
2008200820082008年年年年    8888月月月月

碩碩碩碩士士士士學學學學位位位位論論論論文文文文

권력분립과 대통령제

-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朝朝朝朝鮮鮮鮮鮮大大大大學學學學校校校校    大大大大學學學學院院院院

法法法法    學學學學    科科科科

鄭鄭鄭鄭                元元元元                卿卿卿卿

[UCI]I804:24011-200000236533



권력분립과 대통령제

-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Separation of Power and Presidential System-

2008200820082008年年年年    8888月月月月    25252525日日日日

朝朝朝朝鮮鮮鮮鮮大大大大學學學學校校校校    大大大大學學學學院院院院

法法法法    學學學學    科科科科

鄭鄭鄭鄭                元元元元                卿卿卿卿



권력분립과 대통령제

-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指指指指導導導導敎敎敎敎授授授授        김 김 김 김 병 병 병 병 록록록록

이 論文을 碩士學位 論文으로 提出함

2008200820082008年年年年    4444月月月月

朝朝朝朝鮮鮮鮮鮮大大大大學學學學校校校校    大大大大學學學學院院院院

法法法法    學學學學    科科科科

鄭鄭鄭鄭                元元元元                卿卿卿卿



鄭鄭鄭鄭元元元元卿卿卿卿의 의 의 의 碩碩碩碩士士士士學學學學位位位位    論論論論文文文文을 을 을 을 認認認認准准准准함함함함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교수             교수             교수             교수             인인인인

위  위  위  위  원       원       원       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교수             교수             교수             교수             인인인인

위  위  위  위  원       원       원       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교수             교수             교수             교수             인    인    인    인    

2008 2008 2008 2008 년  년  년  년  5 5 5 5 월월월월

朝朝朝朝鮮鮮鮮鮮大大大大學學學學校校校校    大大大大學學學學院院院院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1
Ⅰ.연구의 목적··································································1
Ⅱ.연구의 방법 및 범위························································3

제2장 권력분립의 현대적 경향··················································5
Ⅰ.서론············································································5
Ⅱ.연방제도······································································8
Ⅲ.지방자치제도·································································10
Ⅳ.복수정당제도································································12
Ⅴ.직업공무원제도······························································16
Ⅵ.헌법재판제도·································································18
Ⅶ.국가와 사회의 구별·························································25
Ⅷ.선거관리제도·································································25
Ⅸ.소결론·········································································31

제3장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방안················································34
Ⅰ.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36
Ⅱ.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견제···············································49
Ⅲ.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견제···············································51
Ⅳ.행정부의 내부 통제·························································56
Ⅴ.국가긴급권에 대한 통제····················································60
Ⅵ.임기차등제도·································································63
Ⅶ.소결론·········································································64

제4장 우리헌법과 정부형태······················································69
Ⅰ.서론···········································································71
Ⅱ.제1공화국······································································78
Ⅲ.제2공화국·····································································79
Ⅳ.제3공화국·····································································79
Ⅴ.제4공화국·····································································80
Ⅵ.제5공화국·····································································81



Ⅶ.현행 헌법·····································································82
Ⅷ.소결론·········································································84

제5장 현행대통령제의 문제점···················································85
Ⅰ.서론············································································85
Ⅱ.대통령의 선거방법···························································85
Ⅲ.권력통제 기능의 약화·······················································87
Ⅳ.정당제도······································································90
Ⅴ.정부의 권력집중·····························································91
Ⅵ.정권교체 후 정책상실·······················································91
Ⅶ.헌법재판소의 구성···························································92
Ⅷ.소결론·········································································93

제6장 현행 대통령제의 개선방안················································96
Ⅰ.서론············································································96
Ⅱ.새로운 정부형태·····························································101
Ⅲ.입법부의 개선방안···························································103
Ⅳ.행정부의 개선방안···························································106
Ⅴ.사법부의 개선방안···························································108
Ⅵ.한국의 권력구조·····························································110
Ⅶ.국제화 되어가는 국가·······················································110
Ⅷ.권력의 필수요건·····························································111
Ⅸ.소결론·········································································112

제7장 결론··········································································114
<참고문헌>



ABSTRACT

Title :  Separation of Power and Presidential System

Subtitle : Focused on Improvement Plan of the Existing System      
                  

                                     Jong Won Gyoung

                                     Advisor : Prof. Kim Byoung-Rok Ph.D.

                                     Department of With law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ower structure of presidential system is the power separation where 
the Legislature and the Administration relationship is strict and it becomes 
welfare state anger of the nation today and the power separation principal 
deteriorates in positive supply and administration. The transfiguration of the 
power balance which it follows in present-day tendency of power separation 
reappraisal is demanded from present-day viewpoint. It shares the rule form 
of the nation is principal of the power separation is rule system principal of 
the modern time legal state function with legislation administrativ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Legislature which becomes independent each the 
restraint and a balance of agency trade name for as Judiciary the 
Administration it maintains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and a misappropriation 
of political power, it secures the freedom from of political power of the 
individual and the rule principal which does to sleep it means. 

  The presidential system which is born from power separation objection, to 
form the nation in modern time and to be introduced the government form of 
presidential system in each country and the government form to be changing, 



objective and scope of 1st chapter research, present-day tendency of 2nd 
chapter power separation and change of 3rd chapter Procedural Legitimacy 
Security Plan, in basic volume of and 4th chapter Our Constitution and Form 
of Government, 5th chapter current presidential system, problem point of and 
6th chapter current presidential system it will conclude, 7th in order to try to 
observe the control measures of fight power separation and present-day 
power separation objection in the center

  With universal tendency of today about 200 it aims a democracy from the 
country of the country and from presidential system the temperament of the 
leader importance is must elect the leader which has both a tenacity from the 
system. Control outside the inside of the government there is. The station of 
the prime minister of state of State Council suspicion, prime minister of state 
nomination my Chung and dismissal it proposes, there is an inquiry back of 
the advisory organs with government inside control. Outside the government 
control there is control due to the National Assembly court of justice 
Constitutional Court citizen with. National Assembly control to act at law of 
the nation of President there to be control which leads, at constitution a 
Supreme Court market justice of Supreme Constitutional Court market 
nomination motion back treaty contracting which is important ratification and 
declaration of war, national military overseas dispatch, foreign nation military 
force domestic main stream and generality it buys the prior consent due to 
National Assembly previously act, prime minist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market there is. Time after death approval of the act which at law 
of the nation of President becomes accomplished the approval against a 
reserve fund expenses, an emergency order, an urgent establishment by law 
order, an urgent public finance economic order and a disposal and it is martial 
law cancellation demand volume. The even only proposes and parliamentary 
inspection investigation and prime minister of state dismissal, the government 
question back to lead it will be able to strengthen the control against 
President. The control due to the court of justice the order rule which 



President does the yes or no where the disposal is violated in constitution or 
law to the case where the prerequisite of justice becomes Supreme Court 
mind is a possibility of doing. The control due to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sell, the focus which burns unconstitutional legal judgment, constitutional 
appeal judgment and the authority dispute judgment back it will lead and the 
act at law of the nation of President against it will be able to control. Against 
the act at law of the nation of President the control due to the citizen limits 
in the case which feeble one President at constitution will send in national 
referendum and the control of main hoisting event is possible. Also the even 
only resistance volume event will be able to think but, President whom it 
follows in advance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act at law of the nation act 
at description below spreading or law of the nation and the control due to the 
public opinion which it is living even after difficulty was had a substantial 
effect and It maintains the nation today with power structure of 
authoritarianism and in the information society it will not can protect it is 
living Sound of all citizens public opinion anger it is in order for the 
composition of dual oppositions of the civil society and the national institution 
to maintain the rule form of power structure of today with advancement of 
the scalpel media which it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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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과과과 범범범위위위
ⅠⅠⅠ...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권력은 민주적 정당성으로 탄생하여 절차적 정당성에 의하여 권력행사가 되어야
한다.우리헌법의 권력구조는 제2공화국의 권력구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으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혼합정부 형태에 따른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현행 대통령제의 최고의 개선방안은 순수 대통령제에 더욱 접근하
여야 하나 현제도에서도 기능적 권력분립과 임기 차등제와 같은 보완적인 제도가
있다.고전적 권력분립이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
지함으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정치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를 확보하며 권력분립의 현대적 경향에 따른 권력균형의 변화는 현대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요구된다.
근대법치국가의 통치조직원리인 고전적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의 통치형태를

기능적으로 입법·행정1)·사법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한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정치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통치조직원리를 의미한다.
정치·사회·문화·군사 등으로 인류가 단체(법학:법인,국제정치학:행위자,정치학:시민

단체(이익집단))를 이루고 사회를 형성함에 있어 수직적 또는 수평적 지위의 역할들
이 형성되고 희소자원의 획득을 위하여 무력적·위계적·독선적 또는 화합적·설득적·
타협적으로 권력을 나누어서 그 권력에 맞게 역할을 수행하며 생활을 좀더 윤택·평
안·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제도적·정책적·관습적으로 변모하여 왔고 앞으로 변화되
어질 것이다.
우리 인류가 생활하기 위하여 국제적·국가적·지역적·단체집단의 하나인 법인에

이르기까지 권력이 존재하고 있고 정치·경제·문화·사회·군사 등의 학문적 분류에서
도 권력 없이 학문으로만 존재한다면 살아있는 현실적인 학문이 아닌 장식적이고
가식적 학문의 정태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이,사회적일 수밖에 없는 인
류의 삶을 현실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윤활유 역할의 매개체로서 권력이 가미되어

1) 국민생활에 중복, 마찰, 충돌, 모순 등이 행정목적에 부합되는 동시에 능률적, 경제적으로 행정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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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결국 권력은 인류의 발달과 삶의 향상에 필
수적 요소가 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권력이 집중되어 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침해

하며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주도적인 권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고전적인 삼권분립
의 견제와 균형의 기관간의 통제장치가 중심이 되고 견제와 균형의 기관간의 통제
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현대의 기능적 권력분립의 통제수단이 보완적인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권력의 남용과 오용은 인류를 향상시키는 권력이라는 요소가 독소로 변화되어

인류를 황폐화 시킬 것이다.인류 생활전반에 권력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논문에서
는 정치에 한하여서 국가통치형태2)인 권력구조의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이원정부제
등에서 권력분립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3)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꽁스땅의 중립적 권력으로서의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야말로 엄청난 권력자일

것이다.중재자란 중재를 받을 대상보다 훨씬 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영국이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중재자로서 군림하였던 것은 팍스로
마에서 팍스브리텐으로 이어져오면서 강한 힘과 재력을 보유하여 서이다.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대통령기관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권력자

로 현대에 이르러 팍스아메리카의 미국이 세계의 중재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은 민
주주의와 공산주의 양대 산맥으로 군림하던 공산주의를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국가
인 소련의 몰락(1991년)으로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세계화시대를 이끌고 있는 미국도 영국이 이차대전의 잦은 전쟁으로 인하

여 힘과 재력이 약해지면서 미국이 강대국으로 급부상하여 소련과 함께 이데올로
기 전쟁으로서 견제와 균형으로 양국이 존재하였으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선두
주자인 소련이 붕괴되어 미국이 국제적인 세계화의 선두주자로 중재자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의 통치형태로서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분단

2) 정부형태는 국가의 권력구조의 형태를 전제하여 주권이 1인에게 집중되어있는 군주국과 주권이 국민에

게 있는 공화국에 따라 정부형태가 결정되나 현대는 거의 국민 중심으로 민주국·공화국으로 분류하여 

입법과 행정관계를 국가기본질서의 표준으로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회의제로 구별된다.

3)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행정권의 수장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지위를 가지는 정치체계를 말한다. 미합중국의 정치형태가 그 전형이며 우리나라도 2공화국의 9

개월의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대통령제로 되어 있으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많

이 가미되어 순수대통령제보다는 대통령중심제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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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상황과 봉건국가인 군주국에서 일제36년을 지나 민주화과정 없이 세계의 흐
름에 맞추어 헌법4)이 탄생하고 대통령제의 정부형태로 근대 신생국과 개도국을 겪
으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위법행위로 인하여 헌법의 침해가 있었고 대통령제의 대
통령국가기관으로써 국민에 봉사하는 고급 공무원이 아닌 국민을 통치의 수단의
하나로 보는 실수를 하기도 하였다.
권력분립의 상징이며 권력분립의 사상이 배경이 되었지만 대통령제의 제도의 운

영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는 동전의 양면성 또는 야누스의 두 얼굴이 존재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비록 순수 대통령제는 현대에 존재하지 않는
다 하여도 국민의 평화와 행복과 복리를 위하여 변화되어져야 할 것이다.

ⅡⅡⅡ...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이론적·법학적·사회학의 해석법학과 법철학적 방법으로 정
치현실과 고전적인 권력분립을 살펴보고 정당정치·복지국가화 되어감에 따라 통제
수단의 미비점을 보완하기위한 기능적인 권력분립으로 고전적인 권력분립의 보완
적인 역할을 하는 권력분립의 현대적 경향이다.현대는 거대화·세계화되고 정당국
가와 수급행정의 복지국가가 요청되어 행정부의 비대화가 불가피하다.정당정치와
복지국가의 요청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되는 현상은 고전적인 권력분립의 힘
의 등가성으로 한 견제와 균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대 기능적인 권력분
립이 대두되게 되었다.대통령제가 강한 정부를 구성하면서 그에 따른 통제수단이
필요하고 통제수단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보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여
고전적인 권력분립과 현대적 권력분립이론 그리고 국가권력의 통제수단과 현행제

4) 우리현행헌법은 분단된 현실과 지리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순수대통령제인 미국식 대통령제와 영국식

의원내각제 그리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인 프랑스식이원정부제의 혼용된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며 일원행정구조인 대통령제의 요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수반이고 국민이 직접 선출

한 5년 단임제로서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은 없으나 법률안거부권과 국무위원, 대법관등의 주요공무원 임

명권이 있으나 국회에 책임 지지 않으며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로는 총리제·총리임명국회동의권, 정부 법

률안제출권, 정부각료 출석발언권, 정부각료 의원겸직가능, 국회의 총리와 정부각료해임건의권이 있고 

분단조국의 반공이데올로기적인 혼합정부형태인 이원정부제적요소로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대통령의 권한행사로 총리·국무위원임명권과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 등이 있으나 프랑스의 

혼합정부인 이원정부제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통제권이 없으나 우리현행현법은 이원정부제적요

소라하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긴급권도 사전 동의가 여의치 않을 때는 사후승인을 요하는 통제장치

가 있다는 것이 다르다. 우리나라 헌법은 성문·경성·민정·현대복지국가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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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를 떠나서는 생명은 보존할 수 있더라도 인간

의 욕망과 욕구도 없고 성취감이나 승리의 축복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경험을
통한 제도와 이론은 인류에게 안정·평화·행복으로 번영을 가져와서 인류의 무한한
발전의 기대가 가능할 것이다.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정부형태의 권력구조가 변화
되어지고 제도의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인류의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가치질
서의 범위가 확장 또는 축소되면서 소수의 권력통제수단도 기능적·전문성을 띠게
되었다.본 논문에서는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제2장 권력분립의 현대적 경향,
제3장 절차적 정당성 확보방안,제4장 우리헌법과 정부형태,제5장 현행 대통령제
의 문제점,제6장 현행 대통령제의 개선방안,제7장 결론으로 마무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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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권권권력력력분분분립립립의의의 현현현대대대적적적 경경경향향향

우리 헌법은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을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권력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기관의 임기차등제도와 대통령
제를 골격으로 하는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권력통제의 실효성의 증대
이다.5)

ⅠⅠⅠ...서서서론론론

권력집중과 남용을 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이 권력분립의 목적이다.로크의
2권 분립은 영국의원내각제의 이완된 권력분립에 영향을 주었으며 몽테스키외의 3
권 분립은 미국대통령제에 영향을 주어 견제와 균형이,고전적 권력분립제도이고
루소의 입법부 중심의 권력통합은 직접민주제를 주장하여 초기소련의 의회정부제
에 영향을 주었다.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분리·우위의 차이이고 사법부는 독립되
나 단 1인 군주제와 같은 통치형태에서는 사법부도 국가권력에 종속되어 있다.
권력분립은 고대그리스의 국가철학에서부터이며 혼합정부이론으로 국가권력제한

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근대 자유주의적 정치조직원리로서 권력집중과 남용을 방지
하고,국민 기본권보호6)을 위한 원리이며 인간불신사상에 근거하여 국가권력의 소
극적 원리로서 로크의 입법우위 2권 분립이론은 영국의 의원내각제에 영향을 주었
고,그는 명예혁명(1688)후의 영국의 정치체계를 정당화하여 변호한 시민정부이론
의 제2편에서 국가권력의 입법권·집행권·동맹권의 3권으로 분류하였으나,집행권은
동맹권과 동일하다하여 입법권과 집행권의 2권 분립이론으로 현대까지 통치구조의
권력분립이론의 표본이 되고 있다.
로크의 입법권은 국가권력이 사회나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지

는 법률이 정하는 권력이고 보편적인 법률에 적용되어야 하며 최고의 권력으로 입

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5, 630면.

6) 기본권보호는 인권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인간존엄성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를 최고 규범인 헌법에 규정해 둠으로써 국가권력 등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

력분립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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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을 주장하였으며 입법권에 대하여 집행권은 법률의 집행을 보장하는 권력이고
동맹권이라 함은 전시·강화·조약의 체결에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외교권의 권력이
다.혼합정부이론에 기반을 두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계약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입법부와 집행권의 우위를 인정하나 국왕의 권력이 남용 또는 오용
할 경우에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일부양도 이론을 주장하여 영국의 명예혁명을 정
당화하였고 국회우위의 의원내각제로 발달하여 이완된 권력분립의 기초가 되었다.
로크의 권력분립이론을 프랑스의 정치상황에 적용하여 체계화한 몽태스키외의 3

권 분립이론은 엄격한 3권 분립으로 권력분립의 완성이라 볼 수 있으며 미국 대통
령제에 영향을 주었다.그는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권력분립이론을 법의
정신 제11편 제6장 ‘영국의 헌법에 관하여’에서 권력분립과 삼권상호견제의 이론으
로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보호가 목적이라 주장하고 국가에는 일시
적 또는 항구적인 법률을 제정·개폐하는 입법권7),선전·강화,대사를 파견·접수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침략을 방지하는 국제법적 외교권,범죄인을 처벌하고 또는 개인
소송을 재판하는 국내법적 집행권의 권력이 존재한다고 하였다.삼권은 각각 독립
이 보호되어야하는 이유가 군주 또는 원로원이 폭력적인 법을 만들고 폭력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삼권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권력으로 권력을 제약할
수 있는 권력분립자체보다는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간의 자유의 보
호와 독재의 방지에 있다는 것으로 미국 통치형태에 기여하였다.
루소의 입법부 중심의 권력통합은 국민주권이론에 의한 직접민주제를 강조하여

입법부 중심의 권력통합의 체계로서 초기 소련 헌법에 영향을 준 의회정부제(회의
제)이다
권력분립의 유형은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와 입법부와 사법부관계가 있고 입법부

와 행정부의 엄격 분립된 미국식 대통령제와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관계인 영국
식 의원내각제,그리고 입법부 우위인 프랑스의 국민 공화제,스위스의 회의정부제,
행정부우위형인 신 대통령제가 있다.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로 입법부 우위인 영
국은 위헌법률심사가 없으며 불문헌법국가로 헌법과 법률의 구분이 모호하며 사법
부 우위인 서독은 위헌법률심사하여 무효선언이 가능한 추상적 규범통제이고 미국

7) 입법기관은 권력분립의 본질상으로 국회가 고유한 지위이나 국회입법원칙의 예외로써 대통령의 긴급재

정경제처분명령과 긴급명령, 행정부위임입법,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정권·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있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부를 존중하는 권력분립으로 국가기능이 입법·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행사되고 입법권의 행사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적 수권을 근거로 헌법을 실현시

키는 것이다.



- 7 -

은 구체적 규범통제로 위헌법률심사하여 무효선언이 불가한 규범통제이다
권력분립의 현대적 변화는 18,19세기의 고전적 권력분립이 민주주의 발달로 국민

의 요구가 증대되어 현대 대중민주정치로 적극적 수급국가가 요청되고 국가의 거
대화와 현대사회의 발달로 행정부의 능률적인 행정처리가 목적이라 할 수 있다.다
양한 이익집단(압력단체)의 출현으로 적극적 국가를 요청하고 있는 각종 시민단체
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지고 있으며 복지 국가적 요청으로 위임입법과 처분적 법률
의 증가,국가와 사회의 자동화로 국가와 사회의 기능이 통합되고 있다.현대의 권
력분립의 상황에 있어서 권력의 집중과 권력의 융합현상이 불가피하더라도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치조직원리인 권력분립제는 현대의 통치기구의 조직원리에도
기초적인 골격을 이루고 있다.
대통령제의 정부형태에서는 의회와 대통령은 상호독립하고 권력분립적인 경향으

로 입법기능은 의회에,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원수인대통령은 집행권을 갖는다.
미국대통령은 의회통제수단으로 법률안거부권의 권한이 있는데 미국의 통치형태는
전형적인 권력분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은 의회에 행정부는 의회의 입
법과정을 간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행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미국대통령제의 기본원리이다.그러나 대통령은 실제로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
하여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헌법제정자들도 일정정도의 관여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제4장정부에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때의 정부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 및 감사
원으로 구성되고 집행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무회의를 설치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각종 자문회의를 두고 있다.그러나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은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
의 장등은 단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에 지나지 아니한다.현행헌법 제
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조직
이 더 이상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의 영역에 속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근대에 접어들어 입헌국가로 변화되면서 변형된 대통령제가 후진국이나 개발도

상국에서는 변형된 대통령제에 통제가 없는 연임제로 채택이 되었었다.물론 헌법
침해도 불사하면서 국정의 불안과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워서 소수의 과두
제에 의하여 시대와 국가의 현실도 고려되겠지만 보통은 소수의 지배자의 이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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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정부형태의 변형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고대 로마시대의 도시국가·상업국
가의 조그만 무리에서도 대표를 뽑아서 행사하였으므로 고대를 지나 근대입헌주의
시대의 정치철학이 현대의 거대화·과학화 되면서 사장 또는 발달되어 헌법이 국법
으로 시대와 국가에 따라 제정·개정·변천되어 왔던 것이다.여기에 헌법의 특성이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ⅡⅡⅡ...연연연방방방제제제도도도

연방은 통화,외교,국방 등의 국가전체 업무만 담당하여 수직적 권력통제장치이
고 연방제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단위들이 결합되어 다양한 문화와 지역정부들의
관계의 규정 또는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수평분립을 이룬다.연방국가제도가 현대국
가의 과업을 능률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현대국가의 중요한 구조적 원리인 동시에
권력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의 조직원리로 평가되고 있다.8)연방제도는
현대국가의 주요한 구조적 원리인 동시에 권력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능률적성
취도가 목적이다.
연방과 연방제는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이며 국가의 안정과 정통성을 결정

하여 상호독립과 상호의존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헌법적·법적·정치적·
행정적·재정적 수단으로 연방제가 분권화된 정치체계로 성문헌법에 의하여 중앙정
부와 지역정부들 사이의 권력이 분리되고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각각의 헌법상의
자율성을 가지고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독립된 법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연
방제는 중앙정부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단일국가와 광활한 영토에서 다양한 민
족들을 통치하기 위해 독립 국가들이 느슨한 연맹을 형성하는 정부형태사이의 중
간적 형태라 할 수 있다.연방제에서 지역정부들은 지역적 자존심이나 전통,독자
적인 권한을 보유하면서 중앙정부에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담당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53개주의 독립적인 주들이 결합하여 미합중국이라는 연방을 구

성하고 있다.연방을 구성하는 개별단위체들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역행정단위가
아니라 헌법상으로 보장된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위체들이다.미국의 연방

8) 상게서(주5), 681~6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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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 중앙정부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들만을 행사하며 나머지 모든 권한
들은 각 주정부에 부여되어 있다.이와 반대로 캐나다의 연방제에서 지역정부9)들
은 법에 규정된 권한만을 행사하며 나머지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에 부여되어 있다.
독일연방제에서 랜더(Lӓnder)라 부르는 지역정부들은 교육,텔레비전과 라디오에
대해 독점적 통제권한을 가지며 중앙정부는 안보,외교,통화정책,우편,철도,항공
수송,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나머지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랜더는 공동으로 책임을 공유한다.
일반적으로 연방제는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국가가 너무 크거나 문화적으로 너무 다양해서 이들을 하나로 묶기에 문제가 많다
고 간주되는 국가에서 많이 이루어진다.이런 점에서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는 연방
제가 많지 않다.연방제에서는 주정부에서 정권을 구성한 정당이 연방정부를 구성
한 정당과 다른 정당이 많다.지역정부들 사이의 관계를 헌법에 규정하거나 또는
각지역정부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관계를 수평적 연방주의라 한다.지역정부들
사이의 협약을 준수하고 상호간 호혜적 합의를 준수하며 협의를 통해 협조해야 한
다.연방제에서는 법의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사이의 권력을 배분한다.
영국과 프랑스,한국은 단일국가제의 대표적 유형이다.단일국가제에서는 중앙정

부가 지방정부들의 다양성을 허용하면서도 통합되고 일관된 행정과 정책을 집행해
나간다는 장점은 있으나 중앙정부만이 정책을 만들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
며 다른 정부기구는 이를 전혀 갖지 못하는 체계이다.단일국가제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이나 지역의 정치기구들이 만든 정치결정의 최종적 결단을 할 수 있다.10) 그
러나 연방국가와 단일국가에서 어느 체계가 더 국민을 위한 구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현대는 단일국가에서도 지방자치제나 또는 지방분권적인 제도로 권력을 분산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권력분배는 기준을 정할 수 없고 각 국
가들의 지방분권화가 유지되고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모순과 마찰 없는 정도의
권력의 분산이 있으면 적절한 수준이라 하겠다.

9) 같은 연방제 국가이지만 미국에서는 지역정부를 주(state)라 부르며 캐나다에서는 도(province)로 지칭

한다. 신명순, 비교정치, 박영사, 2003, 73면.

10) 상게서(주9),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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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지지지방방방자자자치치치제제제도도도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면서 우리의 정치사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과거의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권력제도는 지방분권적이고 다의적인
변화체계로 변화된다.11)지방자치의 민주주의적·법치국가적·사회국가적·기본권 실
현의 기능은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기초를 제공하여 상호의존적으로 결합되면서 행
정권한을 중앙과 지방에 기능적으로 분산시킴으로 분권적인 다핵화를 실현시켜 소
수자의 이익이 보호되고 권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선거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
성을 획득한 지방행정의 결정주체들이 있고 지방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다양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인 단체들이 존재하며 중앙행정기관보다 주민이나 지역의 현
안들에 근접해 있어 주민참여행정이 민주정치의 기초로 지방자치는 자치사무,단체
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를 중앙과 지방간의 권력을 배분하여 기본권 실현에 기여하
고 기능분배의 보충성의 원리로 행정의 권한을 중앙과 지방으로 분산하여 분권적
인 다양화로 권력을 통제한다.
우리 헌법은 ‘보충의 원리’에 입각해서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지

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능을 지나치게 제약하
는 중앙정부의 독선적인 업무비대화 현상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해 놓고 있다.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단순한 민주주의
요청만은 아니고 기능적 권력통제를 통한 국가권력의 ‘절차적 정당성’확보의 관점
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2)
지방자치는 정책결정권의 분권적 다핵화를 통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기능적
권력통제로 사회구조의 변화 및 정당국가 경향의 현대의 통치권 행사에도 기능적
권력통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기본권실현,기능분배의 보충
성의 원리로 기능적 권력통제를 위한 헌법상의 제도인 동시에 통치기구의 조직원
리이다.13)현대의 다원적인 복합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자유주의적 통
치구조가 요구하는 기능적 권력통제를 실현하기위한 통치구조상의 불가결한 제도
장치로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현하는 지방자치제도는 자유민주 통치기

11) 정천 허영박사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헌법의 규범력과 법질서, 박영사, 2002, 815면.

12) 허영, 전게서(주5), 786~787면.

13) 상게서(주5), 7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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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중요한 조직원리이다.14)지방권력과 중앙권력의 분립은 수직적 권력분립으로
서 공동목표인 공익향상을 위한 권한의 적절한 분배와 권한 행사로 지방선거의 결
과가 중앙권력에 대한 통제가 될 수 있고15)지방자치는 자기책임적인 자기결정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기본권실현의 토대를 제공하며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
적이고 주민지향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에 기여하고 수직적
권력분립을 통하여 주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적·법치국가적·사회국가적·기본권 실현의 기능은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기초를 제공하여 상호의존적으로 결합되면서 현대적인 권력분립을 실현
하여 국가권력을 통제한다.16)지방자치는 권력분립의 실현을 위하여 종래의 전통적
인 수평적 3권 분립은 사회구조의 변화,정당국가화경향으로 인한 입법부와 행정부
의 융합현상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전통적인 권력분립기능이 약화되어 지방
자치는 행정의 권한을 지방과 중앙이 수직적·수평적 권력분립으로 권력남용을 방지
하는 기능을 한다.행정권한을 중앙과 지방에 기능적으로 분산시킴으로 분권적인
다핵화를 실현시켜 소수자의 이익이 보호되고 권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선거
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지방행정의 결정주체들이 있고 지방의 이해관
계를 대표하는 다양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인 단체들이 존재하며 중앙행정기관보
다 주민이나 지역의 현안들에 근접해 있어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보장한다.17)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자치 기구를 설치해서 자치단체의 고

유사무를 스스로의 책임아래 처리함으로써 ‘주민근거리행정’을 실현시켜 다원적인
복합사회의 다원적이고 이해상반적인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행정목적
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위한 행정조직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어 왔다.18)지방자치제
도의 권력분립19)기능으로 민주주의국가의 실현원리와 법치주의 국가의 실현원리

14) 상게서(주5), 787면.

15) 7학자의 헌법시평, 헌법과 미래, 도서출판인간사랑, 2007, 293면.

16) 정천 허영박사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전게서(주11), 823면.

17) 상게서(주11), 820면.

18) 허영, 전게서(주5), 682면.

19) 권력분립은 권력비중과 권력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자유주의적 정치조직원리로 권

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며 로크의 입법부우위2권 분립의 창도는 영국에 영향을 주었고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의 완성은 미국대통령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루소는 입법부중심의 권력통합으로 국가권력의 능

률증진위한 적극적 원리로 초기 소련헌법에 영향을 주어 의회정부제에 영향을 주어 국민주권에  집착하

여 직접민주제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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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주민참여행정이 민주정치의 기초로 중앙정부의 통치권행사에 대한 수직적 권
력통제장치이다.이러한 중앙·지방간 권력통제장치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민주
적 정당성의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권력분립의 기능이 보편화 되어야 하겠다.
현행헌법에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제20)를 통하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헌법의지의 반영이고 바람직한 지방자치제의 운영을 위하
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자립이 전제된 협
력관계'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통하여서 국가관여가 불가피하다
고 인정되는 영역에 있어서 국가관여를 인정하되,수단에 있어서 최소한의 관여수
단을 행사함이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권리구제의 수단이 충분히 주어진 상태에서
국가의 관여가 정당화되는 것이다.21)자유민주주의 원리에서 다양한 헌정체계의 구
축과 현대의 정당국가화 경향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국제 경쟁시대에 대응하기위
한 행정국가의 경향과 지방분권 등의 권력분립이 대두되고 있다.22)민주주의의 핵
심은 분권에 의한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를 중앙과 지방간 권한을 배분하
여 국민의 기본권실현의 기능분배를 목표로 한 보충성의 원리로 행정권한을 중앙
과 지방으로 분산하여 분권적인 다양화로 국가권력이 통제되고 있다.

ⅣⅣⅣ...복복복수수수정정정당당당제제제도도도

19세기 근대의회주의와 대의정치의 간접민주제였으나 20세기의 현대에 이르러
정당정치와 국민투표제로 간접민주제와 직접민주제의 혼합형으로 발전 되었다.정
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
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거나 형성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의사를 여론화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며 정당은 국민과 국가를 매
개하는 중개적 권력체로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정당차원의 권력분립으로

20) 지방자치는 중앙집권방지의 권력통제로 지방의 특수이익을 도모하여 위법사무처리의 고유사무와 위법·

부당사무처리를 하는 위임사무의 감독과 통제를 하고 포괄적 감독은 부인된다. 국회의 제정 법률은 입

법통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통제, 위헌명령 및 규칙·처분심사의 사법통제의 3권 분립의 통제를 하고 있

다.  

21) 헌재2004.12.16,2002헌마333·451

2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2, 6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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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의한 정부,여당의 권력행사에 대한 통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 국민
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형성·중개하는 정당의 기능은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통제하
고 정치권력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전체국민을 위한 단체로 정책을 수립하
여 추진함에 있어 정치적 주장이 책임정치를 구현하여야 하며 정당의 이익을 위하
여 노력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국민의 다양한 의
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여당과 야당들의 민주주의의 평화적 정권교체로 정당국
가의 발달과 정당국가의 경향으로 정당의 위상강화·권력통합의 국가작용 분야를 지
배하게 되는 여당의 힘과 여당수장의 통치권을 통제하는 권력분립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수정당제도는 현대의 필수적 요소라 하겠다.
정당이란 정치적 이념이나 목표를 같이하는 집단이고 정당국가적인 현상이 인물

중심의 선거에서 정당중심의 선거로 변하여 정당의사결정을 국가의사의 구성과 활
동으로 대의이념과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23)대의정치의 소수자의 보호와 권력남
용을 방지하기위하여 정부와 야당간의 경쟁과 이원주의,다수당과 소수당,과대 대
표된 이익과 과소 대표된 이익의 권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24)헌법은 정치에 대
한 규범적 질서이며 정치는 이에 기속된다.정치행위는 권력과 국가의 강제기구에
의존하며 이를 획득하기위해 노력한다.국가형태로 민주주의는 정치행위의 제도와
절차를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도록’헌법으로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
다.국민·국민의사·국민의 의사형성은 오로지 합헌적인 국가기관들과 의회주의의
절차에서 존재하여 기속력을 발휘한다.25)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은 우리
정당체계에서는 권력분립원리에는 반한다고 볼 수 있고 정부의 국회에 대한 영향
력과 집권여당에 대한 영향을 확대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한반도라는 지리적
인 여건과 분단국이라는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하여 국가존립이라는 명목에 정당성
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을 더욱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정당정치의 목적에 맞게 정책에 따
라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정당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우리의 정당은 분열·철
새정당과 더불어 인물과 함께 새로운 정당을 창설하는 역사가 없는 정당제도가 문
제로 볼 수 있다.
정당의 정책에 따라 대표기관이 선출된다면 대통령의 단임제와는 상관없이 임기

23) 허영, 전게서(주5), 661면.

24) 정천 허영박사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전게서(주11), 677면.

25) 상게서(주11), 6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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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친 후에도 정책에 대한 책임정치구현이 가능할 것이다.분열되는 정당을 아우
르는 원내총무의 리더의 자질이 필요하고 다양화되고 거대화되어 다양성과 소수자
도 보호할 수 있는 정치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나 우리정당의 제도가 당
적을 바꾸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정당의 정책을 국민이 선
택하였으나 당적이탈로 국민의 선택이 아닌 다른 정책을 위하여 일한다면 주권의
개념자체가 무산된다고 생각한다.군주주권시대에서 국민에게 주권이 이양되면서
민주주의가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
터 나온다는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현행 정당법은 등록제로 정당간의 민주적 경쟁과 정당내부의 민주주의도 실현되

어야 한다.근대 영국에서 탄생한 정당제도가 오늘날 대중민주주의의 정치현실에서
국가권력의 담당자로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국가질서형성에 반영되도록 매개
하는 현대 민주주의 실현의 필수적 요소로 존재하며 선거의 실질적인 주체로 국가
권력의 행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정당사무관리는 선거관리와 직결되어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어 정당법은 정당의 설립과 관련한 사항을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으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고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정치자금의 기탁과 기탁된 정치자금을 배분하고 정당에 대
한 국고보조금의 지급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고 있다.26)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하므로 정당은 국민의 의사형성에
노력하여 미래의 희망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27)
민주주의 정당제도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정당제일 수밖에 없다.우리헌법도 이러한 점에서 ‘정당설립은 자유이고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고하여 복수정당제를 규정하고 있다.28)헌법 제8조의 정당은 국
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
천 또는 지지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공권력까지 매개하는 중요한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당기
능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고 헌법의 질서를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
는 것이다.29)통치기관30)의 구성원리는 기본적인 가치를 실현시킴으로서 사회공동
26) 장영수, 국가조직론, 홍문사, 2005, 346면.

27) 7학자의 헌법시평, 전게서(주15), 305면.

28) 김승조, 헌법요론, 삼우사, 1998,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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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동화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치실현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권력과 비
판적인 복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동시에 제한적인 면이 있으며 국민주
권의 현대적 의미는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 제정 권력으로 가능하고 선거권을 통해
서 헌법상의 여러 국가기관을 창조하고 그 권능행사에 민주적 정당성을 제공해주
고 국가의 정치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여론의 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가작용의
민주적인 조정자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의해 정당화되는 여러 가지 권력과
국가기관은 자유민주국가가 국가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정당제도이다.여당과 야당들의 권력통제는 복수정당제의 민주주의의 평화적 정권
교체로 정당국가의 발달과 정당국가의 경향으로 정당의 위상강화·권력통합의 국가
작용 분야를 지배하게 되는 여당의 힘과 여당수장의 통치권을 통제하는 권력분립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수정당제도는 현대의 필수적 요소라 하겠다.
1820년대에서 최초의 현대정당이 미국에서 나타났으며 오늘날의 민주당은 200여

년의 오랜 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선거의 승리를 최대과제로 하는 정당은 모
든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모아야 하며 제한을 두지 않고 많은 사회집단을 상대로
호소하고 설득해야 한다.31)선거경쟁은 쟁점중심이 아니고 정책효율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정책과 정책결과에 대한 대중의 찬반을 표출시키는 경쟁선거는 방향을
제공하고 국가가 경쟁선거제도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정당 제도를 유지발전 한다.32)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

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거나 형성하
고 더 나아가 국민의 의사를 대의기관에 여론화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며 정당은
국민과 국가를 매개하는 중개적 권력체로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정당차원
의 권력분립으로 야당에 의한 정부,여당의 권력행사에 대한 통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형성·중개하는 정당의 기능은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주권의 통치권은 국민이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33)
정치권력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전체국민을 위한 단체로 정책을 수립하여

29) 헌재1992.3.11.91헌마21

30) 통치권은 주권에서 유래되며 주권은 통치권에 의해 구체화된다. 통치권은 국가목적 실현을 위해 행사

하는 권력으로 국가적 권력이며 주권은 국민총의로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가의사결정의 원동력이다. 

31) 김광수, 선거와 정당, 박영사, 2002, 69면.

32) 상게서(주31), 79면.

33) 정천 허영박사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전게서(주11), 7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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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함에 있어 정치적 주장이 책임정치를 구현하여야 하며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계속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일시적 임의적 단체는 정당이라 볼 수 없으며 사조직(이익집단,사회단체)에
불과하다.
우리 정당사는 2공화국 3차 개정헌법이 최초 정당조항이고 3공화국 5차 개정 헌

법에 복수 정당제로 하였으며 4공화국 7차 개정은 정당억제하고 5공화국 8차 개정
헌법부터 정당이 국민의 대의기관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할 것이다.위헌정당
이라 할지라도 헌법상 헌법 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되고 정당의 질서와 규율
을 위하여 정당법을 적용한다.언론 출판 등의 단체는 행정처분으로 해산되고 사회
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국민의 화합과 여론의 수렴으로 국민주권 민주공화국의 대의제로써 의회매개체

로 세계적으로 정당국가화 되고 있고 현재 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정당이 없는 나
라는 거의 없고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국이나 공화국은 정치적 권위가 국민에게서
나오며 국민이 직접 국가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의회를 통하여 행사하는 대의민주
주의가 형식적 정치 기관이,정부의 국회이나 실질적 정치기관은 정당으로 각 국가
의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정당은 국민 대중을 조직하고 그들
의 의사와 이익을 여론화하고 수집하여 가치화시켜서 정책에 반영된다.정치는 가
장 작은 개인의 사사로운 생활에서부터 국제와 자연을 포함하는 다양성의 다원화
된 과정으로 자연법과 제도의 균형으로 평화와 안정이 있는 문화국가가 현대의 정
당정치가 추구하는 목표라 할 것이다.

ⅤⅤⅤ...직직직업업업공공공무무무원원원제제제도도도

오늘날 직업공무원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정태적이고 계속적인 행정조직이 동태
적이고 한시적인 정치세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권력분립적인 효과를 나타
내고34)행정의 본질은 공익의 실현 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조직에 있어서도 국민
의 의사가 반영되어 국민의 정치적 합의의 바탕은 자유·평등·정의와 같은 실질적인
가치이다.35)직업공무원제도는 정태적이고 계속적인 행정조직이 동태적이고 한시적
34) 상게서(주11), 59면.

35) 상게서(주11), 6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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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치세력을 견제하고 수직적·수평적 특별권력관계로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강조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

립성과 신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공무원 중심의 관료조직
이 유동적인 정치세력을 기능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적인 권력통제의 바탕을
마련해 놓고 있다.집행 작용을 ‘정치적 집행 작용’과 ‘고유한 행정 작용’으로 나누
고 특히 ‘고유한 행정 작용’의 영역에서 법치행정의 원리와 공무원의 책임원리가
강조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관료조직의 정치세력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가진 것이
라고 볼 수 있다.36)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능은 사회통합의 촉진·기능적 권력통제장치·공무원의 지위보

호·공무담임권실현의 제도적 기초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고 공무원
의 정치적 중립성은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기능적 권력분립효과
가 있게 된다.37)국가의 행정업무가 정권교체 또는 정당국가에서의 권력통합의 영
향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의해서 처리되는데 공무원의 정
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이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도는 정태적
이고 계속적인 행정조직이,동태적이고 한시적인 정치세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중
요한 권력분립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38)
신 대통령제·영도적 대통령제·강한 대통령제의 통치형태에서는 계층제의 원리를

수직적 특별권력관계로 보았지만 현대는 수직적·수평적 특별권력관계로 권력통
제39)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은 수평적 권력
통제 기능과 수직적 권력통제기능을 함께하고 있으며 공인의 책임과 정치적 중립
성으로 권력분립기능을 하고 있다.직업공무원제도는 첫째,국가행정업무가 정권교
체 또는 권력통합의 정당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의
해서 처리되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으로 정태적이고 계속적인 행정
조직이 동태적이고 한시적인 정치세력을 통제하는 권력분립의 효과를 내고 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인 정치적 중립성·공무원의 신분보장·공무원의 헌법존중의무

36) 허영, 전게서(주5), 781면.

37) 상게서(주5), 781면.

38) 상게서(주5), 684면.

39) 권력통제의 사전·사후통제는 사전통제의 기관내통제로 국무회의심의(89), 국무총리나 관계의원의부서가 

있고 사후통제로 국회에 의한 통제로 긴급명령에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법

률심판을 하며 헌법소원의 대상도 된다. 비제도적 저항권은 국민에 의한 최후의 헌법보호와 기본권보호

를 하는 국민에 의한 권력통제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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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정치권력에 대한 관료조직의 견제 기능을 하고 있다.둘째,직업공무원제도는
위계적인 조직형태를 벗어 날수는 없지만 이제도의 기본정신에 따라 능력본위승진·
신분보장·합리적인상벌·경력직·전문주의 등으로 엄격하게 지켜지는 행정조직 내부
의 수직적 권력분립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ⅥⅥⅥ...헌헌헌법법법재재재판판판제제제도도도

우리 헌법은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헌법재판을 제도화함으로써 국
가권력의 과잉행사로 인해서 헌법적 가치질서가 침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강
력한 권력통제장치를 두고 있다.헌법재판이야말로 통치권행사로 하여금 절제를 지
키게 함으로써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기능적 권력통제수단이
라고 볼 수 있다.40)오늘날 헌법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위한 효과적인 수단
으로 헌법재판제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간다.헌법재판제도는 연역적으로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지킴으로써 헌법에 의해 마련된 헌정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고 헌법적
가치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헌법보호수단으로 발달되어 왔다.41)위헌법률심
사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소원은
헌법상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
을 때 모든 구제수단을 경유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당해산 심판
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
을 통해서 위헌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이며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분쟁해결을 하고 탄핵심판제
도는 고급공무원을 소추발의와 탄핵심판을 통하여 권한남용의 여부를 심판한다.
헌법재판은 선거보장,권력통제,권한조정,연방국가,투입통제의 다섯 가지 기능

이 있다.선거보장적인 헌법재판은 선거절차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위해서
마련된 헌법재판인데 선거소송,국민투표소송,의원자격심사소송 등으로 대의민주
주의 통치구조의 기능적인 전제조건인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참정권보장의 실
효성을 높이며 정당 활동의 기회균등을 통한 공정한 정책경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보장의 헌법재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업무수행과정에서 통치기관상호간에
40) 상게서(주5),808~809면.

41) 상게서(주5), 817면.



- 19 -

발생하는 권한과 의무내용의 범위에 관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권한쟁의 또는 기
관쟁의가 권한조정적인 헌법재판으로 헌법기관의 헌법재판과 행정부와 지방자치단
체간의 권한쟁의도 권한조정적인 헌법재판에 속한다.권력통제적인 헌법재판으로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에 바탕을 두고 창설된 국가권력이 헌법에서 정해준 정
상적인 권력행사의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권력을 감시·견제·교정하기 위한 헌법재
판으로 탄핵심판,규범통제,헌법소원 등이 있다.연방국가적 헌법재판으로 연방국
가의 통치구조에서 연방과 주정부사이에 발생하는 연방국가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연방국가적인 쟁의의 헌법재판이다.투입통제적인 헌법재판은
자율적인 사회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에 대한 여러 형태의 투입으로 헌법이 추
구하는 가치질서를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위헌정당해산심
판과 기본권실효심판이 있다.42)
오늘날 헌법재판은 정당국가,행정국가에 의하여 권력분립이 아닌 입법권과 집행

권의 상호융합적인 권력의 균형을 복원시키면서 집행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
되어 현대권력분립의 통제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43) 헌법재판제도44)는 헌법의 최
고의 규범성을 인식하고 헌정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며 헌법적 가치질서의 실현을
위한 헌법보호수단으로 발달되어 왔고 사법작용인 사법적 기능으로 인식 하였으나
헌법재판이 헌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헌법재판의 정치적 형성적 기능
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위한 제4의 국가작용으로 입법·행정·사법기관을 통제
하는 통제수단이다.
위헌법률심사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헌법재판

기관이 심사하여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효력을 상

42) 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06, 52면.

43) 장영수, 전게서(주26), 66면.

44) 헌법재판의 사건부호는 위헌법률심판은‘헌가’ 탄핵심판은‘헌나’ 정당해산심판은‘헌다’ 권한쟁의심판은‘헌

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은 ‘헌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

소원사건은‘헌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나 가처분신청 또는 기피신청 등의 각종신청사건은‘헌사’ 재심 

등과 같은 각종 특별사건은‘헌아’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제도의 구성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서 인씩
지명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재판관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
다 제 조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
는 재판관 인 중 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조 항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 또는 법률의 조
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다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이것을 일반적 효력이라 한다
헌법재판이란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규범적 내용이나 기타 헌법문제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

우에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키고 헌정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헌법

의 실현 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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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도록 하거나,구체적인 사건에 관련되어 제기되었을 때에는 당해사건에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이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며 헌법의 규범체계를 유지하게 하고 규범통제 제청대상이 독일의 경우는 입법
주의이후 형식적 법률에 한정되는데 반해,한국의 경우는 형식적 법률은 물론 실질
적 법률에 해당하는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등으
로 확대되고 있다.위헌법률심사제도는 불문헌법국가인 영국과 사회주의국가를 제
외한 모든 국가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법원형에서 독립기관형으로 변하고
있다.이는 독립기관의 헌법재판기관이 헌법수호와 기본권보장에 있어 대법원보다
장점이 많은 헌법재판소의 구성방법이 중립적이고 전문적이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 현대의 권력통제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제도가 종래의 사법심사제도

가 가지고 있던 실효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로 강력한 국가권력 통제기관의 재
판관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충분한 임기와 신분
보장을 하여 정치적 중립을 이루고 있다.헌법재판의 관할은 사전적·사후적 규범통
제와,국가기관 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상호의 권한쟁의소송,
헌법소원제도,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와 국민투표 등의 선거심사제도,탄핵심판
및 위헌정당해산의 권력들의 조정을 통하여 권력통제를 하고 연방국가기관간,연
방국가기관과 지방기관 및 지방기관 상호간의 연방국가적 쟁의 등을 조정하여 권
력분쟁을 통제하고 있다.위헌법률심사45)가 공익법인이사의 취임승인취소로 인하여
침해당하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침해의 범위
가 작고 공공복리등 공익상의 목적에 의하여 비교적 넓은 규제가 가능하다고 하더
라도 포괄적으로 취임승인취소사유를 백지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46)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재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부
를 심사하여 판단하는 사후적·구체적인 규범통제의 제도로 법률에 대한 위헌재청은
일반법원이 담당하며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게 되어 있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

45)위헌법률심사제를 협의의 헌법재판이라 하고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고 위헌·위법의 경우에 효력을 상실하여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국가마다 유형과 제도에 차이가 있다. 

46) 헌재2004.7.15,2003헌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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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재청결정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재청결정서 정본을
송부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여 심판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의 위헌제청절차에서부터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에 이르기 까지
심판절차를 제청절차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위헌제청결정,위
헌제청결정서의 대법원의 송부,위헌제청결정서의 헌법재판소에 송부하면 헌법재판
소에서의 심판절차는 위헌제청 결정서의 접수,사건번호,사건명부여,사건배당,서
면심리원칙,필요시에 변론자료제출요구 등을 하여 종국결정으로 각하,합헌,위헌
을 결정한다.47)
헌법소원48)은 헌법재판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국민의 헌법상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
하는 권리구제의 헌법소원인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과 재판의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기하는 위헌심사의 규범통
제의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나누어 규율되고 있다.재판에 적용되
는 법률이 위헌인 경우에 법원이 스스로 위헌재청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의 당사자
는 모든 심급을 경유한 후에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재판소원이 제외되어 법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제도로
국민의 위헌제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국민이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소가
가능하여 독특한 헌법절차로 재판소원이 제도화 되지 않은 우리 헌법에 결함을 보
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
제의 헌법소원으로서 개별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
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 법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헌법소원으로서 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
판소에 제청신청이 기각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리기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
는 것으로서 권리구제형의 헌법소원과 규범통제형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47)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2003, 67면.

48) 헌법소원은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심

판청구로 침해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는 제도이다. 이러한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을 기본권에 귀속하고 헌법질서의 유지·보호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확

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헌법소원의 제도적 취지는 입법·집행·사법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권력이 

기본권의 침해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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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49)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고소 사실은 피고소인이 대통령으로 재직한 1988,2,24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었
다가 그 익일인 2,25부터 진행한다고 하여 단체의 기본권에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50)형법불소급의 원
칙은 행위의 가벌성의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에서가능한가의 문제에 관
한 것으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
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하여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의 특정규범이 개별사건 법률에 합헌성을 인정하여 차
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 합헌적이라고 보았다.51)대
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로 통치행위의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
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수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52)관련되는 경우
에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주도된 삼청교육
이 법적근거가 없는 공권력의 남용행위는 인정되나 이미 국가배상법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삼청교육의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국가의 입법의무가 헌
법해석상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삼청교육피해에 대한 보상입법의 부작
위자체를 이유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53)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구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단체로서 일정한
토지개발사업에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행함으로써 행정청으로 의제되
는 것이므로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54)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

49) 상게서(주47), 142면.

50) 헌재1998.6.25,96헌바27

51) 헌재1996.2.16,96헌가2.96헌바7.96헌바13

52) 헌재1996.2.29,93헌마186

53) 헌재1996.6.13,93헌마276

54) 헌재1996.10.4,95헌마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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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111조 제1항은 정당의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
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당해산 심판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
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서 위헌정당을 해산하는 제도
로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조직화된 헌법의 적들에 대하여 헌법을 보호하고
위헌정당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이나 다른 공권력의 작용으로 정당을 해산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의 심사를 통해서 정당해산이 가능하게 하는 정당의 보호목적도
있다.사회가 현대화되어 거대화되어짐에 따라 각종 시민단체 또는 각종 법인들이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여 여론화하고 정부에 전달하여 법제화 되는 과정에서도 일
반단체들의 매개체보다도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정당
해산심판제도는 1960년 헌법에서 정당조항과 함께 도입되어 심판기관의 변천을 겪
으면서 현제까지 계속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정당해산 심판제도가 도입된 이후 아
직까지 정당해산이 문제된 사건은 없었고 정당해산심판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1958년에 당시 공보실에 의해 등록취소 됨으로써 해산된 진보당사건이 있었다.55)
한국헌법상 정당해산제도의 전통적 입장은 방어적민주주의의 이론에 크게 중점

을 두지 않고 헌법의 기본원리 측면만 강조하거나,오직 헌법보호 측면만 강조하여
방어적 민주주의를 논의해 왔다.정당해산제도가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질적으로 수
호하려는 방어적민주주의의 구현이면서,정당대상의 제도이며 현대 민주정치는 정
치적으로 평균적 평등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및 유지의 담
당자는 정당일 수밖에 없고 대의제적 의회민주주의 변화로 정당국가 민주주의가
도래한 것이다.정당해산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정당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제
와 민주주의의 다원적가치적 전제와 그를 대표하는 특정 정당의 해산은 모순 되어
가치상대주의를 폐기시키려는 전체주의를 저지하려면 상대주의의 절대화를 시도하
는 것이 방어적민주주의 이론으로 사전적·예방적인 가치구현이 있다.우리 헌법상
정당해산규정은 소수야당탄압의 전형적인 예였던 진보당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나
타난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뿐만 아니라 정당의 존립과 활동의 보호는,복수정당
제가 민주주의의 본질적 지표로서 헌법개정의 한계임에 비추어 새로이 인식되어야
한다.한 시점에서의 복수정당제의 존립뿐만 아니라 계속적 존재로서 복수정당제의
실질을 형성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권한쟁의심판56)에서는 헌법이 가지는 정치적 성격으로 인하여 법과 정치의 긴

55) 김남식, 판례사례헌법, 유스티니아누스, 2001, 309면. 

56)권한쟁의 심판에서는 헌법이 가지는 정치적 성격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재판에 비하여 법과 정치의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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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계는 사실과 규범의 괴리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의 권리구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현실에 맞는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소극적
권한쟁의의 문제,적법요건과 관련하여 판례의 변경과 비판,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정치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재판관들 사이에
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
관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여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의 균형을 위하여 헌법질서를 수호,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탄핵심판제도57)는 일반사법절차로 통제하기 어려운 고의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

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대상
으로 소추절차에 의하여 기관을 통재하고 있다.국회에게 탄핵소추권을 헌법재판소
에 탄핵심판권을 주어서 권능을 분산하여 권력남용에 의한 부당한 기본권침해를
방지하고 정치 평화적 안정과 고급공무원의 직무를 원활하고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행헌법의 탄핵심판제도는 형사처벌적인 제도가 아
니라 징계적인 제도인 것이다.

관계가 더욱 강하다 권한쟁의는 주관쟁의라고도 하며 행정관청사이에 그 주관권한의 획정에 관하여 분
쟁이 있는 경우에 이를 결정하는 절차를 권한쟁의라 한다 권한쟁의에는 특정사항이 서로 자기의 관할
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적극적 권한쟁의와 자기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소극적 권한쟁의가
있다 제 조 항 호 헌법상 규정된 권한쟁의의 종류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 가지이다 국가기관 상호간은 헌법상 정점을 달리하는 국가기관 상호간을 말
하며 국가기관은 상호간에 상하관계나 동위관계가 있을 수 있다

57) 사법심사·사후교정·하향식침해에 의한 헌법보호제도로 현행법상 대통령의 기관에게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우는 것도 권력통제의 기능의 하나이다. 법치행정제도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을 보장하여 공권력남용

을 방지하는 직업공무원제도로 정치권력을 통제한다. 탄핵소추의절차로 소추발의(제65조제2항)와 탄핵

소추는 대통령을 소추하는 경우에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발의가 있어야하나 국무총리·국무위원·행

정각부의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

원의 탄핵소추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에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탄핵 소추발의가 있을 때에는 국회

의장은 본회의에 신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제128조 제1항) 대

통령을 탄핵소추 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2이상, 그 외는 과반수로 탄핵소추를 결정하여 탄핵소추

의 의결을 받은 자는 소추결정이 되면 탄핵소추의 효과로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

될 뿐이다. 탄핵결정은 5공화국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두었으나 6공화국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하도록 하였다. 탄핵결정의 효력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

상의 책임이 면제 되지 아니한다. (65조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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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국국국가가가와와와 사사사회회회의의의 구구구별별별

시민단체의 여론수렴정치로 정책에 반영하고 정당은 형식적 정치결정과 명령·지
시 등의 하향식의 의사전달보다 원활한 상향식 동태적 정치로 국가와 사회가 상호
작용하는 합의의 작용이다.국가와 사회의 이원적 관계를 통한 권력통제기능은 현
대의 다양한 복합사회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각종이익집단들의 이익을 표출하
기위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로 국가통치기구의 조직에 국가와 사회를 구별하고 사회
의 시민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투입하며,그 정책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균형적인 조화 속에서 통치가 행해지는 것이다.국가와 사회를 동일시하는 일원론
보다 이원론이 권력분립의 실현을 위한 이론이 되어 유권자와 의원이 대등관계에
있는 선진화된 국민의 참여정치가 된다.의사소통이 없는 형식적인 정치적 결정과
정치적 지시 또는 명령 등은 하향식 정태적 정치이며 의사 전달이 원활한 정당은
여론이나 대중매체가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정치과정의 환경감시 작용을 하여
정치 동태적 상향식 정치가 민주주의의 참 모습이다.여론은 정치적 주도의 제도로
조작가능성이 높지만 긴장과 마찰을 해소할 뿐 아니라 오해를 없애고 의견을 수렴
하여 사회의 긴장완화와 마찰의 해소로 문화를 형성하여 정책결정에 반영되고 조
직의 통제 역할을 한다.

ⅧⅧⅧ...선선선거거거관관관리리리제제제도도도

선거제도는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에서 행사되
는 모든 권력의 최후적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공감대에 귀착시키게 하는 통치기
구의 조직원리로 자유·평등·보통·직접·비밀 선거의 원칙으로 참정권의 실효성을 높
여준다.58)1960년4·19혁명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3·15부정선거의 경험에서
1960헌법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상의 필수기관으로 구성한 것은 기술
적인 이유로 제도적 독립을 확보하고 있다.59)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각종선
거관리와 정당업무를 일반 행정업무와 분리하였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58) 허영, 전게서(주5), 735면.

59) 장영수, 전게서(주26), 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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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인 명부작성과 선거사무·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로 관리하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관리한다.행정기관이 아닌
합의제기관으로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60)선거관리제도에 의한 권력통제기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권력통제로
서 세계최초이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권력통제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각종선거관리와 정당업무를 일반 행정업무와 분리

하였다.우리헌법은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각종 선거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일반 행정업무와 기능적으로 분리시켜서 이
를 독립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김으로써 일반 행정관서의 부당한 선거간섭을
기능적으로 배제 내지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선거관리는 행정업무에 해당되며 외
국의 경우는 선거관리를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1공화국 당시에는 내무부에서 선거관리를 담당하였다.선거관리를 위한
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입법에 의해 다른 헌법기관에 소속원이 겸임하여 비상책임체계로 운영된다.선관위
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비상임직으로 두고 그를 보좌하며 그의 명을
받아 소속사무처 또는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는 상임위원 1인을 두게 하여 관행
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위원으로 추천한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상의 독립기관의장을 타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선거소송담당기관의 법원에서 선거관리
를 관여한 당사자가 재판관이 되는 즉 행정권에 속한 선거관리업무의 담당자가 사
법기능을 담당하는 법관이 되는 것은 권력분립원리에 반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선거 등에서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피고가 되며
대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는 점에서 기관충돌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을 지명하는 위원은 대법관을 포함해 법

관의 자격을 가져왔는데 법원에 선거소송의 심판권이 있다는데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으며 지명권행사가 대법관을 비롯한 현직법관을 지명하는 관례를 형성해 제도적
이익충돌의 여지를 두는 것보다 퇴직법관을 임용하는 방법이 헌법제도의 조화로운

60) 성낙인, 전게서(주22), 9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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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될 것이다.선관위의 자율입법권의 논란이 되는 문제는 헌법이 부여한 선거
관리행사의 권한을 구체화하는 하위입법권의 한계를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입법
권을 가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한계를 두어야 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행
정부에 귀속시키고 있는 것은 입법적인 미흡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에 의하면 헌법상의 독립기관을 행정권에 귀속시키는 것은

규범체계의 문제라고 한다.선거법의 하위입법으로 대통령령인 선거법시행령이 있
으며 선관위는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는데 선거법시행령과
선거관리위원회시행규칙이 충돌하는 경우 법적용의 순위가 논란이 예상되며 정당
사무관리의 경우에도 정당법의 하위입법으로 대통령령인 정당법시행령과 선관위의
정당법시행규칙은 상호충돌의 여지가 적으며 선거법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되
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
다.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입법권은 중앙선관위와 협의하고 대의제도에 비추어
선거제도에 관한 법률의 제정도 국회가 가지는 것은 당연하나 국회의원선거에 관
련된 법률규정은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선거에
서 국민의 여론이 제도적으로 왜곡될 위험성이 있는 우리정치문화는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공정한 자문기관에 의하여 선거제도의 형성이 통제될 수 있어야 권력분
립의 원리에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선관위에 입법제안이나 입법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국회의 선거제도에 대한 입법권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생각
하여 선거구획정 등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선관위가 중립적으로 확정하는 것
이 국민의 주권행사의 참의사가 국정에 제도화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리라 본
다.
선거제도에 대한 입법권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국회의 입법재량에 있다면 국

민을 위한 입법으로 되기 어렵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
리를 위하여 선거인명부작성과 선거사무·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
요한 지시로 관리하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관리한다.
정당사무처리는 정치자금의 기탁과 기탁된 정치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각 정당에

배분하며 선거공영제로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에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할 수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에서 선거관리·국민투
표관리·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내부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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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다른 헌법기
관의 규칙제정권과 동일한 법규명령 제정권이어서 법령의 범위가 아니라 법률의
범위로 해석해야 한다.61)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하고
있다.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
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규칙제정권·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입법사항을 위임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의 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전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외국에서는 선거관리는 전국적으로 조직을 갖고 있는 내무부 및 지
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 등은 정치활동의 투명성확보를 위
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우리는 선거관리의 공정성 여부가 정
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므로 제3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한국의 민주화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통상적인 선거관리는 일반 행정기관에
맡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활동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기구로 재정립되어야
한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상의 필수기관이다.
행정기관이 아닌 합의제기관으로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62)지난 40여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
여 노력해왔는데 관건선거의문제가 적어지고 있음에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비판
이 제기되고 있다.공정한 선거의 관리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강화를 통해서가
아닌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이 민주선
거를 실현시키는 것이다.63)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로 선
거운동 및 투표의 개표,당선자의 확정에 이르는 전체적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
게 관리하여야 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지시를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61) 성낙인, 전게서(주22), 939면.

62) 상게서(주22), 938면.

63) 장영수, 전게서(주26), 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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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러한 지시를 받거나 협조요구를 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 등은 이에 응하여
야 한다.64)선거관리제도에 의한 권력통제기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권력통
제로서 세계최초이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권력통제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의 선거제도는 대통령선거제도는 헌법 제67조로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현행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서 선
출되고 1987년 제9차 개헌에 의하여 제4공화국에서부터 시행되어오던 대통령 간접
선거가 직접선거제도로 바뀌어 대통령을 국민투표로 직접 선출할 수 있는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었다.20세 이상의 선거권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유효투표에 다수
득표를 한자가 당선되고 후보자가 1인인경우에도 무투표당선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1이상에 달하여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당선
인으로 결정된다.다만 국회의원은 무투표당선이 허용되고 있다.또한 최고 득표자
가 2인 이상일 때는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는
자가 선출되어 국회에 의한 결선투표제에 투입한다.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권자2500인 이상 5000인

이하의 추천으로 가능하며 기탁금은 종전3억에서 현제는5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선
거운동과 정치자금의 모금을 위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기탁금은 후보자가 사
례하거나 등록이 무효화될 때,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득표수의 10%를 초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탁금은 기탁금에서 부담하거나,보전하는 비용을 공제하고
국고에 귀속된다.그러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로 나눈 수이거
나 유효투표총수의 2%이상 득표한 경우에 본인에게 반환한다.
피선거권은 현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에 달한 자이어야 하

고 선거 시기는 임기가 끝나는 경우이나 임기 만료 후 70일내지 40일전에,그리고
대통령은 궐위 시나 당선자사망.판결 기타사유로 자격을 상실한때에는 사유발생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대통령을 선거토록 규정되어 있다.선거법은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 궐위 또는 재선거의 경우 사유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인은 늦어도 선거일전 29일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있다.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이라고도 하며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되어 소
가 재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선거자체 유·
무효를 다루는 소송인 선거소송은 원고가 선거인·정당·대통령후보자가 되고 피고는

64) 상게서(주26), 3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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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며 선거당선의 유·무효를 다루는 소송인 당선소송은 원고가
정당·대통령후보자가 되고 피고는 당선인이 된다.그러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망 또는 사퇴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예외적으로 피고가 된다.
상대다수 대표제의 직선제가 추구하는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의 재고를 위해서

는 반드시 투표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도록 하기위하여 현행의 상대다수대표제를
절대다수 대표제로 바꾸어야 한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대의제 민주주
의65)에 바탕을 둔 우리헌법의 통치구조에서 선거제도는 통치기구의 조직원리로 국
민의 평등선거와 기회균등의 선거운동이 정당의 본질기능과 기본적 활동을 보장하
기위한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을 허용하여 국회의원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과
자유를 가능한 넓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결과 생겨나는 사실적이고 반사적인 효과
에 불과하여 평등권의 침해가 없다.66)선거기간이 시작된 다음에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보고나 정당의 각종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국
회의원이 아니거나 정당원이 아닌 예비후보자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사전선거운동
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면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67)대통령선거에서의 단
체는 원칙적으로 단체의 기본권을 직접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
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와 알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68)

65) 국회의 정부와 사법부의 통제권이 있으며 정부통제권은 총리·국무총리해임건의권, 총리임명동의권, 대

통령·고급공무원탄핵소추권, 총리·국무위원 국회출석답변요구, 국정감사조사권, 예산심의확정, 긴급재정

경제처분명령 및 긴급명령승인, 조약체결비준동의권, 계엄해제요구권이 있고 국회의 사법부통제는 대법

원장·대법관임명동의권, 법관의 탄핵소추권, 법원설치조직·법률제정권, 사법행정 국정·감사조사권, 법원

예산심의확정권이 행정부·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입법부로서의 국회의 권능이다.

66) 헌재1996.3.28,96헌마9·77·84·90

67) 헌재1996.3.28,96헌마18·37·64·66

68) 헌재1995.7.21,92헌마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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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ⅨⅨ...소소소결결결론론론

권력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기본권보장이 권력분립의 목적이다.로크의 2권 분립
은 영국의원내각제의 이완된 권력분립에 영향을 주었으며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
은 미국대통령제에 영향을 주어 견제와 균형의 권력분립제도이고 루소의 입법부
중심의 권력통합은 직접민주제로 초기소련의 의회정부제에 영향을 주었다.입법부
와 행정부의 융합과 분리 그리고 우위의 차이가 있으나 사법부는 독립의 지위에
있다.
권력분립의 현대적 경향은 행정부의 능률적인 행정처리가 목적이며 정당정치와

수급행정 그리고 복지국가와 국가의 거대화 과학화로 인하여 고전적 권력분립의
보완적인 제도로 기능적 권력분립이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권력분립은 국가권
력의 제한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근대 자유주의적 정치원리로서 권력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기본권보호를 위한 원리이며 인간불신사상에 근거하여 국가권력의
소극적 원리로서 로크의 입법권은 국가권력이 사회나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
여 행사되어지는 법률이 정하는 권력이고 보편적인 법률에 적용되어야 하며 최고
의 권력으로 입법권을 주장하였고 입법권에 대하여 집행권은 법률의 집행을 보장
하는 권력이며 동맹권이라 함은 전시·강화·조약체결 등의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외
교권의 권력으로 오용할 경우에는 저항권을 인정하였고 일부양도 이론을 주장하는
사회계약설이지만 영국의 명예혁명을 정당화하며 국회우위의 의원내각제로 발달하
여 융합적인 권력분립의 기초가 되었다.
로크의 권력분립이론을 프랑스의 정치상황에 적용하여 체계화한 몽태스키외의

삼권 분립이론은 국가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권력분립과 삼권상호견제의
이론으로 정부의 견제와 개인의 자유보호를 위한 목적이라 주장하고 국가에는 일
시적 또는 항구적인 법률을 제정·개폐하는 입법권,선전·강화를 하며 대사를 파견·
접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침략을 방지하는 국제법적 외교권,범죄인을 처벌하고
또는 개인 소송을 재판하는 국내법적 집행권의 권력이 존재한다고 하여 엄격한 삼
권 분립으로 고전적 권력분립의 완성이라 볼 수 있으며 미국 대통령제에 영향을
주었다.
권력분립이론의 핵심은 권력분립자체보다는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간의 자유의 보호와 독재의 방지에 있는 것으로 권력분립이 최상의 방법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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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미국헌법의 기초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미국 통치형태에 기여하였다.루소의 입
법부 중심의 권력통합은 국민주권이론에 의한 직접민주제를 강조하여 입법부 중심
의 권력통합의 체계로서 초기 소련 헌법에 영향을 준 의회정부제(회의제)이다 권력
분립의 유형은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와 입법부와 사법부관계가 있고 입법부와 행
정부의 엄격 분립된 미국식 대통령제와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관계인 영국식 의
원내각제,그리고 입법부 우위인 프랑스의 국민 공화제,스위스의 회의정부제,행정
부우위형인 신 대통령제가 있다.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로 입법부 우위인 영국은
위헌법률심사가 없는 불문헌법국가이고 사법부 우위인 서독은 위헌법률심사로 무
효선언이 가능한 추상적 규범통제이고 미국은 구체적 규범통제로 위헌법률심사로
무효선언이 안되는 규범통제이다
권력분립의 현대적 변화는 18,19세기의 고전적 권력분립이 현대적 정당정치와 복

지사회의 수급행정이 시작되면서 수정이 불가피하고 국가의 화합적 관리로 행정부
중심으로 입법부와 융합되는 행정부의 비대화가 불가피하여 국가의 거대화와 현대
사회의 발달로 행정부의 능률적인 행정처리가 목적이라 할 수 있다.다양한 이익집
단(압력단체)의 출현으로 적극적 국가를 요청하고 있는 각종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지고 있으며 복지 국가적 요청으로 위임입법과 처분적 법률의 증가에 있
다.
기능상 권력분립 장치69)로 연방은 통화·외교·국방 등의 국가 전체업무만 담당하

여 수직적 권력통제의 수단이고 연방제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단위들이 결합되어
다양한 문화와 지역정부들의 관계의 규정 또는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수평분립을
이룬다.지방자치는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를 중앙과 지방간의 권력
을 배분하여 기본권 실현에 기여하고 기능분배의 보충성의 원리로 행정의 권한을
중앙과 지방으로 분산하여 분권적인 다양화로 권력을 통제한다.중앙·지방간 권력
통제장치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권력
분립의 기능이 보편화 되어야 하겠다.
대의제적인 정당정치로 여·야간의 권력을 통제하고 야당에 의한 정부로 여당의

69) 자유민주 권력통제의 기능적 원리로 절차적 정당성은 통치권의 행사방법과 과정의 측면에서도 정당성

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권력통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통치권이 기본권에 기속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능적 원리로 권력의 분산과 권력의 균형으로 감시견제수단의 형평과 통제의 효율성이 요청된

다. 자유민주주의의 통치구조의 기본이념은 이념원리의 목적의 정당성으로 통차권력을 기본권에 기속시

키고 주권원리로 국민의 합의에 의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절차적 정당성으로 권력통제기능을 하고 규범

통제의 이론적 근거로 체계적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 33 -

권력행사를 통제하여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정책수립을 실현한다.정태적이
고 계속적인 행정조직이 동태적이고 한시적인 정치세력을 견제하고 수직적·수평적
특별권력관계로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위헌정당해산,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으로 국가권력의

위헌·위법한 직무에 관하여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있다.헌법재판이 헌정생활에 미
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헌법재판의 정치형성의 기능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법·행정·사법기관을 통제하는 통제수단으로 헌법질서를 보장함은 위헌법률심사제
의 중요한 기능이고 개개의 헌법규범이 질서체계를 이루어 통일적인 헌법의 규범
체계를 유지하게 하고 있으며 형식적 법률은 물론 실질적 법률에 해당하는 긴급명
령,긴급재정·경제명령70),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이원적 관계를 통한 권력통제기능으로 현대의 다양한 복합사회에

서 이익집단의 이익을 표출하기위하여 국가에 의견을 투입하는 시민단체의 참여로
국가와 사회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투입하고 그 정책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균형적인 조화 속에서 통치가 행해져야 한다.
선거관리제도에 의한 권력통제기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권력통제로서 세

계최초이며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각종선거관리와 정당업무를 일반 행정업
무와 분리하였다.시민단체의 여론수렴정치로 정책에 반영하고 정당은 형식적 정치
결정과 명령·지시 등의 하향식의 의사전달보다 원활한 상향식 동태적 정치로 국가
와 사회가 상호 작용하는 합의의 작용이다.현대는 고전적 삼권분립으로 조직의 견
제와 균형의 통제와 더불어 기능적인 권력분립과 동태적 권력분립,포괄적 권력분
립,다차원적 권력분립으로 권력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70) 긴급 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통제는 긴급명령이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되는 점과 국회의 승인을 얻

지 못한 때의 그 명령은 그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고 그 명령에 의해서 개정된 폐지 법률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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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절절절차차차적적적 정정정당당당성성성 확확확보보보방방방안안안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권력분립원리의 대통령중심의 절충형의 정부형태로
임기차등제도와 현대의 기능적 권력통제로 권력분립의 약점을 보완하고 통치권행
사의 절차적 정당성으로 국가권력의 통제를 기하고 있다.우리 현행헌법은 기본권
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창설된 여러 헌법상의 권능이 기본권기속성의 원리를 존
중해서 궤도를 이탈하는 일이 없이,국가권력을 그 기능과 성격에 따라 입법·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국가기관에 분담시킴으로써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
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Montesquieu의 고전적·구조적 권력분
립이론에 따라 통치구조의 기본골격을 짜면서도,정당을 통한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력융화현상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중심의 절충
정부형태를 채택하는 한편 헌법기관들의 임기를 각각 다르게 하는 이른바‘임기차등
제도’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이 ‘민주적 정당성’과의 연관 속에서 그 본래
의 구실을 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그뿐 아니라 우리 헌법은 현대의 기능적
권력통제의 메카니즘을 통해 Montesquieu적인 구조적 권력분립제도의 약점을 보충
하고 권력통제의 실효를 기함으로써 통치권행사의 절차적정당성을 보장하려고 꾀
하고 있다.71)자유민주 통치구조의 권력통제는 통치권행사의 방법과 절차적 정당성
으로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과 민주적 정당성 그리고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의 제도적 실현이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72)
근대국가의 정당성에 관한 역사는 홉스의 생존과 로크의 재산 그리고 칸트의 국

민의 자유와 관련된다.국가이전의 자연법적인 인권이외에는 헌법적인 보호대상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법적인 근거와 문명적인 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현대의 과학의
발달로 자연의 이법에 따른 생태학적인 파괴가 생존기반의 위협이 있다면 권력추
구에 의한 결과로써 권력의 제한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헌법국가는 국민의
공동결정에 의한 총의로 참여와 절차보장을 통하여 정치적인 평화를 기대할 수 있
다.73)권력분립은 권력의 유지를 위하여 구성과 행사방법의 절차를 정하고 다양한
71) 허영, 전게서(주5), 630면. 

72) 상게서(주5), 625면.

73) 요셉 이슨제(역:이승우), 국가와 헌법, 세창출판사, 2001,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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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제도를 통하여 견제와 균형의 확보로 상호통제를 한다.
현대의 국가기관은 현대적 권력분립의 변화과정에서 형성·발달된 것이며 시대와

국가에 따라 권력분립의 내용도 변화되어간다.현대의 민주주의 헌법이 근대적 권
력분립이론에 의해 기초하고 있으나 국가권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들의 권한을 확
정·한정하면서 상호융합을 규율하고 권력남용을 상호통제하며 견제와 균형이 깨지
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정치권력과 국가기관을 통제하고 시민단체나 국민의
여론에 의한 통제도 권력남용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력이 있다고 하겠다.현대의
민주국가에서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
현시키는 것이 국가권력의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구성에 있어서도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기관이 고려되어 국민을 위하여 국가권력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이다.
현대적 권력분립에서 법치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법을 정립하는 기능,정립된 법

을 집행하는 기능 그리고 법 정립과 법 집행이 위헌·위법하지 않는지의 판단기능으
로 기능을 나누어서 법을 통한 국가작용을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
이다.입법부,집행부,사법부는 본질적 기능으로 입법·집행·사법기능과 각종 자율
권과 규칙제정권을 보조적 기능으로 보유하는 것이다.3권을 상호통제를 통한 권한
을 부여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삼권의 본질적 기능이외에 본질적 기능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그리고 권력남용의 통제를 위한 통제적 기능까
지의 포괄적인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즉 국민을 위한 국가권력이 존
재하는 것이다.74)국가기관들의 상호관계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활동역할을 독립하
여 수행해야 할지,협동을 통하여 수행해야 할지의 방법과 절차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통제가 되는 것이다.국회에서 조세법을 제정하고 집행부에 속하는 국세청
에서 조세법에 따라 조세를 부과·징수하며 이러한 조세부과 및 징수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위법을 가리는 기능이 기능적 권력분립인 것이
다.
권력분립의 본질은 소극적인 원리로 상호견제와 균형으로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즉 국회의 입법권에 대하여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 인정되어 법률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것,대통령이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국회
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헌법재판소재판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임명

74) 장영수, 전게서(주26),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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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각기 3인씩 추천하도록 하는 것 등과 같이
구체적인 국가작용에 있어서 각 국가기관들의 협동작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협동의
방식과 절차가 필요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면서 권력분립자체가 분업에 의
한 능률성도 확보되어 있다.권력분립에 따른 국가기관의 구성은 각 국가기관이 자
신에게 부여된 국가권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권한의 한계를 통해 다른 국가기관의
활동과 연계하여 온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관의 권력행사를 권력남
용의 억제와 권력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오늘날 권력분립의 체계에서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요소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

양하다.정당국가·행정국가 등에 의하여 권력의 부분적인 융합이나 불균형이 대두
되어 포괄적 권력분립이론이나 다차원적 권력분립이론에 의해 강조되었던 수직적
권력분립이나 정당에 의한 권력분립,임기제 및 선거를 통한 권력의 통제 등이 모
두 고전적 권력분립을 보완하는 요소이며 헌법재판의 도입을 통해 강화된 사법적
통제도 권력과 균형을 회복·유지하면서 권력남용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75)절차적 정당성은 권력을 집행함에 있어 필수요소이다.국민의 민주적 정당
성으로 권력이 주어지고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본질이다.

ⅠⅠⅠ...행행행정정정부부부와와와 입입입법법법부부부의의의 상상상호호호견견견제제제

행정부는 입법부를 대통령의 국회임시회의 소집요구,법률안제출권,법률안거부
권,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으로 통제하고 입법부는 행정
부를 탄핵소추의결권,해임건의권,국무총리임명동의,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회출
석요구와 질문,예산심의확정,일반사면동의,국회의장법률안공포 등을 들 수 있다.
권력을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조화로 권력을 분산하여 권능
을 부여하는 것은 희소가치의 배분이다.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권능이지만 모두
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적당한 배분은 국가와 국민을 안정시킬 것이다.

75) 상게서(주26),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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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행행행정정정부부부의의의 입입입법법법부부부견견견제제제 수수수단단단
오늘날 집행부는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인

적·물적 조직 및 전문성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기관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그
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통제의 대상이 되며 통제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집행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다른 국가기관의 활동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다.법률안거부권은 국가권력행사의 균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국회
입법권 남용에 대한 통제라고 볼 수 있으며 대통령의 사면도 사법권의 행사에 대
한 통제로 작용할 수 있다.76)

111)))국국국회회회임임임시시시회회회의의의 소소소집집집요요요구구구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임시회의 소집요구는 대통령과 국회재

적의원1/4이상의 요구로 가능하다.그런데 국회법은 국회상시개원체제를 도입하여
매 짝수 달 1일에 30일 회기의 임시회를 집회하게 했다.국회의원 총 선거후 최초
의 임시회는 국회의원임기 개시 후 7일에 국회사무총장의 집회공고에 따라 집회한
다.그리고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임기만
료 5일전에 임시회가 집회한다.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재적의원1/4이상인데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는 기간과 집회요구
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다만 헌법 제76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77조가 규정하는 국가비상사
태에서는 집회기일 1일전에 공고할 수 있다.임시회의 의안은 임시회의 집회이유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유동적이다.77)국가의 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국회임시회의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국회의
원이 지역의 현안이 발생하면 국회임시회의의 요구를 하여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
하여 국가의 존립과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222)))법법법률률률안안안제제제출출출권권권
행정입법만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국정수행의 원활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의원내각

제 정부형태에서 장식적인 대통령에게 주는 법률안 제출권은 권력분립원리에 반한

76) 상게서(주26), 85면.

77) 허영, 전게서(주5), 8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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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행정입법만으로 충족
되기 어려운 집행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보다 쉽게 마련하여 집행의 능률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으나 권력분립에 반하여 법률안제출권의 찬반이론이 있으나
현행대통령제의 정부형태에 반하는 의원내각제적요소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78)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독립성의 원리가 존재하지만 현행헌법의
경우에 행정부에서 법률안제출권과 국정최고의 책임자로 독재나 권위주의 통치가
될 수 있는 권력분립원리에 충실하지 못한 정부형태이다.79)
순수한 대통령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제출권을 삭제함이 타당하나 통치

구조와 상관없이 법률안제출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미국도 대통령이 긴
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행정부가 법률안을 작성하여 의원으로 하여금 공식적으
로 발의하도록 하고 있다.80)의원내각제에 장식적인 대통령에게 주는 법률안제출권
을 가미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물론
행정의 원활이란 면에서 대통령기관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
정수행의 원활의 면에서는 순기능을 줄 수 있으나 권력분립원리와 법치국가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라 할 수 있다.의원의 법률안제출권도 집권여당이 다
수당일 때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더라도 완벽한 제도는 어렵지만 견
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게 하여 통제하고 고전적인 권력분립이 통제기능을 상실
하였을 때는 현대적 권력분립원리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가 가능 할 것이다.

333)))법법법률률률안안안거거거부부부권권권
국회의 자의적 입법권행사를 방지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판단하여 대통령

이 15일 이내에 법률안 공포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률안거부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법률안을 재의
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여
그 법률안을 법률로서 확정시키고 이렇게 확정된 법률이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
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여 대통령의 법률공포권의
악용의 소지를 기간을 정하여 기간 이후에는 다른 기관이 공포하게 하여 대통령의

78) 장영수, 전게서(주26), 319면.

79) 박세일외, 대통령의 성공조건Ⅰ, 나남출판, 2002, 141면.

80) 진연재편저,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나남출판, 2004, 193면.



- 39 -

법률공포를 통제한다.81)법률안공포는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고 공포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자의

적 입법권행사를 방지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도 한다.국회의 재의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15일을 경과하여 확정된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하며 법률안의 정부이송 후
15일이 경과되어 법률로 확정된 지 5일이 경과되었거나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정부
에 송부된 후 5일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
다.82)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었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
서를 첨부하여 국회로 환부하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거나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통제수단의 하나로 헌법재
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등과 달리 법률의 내용적 위헌성을 전제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의 남용을 견
제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3분의2이상의 찬성으
로 재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83)법률안거부권은 대통령제정부형태의 제도로
국회의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입법부가 제정·개정한 법률에 기속되어 집행하는
집행부의 자존심이기도 하리라 생각된다.그렇지만 현대는 행정의 입법권의 확대로
인한 범위가 커져가고 있다.대통령제의 원형인 미국도 입법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의 행정입법권은 더욱 강하다 할 것이다.

444)))대대대통통통령령령과과과 정정정부부부각각각료료료 국국국회회회출출출석석석···발발발언언언권권권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법률안을 제

출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 또
는 정부위원이 국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정보를 요
구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 본회의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81) 허영, 전게서(주5), 957면.

82) 장영수, 전게서(주26), 320면.

83) 상게서(주26), 3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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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기도 한다.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 및 질문권의 개념과
대비되기도 한다.

222...입입입법법법부부부의의의 행행행정정정부부부 견견견제제제수수수단단단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견제기관으로서의 국회의 힘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

터 직접적인 위임을 받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우리의 경우 국회의원은 대통령
과 임기도 다르며 독립적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입법권,정책집행,예
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감독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탄핵소추의
결권,해임건의권,임명동의,국정감사 및 조사,국회출석요구와 질문,예산심의확
정,특정사건과 일반사면의 동의,국회의장의 법률안 공포를 들 수 있으나 국회권
한을 분류하는 기준이나 방식은 다양하여 국회의 국정통제권에 대한 견해도 적지
않다.
탄핵소추권,국정감사·조사권,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

계엄해제요구,국방 및 외교정책에 대한 동의,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국무총리·국
무위원 해임건의,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을 국정통제권으로
분류하는 학자가 있고 정부 견제권이라 하여 국무총리 임명동의,국무총리·국무위
원 등의 출석요구 및 질문,국무총리·국무위원해임건의,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
령 및 처분에 대한 승인,계엄해제요구,선전포고 및 국군해외파견,외국군 주둔에
대한 동의,일반사면에 대한동의로 분류하기도 하며 그 밖에 탄핵소추의결권,국정
감사·조사권의 정책통제권을 통제기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국정통제기능을 엄격
히 분류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나 실체적으로 엄격하게 분류할 기준의 필요성
도 크지 않다 국회의 입법권도 국정통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 법치주의의 정부
통제가 되고 있다.84)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원수이다.국가원수로서 외교사절의 신임접수와

국가를 대표하고 헌법개정안 발의,국민투표부의,임시국회소집요구,법률안 제출,
사면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해서는 사
후통제와 권한행사의 방식과 관련한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집행부 내부통제인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의 부서보다 국회의 각종 동의·승인은 실질적인 구속력으
로 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당정치화 되어가는 현대 정치는 여소야대의 상황

84) 장영수, 전게서(주26),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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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부통제의 효과는 지대하다.85)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해 일정정도의 통제가
법치국가의 범위에서 권한을부여하고 부여한 권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경계일 것이다.우리의 정당정치에서는 같은 제도에서도 다수당과 소수당에 따라
통제의 정도가 달라진다.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 사익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책을 논하는 장이어야 한다.

111)))탄탄탄핵핵핵소소소추추추의의의결결결권권권
탄핵제도는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나누어 국회에 소추의결권을 헌법재판소에

심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대상이 된다.대통령이 헌법상 요구되는 권한행사의 방식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
반의 유형 및 위헌성의 정도에 따라 통제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현행법
상 대통령의 책임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탄핵제도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때에 해당하여야 하고 탄핵소추를 위하여 국회재적의원 과
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현실적인 관철가
능성은 높지 않다.86)탄핵제도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헌법재판
소의 탄핵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공직에서 파면되는 것은 물론이고,국회의 탄핵소
추만으로도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효력이 있어 영국의 형사재판,미국의
상원에서의 탄핵결정과는 달리 사법기관에 의한 징계적인 사법적인 탄핵제도라 할
수 있다.국회의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집행부의 독재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87)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권을 헌법재판소에 탄핵심
판권을 부여하여 의결권과 심판권의 기관을 달리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의 위법행위를 통제한다.

222)))해해해임임임건건건의의의권권권
정부각료해임건의가 갖는 기속력의 강약은 구체적인 정치상황의 여러 변수에서

정해진다.현행 우리의 헌법구조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나 내각제의 요소가 가

85) 상게서(주26), 272면.

86) 상게서(주26), 328면.

87) 상게서(주26), 2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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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되어 있어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우리 헌법은 대통령중심의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국무총리에게도 장관의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권 등의 권한이 부여 되어 있
다.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탄핵소추와는 달리
법적효력은 약하다.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이것은 대통령이 갖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
치로서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권과 함께 변형된 대통령제를 이루는 하나의 제
도적인 징표이다.
그런데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1/3이상의 발의가 있

어야 하고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때로부터 24시간 이
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이면 국회는
해임건의를 할 수 있다.표결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
로 처리된다.
우리헌법이 규정하는 이와 같은 각료해임건의권은 제도적으로 그 해석·운용에 어

려움이 있다.국회의 해임건의가 전혀 기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그러한
건의는 헌법의 명문규정이 없어도 가능하고 반대로 국회의 해임건의가 기속력이
있어 대통령이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한다면 그것은 국회해산제도가 없는 현행정부
형태의 구조적인 골격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실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상황에 따라서는 국회의 해임건의가 적

지 않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결과적으로 해임건의가 갖는
기속력의 강약은 해석이론이나 헌법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해임건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정치상황의 여러 변수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바로 이곳에 우리
각료해임건의권의 개방성과 정치성이 있다.88)국회의 각료해임건의권은 해석이론·
이론적인 안목에서 하나의 무의미한 전시적인 통제수단에 지나지 않으나 현실정치
적인 정치상황에 따라서는 국회의 해임건의가 적지 않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의원내각제의 요소인 국무의원 해임건의권은 행정부에 대한 생산
적 견제와 균형보다는 오히려 권력통제수단으로 존재하지만 정치성이 있다.

333)))임임임명명명동동동의의의
정부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가 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으로

88) 허영, 전게서(주5), 913~9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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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원리와 권력분립에 의한 국가권력을 정당화하고 정부의 인적통제와 간접
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대통령의 행정부구성에 관한 국회의 통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행정부구성에 자의적 인사권을 통제한
다.합의제기관인 국회의 동의로 정부의 인적구성에 국회의 동의절차를 요하는 것
은 국회의 합리적 통제를 통하여 임명권행사가 적절하도록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
다.야당이 다수당일 때 인적통제 효력이 있다.
대통령인사의 민주적인 통제에서 국회에 의한 인준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

회의 인사 청문회와 인준을 시행하여 임명동의대상이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대상
과 국회법이명시하고 있는 대상을 청문 한다.89)우리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
의를 얻어 임명하는 집행부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을 포괄적으로 보좌하는 헌법기
관이다.우리의 국무총리제는 우리 집행구조의 2원성을 잘 나타내주는 징표로서 권
위주의적인 대통령제의 역사적 유물이며 정치적인 방탄벽을 설치하여 대통령이 정
책집행의 일상적인 책임에서 초연할 수 있게 하는데 있어 국무총리보다는 부통령
을 두는 것이 대통령제의 정부형태에서 옳다고 생각한다.90)국무총리는 국회의 동
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나 국무위원은 국회의 청문회를 열지만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임명이 가능하다.국회의 동의와 청문회절차로 대통령
의 인적 통제가 가능한 것이다.

444)))국국국정정정감감감사사사 및및및 조조조사사사권권권
국정감사는 국회의 국정전반에 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실시하는 감사활동

으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을 국정감사기간으로 행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국정조사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실시할 수 있으며
국회의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정조사가 행해지게 되며 국정조
사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을 조사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의 효율성이 높다
는 것이 장점이며 선진국의 경우 국정감사권이 없이 국정조사권만을 인정하고 있
다.91)국정감사는 국회의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매년 실시하는
감사활동으로서 매년9월10일부터 20일간 행하되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

89) 7학자의 헌법시평, 전게서(주15), 249면.

90) 허영, 전게서(주5), 964~965면.

91) 장영수, 전게서(주26), 2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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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정감사·조사는 그자체로서 정부활동에 대한 통제
의 기능을 하고 있다.92)
감사원의 헌법상지위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소속
하에 설치되는 헌법기관으로 감사원의 역할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독립성과 중
립성으로 행정부에 속하는 대통령의 소속하에 있지만 헌법상의 필수기관이며 독립
된 기관이다.대통령의 소속하에 있는 기관이어서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통제역할은
크지 않겠지만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관을 비롯한 다른 집행부내의 고위공직자
들의 통제가 가능한 독립된 기관으로 감사원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필수적 헌법
기관이다.
감사원이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에 관한 권한으로 국회의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

사권이 유사한 목적을 위해 행사될 수 있으며 집행부내의 다른 국가기관들도 내부
감찰을 행사할 수 있어 국가작용전반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향상에 기여한다.감사
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에 있으며 감사원의 소속공
무원의 임명,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능률성보다는 신중성과 공정성이 더 요구된다고 하여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기도 한다.93)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헌법상의 기관으로 국정최고 책임자의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에 소속되어 조직상으로는 대통령소속이지만 업무적으로는 독립기관이다.감
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는데 감사원장의 임명에는 국
회의 동의를 요하며 4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감사원의 업무를 합의제기관으로 하며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해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
고 국회도 감사원에 대해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의 업
무도 행정부나 입법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성을 가진다.
그러나 대통령소속,국회의 소속,독립기관 등의 조직체계상의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는 의회소속을,유럽대륙의 국가들은 독립기관으로 감사원의 조
직을 구성하고 있다.의회소속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독립기관도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권력분립의 통제가 확보될 수 있을
지 의문이지만 현대의 행정부의 비대화에 의한 통제장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어
92) 상게서(주26), 270면.

93) 상게서(주26), 3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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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업무수행의 독립성확보로 권력분립의 통제역할을 하여 현대의 거대화 다
양화된 현실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인 장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민주성의 원리에 의한 통제로 감사위
원의 임명에 대하여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임기도 4년 중임으로 되어
있지만 임기보장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하기위하여 임기를 연장하고 임기차등을 두
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력이나 사심이 개입되지 않은 중립적인 지위를 보장하
여 권력통제수단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선진화된 정치문화가 정착된다면 국정조사만을 제도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

겠지만 국정감사가 행정부를 감시·감독하는 통제수단으로 존재한다면 국회의 감사
가 혈연·지연·학연에 연연하지 않은 정당한 감사가 필수적이고 국민의 사회참여로
인하여 감시·감독하여 여론의 형성이 있어야 하며 최고의 장치는 국가기관의 올바
른 인성으로 권력의 올바른 분배라 하겠다.단 현제도의 정당정치는 거대여당이 존
재할 때는 통제수단이 아닌 최고속의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완되어야 할 조건
이다.

555)))국국국회회회출출출석석석요요요구구구 및및및 질질질문문문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정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정부질

문은 국회의 본회의의 회기에 기간을 정하여 국정전반이나 특정분야에 대하여 질
문할 수 있다.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
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
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
다.대통령제에서 국회의 정부각료들의 출석요구 및 질문은 의원내각제요소로 대통
령의 권한통제의 강화로 평가되기도 한다.국회의 본회의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특정사안의 질문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정
부질문,긴급현안질문 등이 있다.94)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정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정부질문은 국회의 본회의의 회기에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이나 특정분야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정부는 국회의 요구가 없어도 필요한

94) 상게서(주26), 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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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국회 본회의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
술할 수 있지만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그리고 국무위원은 정부
위원을 대리로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국회가 갖는 정부출석·요구 및 질문은 대통령제의 변형된 요소로 우리정부형태가

변형된 대통령제임을 말해주고 있다.출석요구 및 질문의 절차는 국회가 국무총리
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의원2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한 본회의의 결정이어야 하
며 위원회도 그 의결로 이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질문은 국회본회의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

야를 대상으로 정부질문을 할 수 있다.의원의 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
되 의원1인당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의제별 질문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의장은 의제별 질문의원수를 각 교섭단체에
그 소속비율에 따라 배정한다.무소속의원들의 질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
표의원과 협의해서 정한다.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
지되도록 해야 한다.
질문희망의원은 미리 질문요지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

고 의장은 늦어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하도록 송부한다.각 교
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와 정부에 통지한다.
긴급사안질문은 의원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현안 된 중요사안에 대해 정부에 질

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정하는데 그 실시여부를 본회의의 표결에 부쳐 정할 수도 있다.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
결로 간주한다.
긴급 현안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24시간 전까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긴급현안 질문시간은 총120분으로 연장할 수 있는데 의원
1인의 질문시간은 10분,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나머지 질문절차는 정
부 질문절차에 따른다.
정부서면질문은 국회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는데 이 때에

도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제출된 질문서를 지체 없이 정부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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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기한을 국회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정부답변에 대
한 보충질문은 가능하고 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
변서와 기타 답변관계 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95)정부통제역할도
하지만 법률안제출을 위하여 행정부와 의회가 정보와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각료 국회출석 발언권과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666)))예예예산산산안안안 심심심의의의···확확확정정정
국회의 예산의결권은 예산 없는 국가작용은 상상할 수 없어 국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예산은 국가재정작용의 준칙규범으로써 국가기관을 구속한다.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이것을 국회의 예산의결권이라고 한다.국회의 예
산의결권은 국회의 재정기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서 국가생활에 미치
는 영향이 매우 크다.예산은 1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세입과 세율을 총괄적으로 계
산·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국가재정작용의 준칙규범으로 한 회계연도를 단위
로 편성되는 세입과 세출의 예정계획서이기도 하다.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국가작
용이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국가의 통치기능에서 예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예산과 법률은 서로 독립해서 성립하고 기능하지만 예산과 법률의 상호간
에는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법률이나 집행의 근거
법이 없는 예산은 각각 제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예산은 국가재정작용의
준칙규범으로 국가기관만을 구속하고 국민에게는 그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아니
한다.
예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해서 예산안이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서명·공포하여야 한다.
예산안 편성은 기획예산처 장관의 주도아래 정부만이 할 수 있는데 이 때 예산안
편성의 기본 자료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이다.우리나라는 예산안 편성
에 있어서 회계연도에 따른 ‘1년 예산주의’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
로서 충당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세입과 세출을 계상·편성하는 ‘예산총계주의’
로 세입과 세출을 단일회계로 통일·편성하는 ‘예산단일주의’,세입세출예산을 성질과
기능에 따라 장·관·항으로 구분하는 ‘예산구분주의’등을 그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

95) 허영, 전게서(주5), 9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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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6)현행 예산안의 확정은 행정부와 국회가 이원적인 장치로 예산안 및 국가재정
을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정당구조처럼 정당에 국회의원이 기속되는
상황과 정부가 여당의 수장인 것을 생각한다면 통제의 효과가 의심스럽다.입법부
와 정부가 융합되는 정당국가에서 예산안 심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한
절차라 생각되나 통제장치가 없는 것보다는 통제수단이 있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
에 부여된 기능의 효력이라 하겠다.

777)))비비비준준준과과과 동동동의의의
대통령이 중요한 조약을 체결·비준하거나 선전포고를 하고 국군을 외국에 파견

또는 외국군대를 우리 영역에 주둔시키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통령의 권
한과 그에 대한 통제로 대통령은 헌법상의 지위에 상응하는 외교적 권한,정치적
권한,정책적 권한의 여러 가지 권한이 있어 대통령은 단독의사 결정기관이기 때문
에 그 권한행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이 필요하여 우리헌법에서 기관내의 통제
수단과 기관간의 통제수단을 마련하여 외교·정치·정책에 대한 동의나 승인을 받도
록 되어 있으며 또한 자문기관의 심의를 하도록 헌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외교적 권한에 대한 통제로 기관내의 통제와 기관간의 통제가 있으며 기관내의

통제는 대통령이 외교적 권한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
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하고 기관간의 통제는 대통령이
중요한 조약을 체결·비준하거나,선전포고를 하고,국군을 외국에 파견하거나 외국
군대를 우리영역 내에 주류시키려면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97)입법사
항 또는 입법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정부가 결정할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강화조약,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
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의 체결·비준,선전포고,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
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이
러한 동의권은 정부활동에 대한 통제와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한다.98)

96) 상게서(주5), 897~900면.

97) 상게서(주5), 941면.

98) 장영수, 전게서(주26), 2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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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법법법률률률안안안공공공포포포
법률안거부권의 남용을 방지하기위하여 국회의 재의결과 국회의장의 법률안공포

를 인정하고 있다.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
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법률이 재의결로 확정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99)국회의 입
법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 법률안거부권으로 통제하고 정부의 법률안거부
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의 법률안 공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ⅡⅡⅡ...행행행정정정부부부와와와 사사사법법법부부부의의의 상상상호호호견견견제제제

대통령의 대법원장·대법관임명권과 사면·감형·복권은 행정부에게 준 사법부의 견
제수단이라면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위헌·위법심사권은 사법부가
가지는 행정부의 견제수단이다.100)

111...행행행정정정부부부의의의 사사사법법법부부부 견견견제제제수수수단단단
정부는 대법원장·대법관 임명권과 사면·감형·복권을 통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있다.

111)))대대대법법법원원원장장장과과과 대대대법법법관관관의의의 임임임명명명권권권
대법원의 구성은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즉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우리 헌
법은 대법원구성원의 수를 명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대법관의 수는 헌법에서 직접 정해주는 것
이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도록 했는데 법원조직법은

재판연구관제도를 두어 대법원에 소속시키고 있다.즉 대법원장에 의해서 재판연구
99) 성낙인, 전게서(주22), 845면.

100) 허영, 전게서(주5), 6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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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지명된 법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대법원에서 근무하는 재판연구관은 대법관
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구성이 실질적으로
2원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101)권력분립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법원
을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나 현행 정당구조에서는 대통령의 이념을 함께하는 사람
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임명(다수 여당일 때)될 수 있다.대통령제의 근본 취지는
권력분산에 있지만 우리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로써 권력분립의 통제효과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제수단이 없는 것보다는 통제가 되었을 때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

당성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적어도 헌법개정이 된다
면 대법원구성수를 명기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의 취지에 맞을 것이다.국회에서 법
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원구성수를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벗어난 것
으로 생각된다.

222)))사사사면면면···감감감형형형···복복복권권권
사면은 범죄인에 대한 소추권이나 재판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감형은 형량 또는

형의 집행을 감경하며 복권은 상실 또는 정지된 법률상의 자격을 회복하고 일반사
면은 특정한 죄수를 대상으로 공소권이나 형의 선고를 소멸시키는 것이다.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사면은 범죄인
에 대한 소추권이나 재판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사면과 특별사
면이 있는데 일반사면은 특정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되는 모든 사람을 사면하는 것
이고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사면하는 것이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요구된다.감형은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형량 또는 형의집행을 감경시켜주는 것이며,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법률상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일반사면의 경우와는 달
리 일반감형이나 일반 복권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102)사법권에
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1%의 잘못된 형량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한
다.사면을 받기위하여 모범수로 생활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형량을 채워갈 것이며

101) 상게서(주5), 1009면.

102) 장영수, 전게서(주26), 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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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이나 복권도 형벌기간을 채우지 못한 당사자에겐 필요할 것이다.일반사면은
국회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특별사면행사는 통제장치가 없다.반인륜적인 범죄자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22...사사사법법법부부부에에에 행행행정정정부부부의의의 위위위헌헌헌심심심사사사권권권
법원은 사법기관으로서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작용에 대하여 통제하고 명령·규칙·

처분의 위헌·위법 심사를 통하여 국회규칙이나 행정입법 등에 대해서도 통제하고
있어 절차적 민주주의의 법치국가적인 요청에 사법적인 통제가 확산되고 있다.국
가권력이 법치국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헌법과 법률에 기속되어 일정한 법의
틀에서 행정작용을 할 것과 입법사항 또는 행정재량이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
보의 원칙에 위배되면 행정작용이나 행정입법도 중대한 하자는 무효가 되고 미약
한 하자는 취소사유가 발생한다.헌법개정이 된다면 ‘최종적으로’의 문구를 삭제해
야 한다.헌법의 특성상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ⅢⅢⅢ...입입입법법법부부부와와와 사사사법법법부부부의의의 상상상호호호견견견제제제

입법부는 사법부를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동의,사법부의 예산심의,탄핵소
추의결로 통제하고 사법부는 입법부를 위헌심사권과 위헌결정제청 그리고 헌법재
판제도에 의해 통제하고 있다.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관계
만큼의 권력분립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사법은 그 성질상 부동성을 갖고 있어 정부
형태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 것은 아니나 헌법재판의 발달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
의 관계형성에 주목하는 학자들도 있다.영국은 입법부우위형으로 위헌법률심판제
도가 채택되지 않고 입법권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없으며 성문헌법이 없기 때
문에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채택할 수 없다.
균형적인 관계는 미국의 경우로 사법부가 위헌법률심판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

만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채택하여 당해사건에서 법률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 헌법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은 사법부에 있지만 사법권을 통해
법률을 무효화 하지 못하도록 하여 양자의 균형을 취하는 것이다.
사법부우위형은 헌법재판소가 폭넓은 헌법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추상적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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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통해 법률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입법 작용에 대한 통제
할 수 있는 경우로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 등이 여기에 속한다.103)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에서도 사법부는 독립된다.대통령제의 정부형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가 엄격 분리되고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융합 되는
권력분립의 특성이 있다.

111...입입입법법법부부부의의의 사사사법법법부부부견견견제제제수수수단단단
국회가 행사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동의권,사법부예산심의확정,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의결권 등은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수단이고 법률에 대한 법원의 위
헌결정제청은 그 반대로 사법부가 가지는 행정부 견제수단이다.104)

111)))대대대법법법원원원장장장 및및및 대대대법법법관관관의의의 임임임명명명동동동의의의권권권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정부의 인적기능을 통제하고 있다.국회는
여러 통치기관 중에서도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통
치기관의 구성에 관여해서 인선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통치기구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데 이것을 국회의 인사기능이라고 한다.국회의 대통령 결선투
표권,국회가 갖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3인 선출,국
회의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과 대법관·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권과 이들에 대
한 인사 청문 등이 바로 그것이다.105)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
회에게 동의권을 부여하여 정부를 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권력분립적인 통제장
치이나 우리의 정당구조로 볼 때 사법부도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종속된
정부의 보좌관이 될 수 있겠다.아무 통제장치가 없는 것과는 다르지만 권력분립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22)))사사사법법법부부부의의의 예예예산산산심심심의의의 확확확정정정
예산과 법률은 서로 독립해서 기능하지만 예산과 법률의 상호간에는 기능적으로

103) 상게서(주26), 59면.

104) 허영, 전게서(주5), 631면.

105) 상게서(주5), 9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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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없는 법률이나 집행의 근거법이 없는 예산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사
법부의 예산의 심의확정을 국회가 권능을 행사함으로써 사법부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이것을 국회의 예산의결권이라고 한
다.국회의 예산의결권은 국회의 재정기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서 국
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예산은 1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세입과 세율을 총괄적으로 계산·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국가재정작용의 준칙규범으로 한 회계연도를 단위로 편성되는 세입과
세출의 예정계획서이기도 하다.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국가작용이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국가의 통치기능에서 예산은 매우 중요한의미를 갖는다.예산과 법률
은 서로 독립해서 성립하고 기능하지만 예산과 법률의 상호간에는 기능적으로 밀
접한 관계가 있다.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법률이나 집행의 근거법이 없는 예산은
각각 제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예산은 국가재정작용의 준칙규범이기 때문
에 국가기관만을 구속하고 국민에게는 그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예산
의 성립은 정부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
한 후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서명·공포하여야 한다.
예산안 편성은 기획예산처 장관의 주도아래 정부만이 할 수 있는데 이 때 예산

안 편성의 기본 자료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이다.우리나라는 예산안 편
성에 있어서 회계연도에 따른 ‘1년 예산주의’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으로서 충당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세입과 세출을 계상·편성하는 ‘예산총계주
의’로 세입과 세출을 단일회계로 통일·편성하는 ‘예산단일주의’,세입세출예산을 성질
과 기능에 따라 장·관·항으로 구분하는 ‘예산구분주의’등을 그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106)사법권 독립의 취지에 비추어 대통령소속하에 있는 예산권이 국회의 심의
로 사법부의 예산이 확정된다면 사법부공무원의 봉급이 입법부에서 심의확정해서
행정부에서 지급되므로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권의 견제와 균형으로 진정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편성을 독립된 기관
에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333)))법법법관관관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탄탄탄핵핵핵소소소추추추의의의결결결권권권
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게 탄핵소추의결권을 갖고 있어 법관이 직

106) 상게서(주5), 897~9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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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관하여 위헌·위법이 있을 때 탄핵소추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통령을 비
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탄핵소추의결권을 갖는다.탄핵소추의결권은 국회의 여
러 통제기능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고전적인 제도로 우리헌법은 탄핵제도
에 관해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나누어서 국회에게는 소추권이 있고,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어 소추권과 심판권을 분리하여107)정치성이 강한 고위공직자에게
통제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현행헌법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관의 파면사유를 이처럼 탄핵
과 금고이상형의 선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108)우리의 탄핵제도는 국회는 재적
의원3분의1이상의 발의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등의 법률로 정
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때에 탄핵소추를 결의할 수 있
고(헌법65조1항),헌법재판소는 이를 심판한다(헌법111조1항).탄핵의 결정은 공직
에서 파면함에 그치나 이는 공직생활의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급공직자에게는
가장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어 권력남용의 통제수단으로 자리하면서 법관의 신분
을 보장하여 사법부의 독립과 통제의 수단을 규정하여 권력의 견제와 균형으로 통
제적인 역할을 하게 하였다.

222...사사사법법법부부부의의의 입입입법법법부부부 견견견제제제수수수단단단
사법부는 입법부를 위헌심사권과 헌법재판제도를 통하여 통제한다.사법부의 성

립에 국회와 정부는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국회동의권,헌법재
판소재판관3인의 선출,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설치·조직에 대한 법률제정권을 갖고
있다.또한 사법부는 예산안의 심의·확정과 국정조사·감사를 통하여 일정한 통제가
가능하다.109)사법부의 통제는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으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
제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화현상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정치적으로 독립한다.

111)))위위위헌헌헌심심심사사사권권권과과과 위위위헌헌헌결결결정정정제제제청청청
법원이 국회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

헌법률심판을 제청함으로써 국회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으로 통제하거나 국회

107) 상게서(주5), 903면

108) 상게서(주5), 1005면.

109) 성낙인, 전게서(주22), 7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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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선거소송을 통해서도 국회활동을 통제한다.국회와 법원과의 관계는 사법부
의 독립으로 인하여 국회와 정부의 관계처럼 강력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화 또는 협동
의 관계와 제한된 범위에서 국회가 법원을 통제하고 법원이 국회를 통제하고 있다.
국회가 법원을 통제하는 것은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통한 간접적인 통제를 한

다.즉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판결기준을 제시하고 법원조직법을 통해 직접적인 영
향력을 행사하고 법원의 예산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법원
의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독립된 사법기관인 것이다.
법원이 국회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

헌법률심판을 제청함으로 국회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으로 통제하거나 국회의
원의 선거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그러나 사법적 판단의 본질상 국회에 대한 통
제라는 결과는 부수적으로 나타날 뿐이고 통제자체를 위하여 사법적 판단이 내려
질 수는 없다.110)법원은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위법을 심사하여 정부를 통제
하고 또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통제하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
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재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하
여 헌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22)))권권권력력력분분분립립립의의의 보보보완완완제제제도도도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권한쟁의 심판을 통하여 국

회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사법부의 이원화는 사법부의 권력을 분산하여 고전
적·구조적 권력통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현대적 기능적 권력분립제도로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위헌·위법과 고급공무원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통제하고 있
다.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관계는 헌법재판소도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관계도 국회와 법원의 관계와 유사하나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구성방식의 차이 및 담당하고 있는 권한의 차이에 따라 다른 측면도 있
다.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협조관계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이나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활동에 대해 통제하는 것은 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법권과 예
산심의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만 가능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

110) 장영수, 전게서(주26), 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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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권한쟁의 심판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에 대한 직접적
인 통제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가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역할분담이며 사법권의 정치적 중립의 상호대등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111)
헌법재판은 헌법보호기능,권력통제기능,자유보호기능,정치적 평화보장 기능으

로 하향식 또는 상향식 헌법침해에 대한 헌법규범을 보호하고 강력한 권력통제를
통해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과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기본권의 법률유보 및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조항 등은 헌법재판제도에 의해서 규범의 효력이 보장되고 헌법기
관간의 권한쟁의 조정 및 분쟁해결의 정치적 평화 유지기능을 하며 헌법침해에 대
해 강력한 제동장치이고 통치권행사가 언제나 헌법적 가치질서와 조화될 수 있도
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현대의 정당국가현상에 따른 고전적·구조적 권력분립이론의
보완장치 기능으로 소수의 보호와 평화적 정권교체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다.소수
에게 주어지는 추상적 규범통제의 신청,권한쟁의의 제소,헌법소원 제소 등의 소
수보호 의미를 갖는 헌법재판제도와 소송절차 수단들이 다수의 권력행사에 대한
통제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112)정당국가의 현상과 행정부의 비대화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되어 정치권력과 고급공무원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데 헌법재판제도
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사법부의 이원화는 사법부의 권력을 분산하여 고전적·구
조적인 권력통제가 불가능할 때 강력한 통제장치의 제4의 국가작용으로 부상하고
있다.

ⅣⅣⅣ...행행행정정정부부부의의의 내내내부부부 통통통제제제

정부 내부적 통제로 국무회의의심의,국무총리·국무위원의 부서,자문기관들의 자
문 등이 있다.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합치되어
야 하고 정당한 통치행사가 되어야 하며 대통령의 권한행사 방법으로 문서주의와
부서,국무회의의 심의,자문기관의 자문이 있으며 문서주의의 부서를 채택하고 있
는 것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명확성을 통하여 헌법과 법률에 정한절차와 방법
111) 상게서(주26), 282면.

112) 허영, 전게서(주5), 8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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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권한행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문서로서 행하지 아니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헌법상 효력이 없다.헌법과 법률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행사
를 문서주의와 더불어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제도를 마련한 것은 대통령
의 전제방지와 보필책임으로 책임의 소재를 밝혀서 물증의 의미도 있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대통령은 권력분립원리에서 탄생된 기관이기 때

문에 재임 기간에 정치적 책임지지 않는다.그러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제
도를 통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부서한 자에 대하여 정치책임을 지울 수 있
으나 국무총리·관계국무위원의 부서거부는 면직으로 연결되어 부서거부를 할 수 없
다.그러나 헌법에서 요구하는 부서가 적법요건이긴 하지만 행위자체는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사실상 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헌법상 요건결어로 무효
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무회의의 심의의 중요한 국정사항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고 자문기

관의 자문이 국가원로 자문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민경
제 자문회의,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관이 있으나 헌법상 필수적 기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고 다른 국무회의심의기관은 임의기관으로 임의적 자문기관이
다.대통령은 임의적 자문기관에 기속되지 않으며 국가원로통일문제 및 경제문제
전문가인 이들의 자문은 대통령의 국정운용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113)국정
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의장
을 전직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지명한자가 할 수 있는 국가원로자문회의도 임의기관
으로 1988년에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제정되었다가 1989년에 논란이 제기되어 폐
지되었다.
권력분립원리에서 대통령제가 탄생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우

지 않는 대신 전직대통령이나 그에 상응한 국가원로들의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기
본권에 대한 국민을 위한 통치행위의 조언을 할 수 있음으로 해서 비록 직무에 관
하여 책임지지 않으나 이론과 경험에 의한 통치기관의 국가존립과 국민의 기본권
에 기속을 허심탄회하게 발언하여 현직 대통령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의
취지를 살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세계가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의 양축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로 국제화가 진행되었었고 더구나 우리의 현실은 분단된 조국의 현실과 정치

113) 성낙인, 전게서(주22), 876면.



- 58 -

화로 반공이데올로기에서 국가안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고 생각되며 국가존립을
근거로 필수기관으로 정하였을 것이다.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
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어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한 조
직·직무범위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제정되어 있다.
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임의기관으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조직·직무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제
정되어있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 임의기관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조직·직무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
을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 제정되어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은 아니
나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다.114)정부내부의 통제는
통제의 효과가 불확실하나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통제수단이 없는 것과는 다르다.
자문기관의 자문은 전문인의 경험과 지식을 자문을 구하여 정부가 정책을 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국무회의의 심의는 국무위원의 현장감으로 실질적인
현실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있고 살아 있는 질서와 생활이 될 것이다.

111...국국국무무무회회회의의의의의의 심심심의의의
중요한 집행부 활동에 대하여 국무총리 및 여러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하는 현장감의 간접체험과 정책의 신중한 결정을 위한 제도이다.‘대통령·국무총
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되는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고 헌법 제8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무회의의 제도적 의의는 정
책결정의 신중성,각 지역정책의 조정·통합하고 특수성을 고려하며 독선과 전제를
방지하려는 것이나 자문을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상정하여도 그 효력과 적법성에
는 영향이 없다.115)중요한 집행부활동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국무총리 및 여러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
리도록 하는 것으로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가

114) 상게서(주22), 877면.

115) 7학자의 헌법시평, 전게서(주15), 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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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심의기관은 자문기관보다는 구속력이 강하고 의결기관보다는 구속력이 약한
중간단계의 구속력이라 하겠다.국무회의는 대통령제에서는 심의기관이고 의원내각
제에서는 의결기관이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는 것은 이원정부제적인 요
소이다.국무회의의 심의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본다면 국무위원의 임기를 보
장하고 임기차등을 고려한다면 직업공무원제의 기능적 권력통제 역할이 가능하다
하겠다.

222...문문문서서서주주주의의의와와와 부부부서서서제제제도도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객관

화 시키고 권한행사의 신중성을 확보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요
구하는 것은 자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책임을 지우고
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할 것이나 부서제도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현실적
으로 대통령의 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문서주의는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문서로
명확히 하여 권력행사가 남용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효과가 있고 또한 사법심사
의 대상이 되었을 때 증거로도 활용되어질 것이다.국무총리제도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이고 국무위원의 부서는 이원정부제적인 요소이다.문서주의는 정책집행의 필
수적 요소라 생각되며 다만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국법상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서
한 관계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징계하여 대리책임제라 볼 수 있으나 이 폐단을 시
정하기 위해서는 순수 대통령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통제수단으로 국무위원의 임
기를 보장하고 그 임기에도 1/3씩 주기적으로 교체하게 되면 통치권에 의연한 직무
에 관하여 집행이 가능하리라 본다.

333...각각각종종종 자자자문문문기기기관관관의의의 자자자문문문
국가안전보장회의만이 필수기관이고 국가원로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회의,국민

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은 임의기관으로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자문
을 구하는 기관이다.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
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
장회의를 둔다.그러나 대통령은 그 자문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국가안전보장
회의 이외에도 현행헌법은 국가원로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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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들은 임의적 기관이므로
실제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통제하는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전직대통령이 의장이
되거나 또는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가 의장이 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는 대통
령의 교체가 사실상의 국정의 공백을 염려하여 전직 대통령기관들과 현직대통령기
관의 화합과 배려가 담긴 조문으로 이해되나 공무원이 임기를 다하고 퇴직하게 되
면 연금을 받고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기도 하지만 현재
의 국정에도 스스로 자문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
는 기관으로 특별히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규정과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를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은 폐지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보인다.

ⅤⅤⅤ...국국국가가가긴긴긴급급급권권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통통통제제제

국가긴급권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의 통제장치는 사전통제와 사후통제가
있으며 사전 통제는 기관내통제로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사후통제는
국회의 승인을 요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조치는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명령에 의해서 개정 폐지된 법률은 당연히 그 효력을 회복한다.
계엄선포는 사전·사후통제가 있으며 사전통제는 기관내통제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계엄선
포는 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엄의 선포나 해제도 반드시 문서로써 하되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하고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임명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
람 중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계엄사령관은 통제의 원칙에 따라 계엄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이
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국회
는 계엄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원정부제의 대통령은 의회에서 독립하여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집행권행사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전시 기타 비상시에는 긴급권으로 집행권을 행
사할 수 있다.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지고 대통령은 수상을 지명하여 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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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로 임명할 수 있고 의회는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을 할 수 있어 의회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한 경우에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내각은 연대책임
을 진다.국가긴급 시에는 대통령은 수상과 국무위원의 부서 없이도 행정권을 행사
할 수 있고 수상을 해임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를 주제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
이 확대되고 수상의 권한이 약화된다.이원정부제는 통제수단이 없고 우리 현행헌
법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나 부서를 요구하고 있고 국
회의 사전 동의나 사후승인을 또는 계엄에 대하여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명문
화하고 있다.즉 이원정부제는 통제수단이 없고 현행 우리의 제도는 사전예방적인
통제와 사후 교정적인 통제수단이 있고 명문으로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전반에 내포
되어 있는 여론에 의한 통제와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111...긴긴긴급급급재재재정정정···경경경제제제처처처분분분 및및및 명명명령령령
국가긴급권의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명령의 통제장치는 사전통제와 사후통제가

있으며 사전통제는 기관내의 통제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국무총리와 관
계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사후통제는 기관간의 통제로 대통령은
긴급조치를 한 후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조치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명령에 의해서 개
정 폐지된 법률은 당연히 그 효력을 회복한다.이때 대통령은 긴급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사실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명령은
국회에 의한 정치적·대의적 통제 외에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
제의 대상이 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법적·
사법적인 통제는 정치적·대의적인 통제와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116)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의 긴급권은 이원정부제
적인 요소이나 다만 이원정부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 통제장치가 없어
현행 우리제도와 같지 않다.

222...계계계엄엄엄선선선포포포
국가긴급권의 계엄에 대한 통제장치는 사전·사후통제가 있으며 사전통제는 기관

내통제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116) 허영, 전게서(주5), 9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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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거쳐야하고 계엄선포는 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
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엄의 선포나 해제도 대통령이 반드시 문서로
써 하되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하고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임명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계엄사령관은 통제의 원칙에 따라 계엄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
으며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이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한다.
사후통제는 기관간의 통제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에 통고하여야 한다.그런데 계엄에 대한 국회의 대의적 통제는 계엄을 승인하여야
하는 긍정적 통제가 아니고 계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적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써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여야 되는 부정적 통제의 성질을 갖는다.부정
적통제의 특징은 국회의 부정적 의사표시가 있기 까지는 계엄은 그 효력을 지속한
다는데 있다.이점이 국회의 승인이라는 긍정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비로소 계속적
효력을 갖는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긴급명령과 다른 점이다.117)계엄령
은 이원정부제적인 요소로 우리의 분단된 조국과 반공이데올로기에서 국가의 존립
과 국민을 위한다는 목적이겠으나 바람직한 헌법조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현행
헌법의 계엄령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으며 이원정부제는 평상시의 의원내
각제를 비상시에 대통령제로 전환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의
통제수단이 없다.

333...정정정부부부의의의 헌헌헌법법법준준준수수수의의의무무무
헌법준수의무가 비록 선언적 의무라 하더라도 위헌·위법이 없는 정치를 할 것을

다짐하여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국가긴급권발동에 있어서도 실질요건을 통제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요건은 사법통제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비록 선언적
이라 하더라도 법치국가의 틀에서 법에 의한 정치를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다짐을 한다.사전적 통제는 심의기
관인 국무회의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정
치적인 분쟁을 다루고 있는 독립된 기관의 헌법재판제도가 정치적 분쟁 해결기관

117) 상게서(주5), 9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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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착되어 정당정치의 권력융합현상과 복지국가요청으로 수급행정이 불가피한
현대는 행정부의 통제수단이 강화되어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법치국가와 사회국
가에 의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참다운 민주정치라고 생각된다.주권자인 국민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어 기본권과 인권
이 현저히 유린되었을 때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저항권은
국민의 참여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저항권은 곧 혁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ⅥⅥⅥ...임임임기기기차차차등등등제제제도도도

임기에 차등을 두어 국가기관의 존립기반에 독립성을 보장하여 입법부와 행정부
의 권력통제의 효과를 내고 있다.우리 헌법이 임기차등제도를 택해서 대통령의 임
기5년과 국회의원 임기 4년,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 6년을 각각 다르게 정함으
로써 이들의 존립기반의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꾀한 점이라든지,정부형태도 대통령
제 골격을 따름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존립기반의 상호 의존관계 내지 권력
융화현상을 피하려고 한점은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순수한 대통령제도,의원내각제도 아닌 우리 헌법상의 정부형태가 갖는 헌
법이론상의 당위성은 ‘임기차등’의 보완적 작용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권력
통제기능에서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정부형태가 결코 자기목적적인 것이 아니고 권력분립주의의 조직적·구조적 실현

형태라고 한다면 권력분립에 의해서 달성하려는 기본권적 가치의 실현과 권력통제
기능에서 그 제도의 의미를 찾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정부형태를 통치
권의 절차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이처럼 기능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지나치게
제도중심으로만 논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118)국회의원의 임기에
도 임기차등제도가 도입된다면 정당의 기강에서부터 자유로운 정책표출이 가능하
고 정치철학의 다양성이 활성화 되어 복수정당책임정치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헌
법재판소의 구성도 임기는 현재와 같더라도 1/3씩 교체한다면 현제의 혼합정부형태
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또는 양당제정착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상

118) 허영, 전게서(주5), 6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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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하원의 임기가 다르고 하원의 임기를 짧게 하여 3년이나 2년에 교체되는 차
등으로 우리의 인물정당의 정권이 끝나고 정책에 따른 참다운 정당정치가 이루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민주적 정당성으로 권력상호간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
지하고 정당을 통한 권력융화현상을 막을 수 있는 보완적인 제도이다.

ⅦⅦⅦ...소소소결결결론론론

절차적 정당성은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권력분립원리의 대통령중심의 절충
형의 정부형태로 임기차등제도와 현대의 기능적 권력통제에 의한 권력분립의 약점
을 보완하고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으로 국가권력의 통제를 기하고 있다.행
정부는 대통령의 국회임시소집요구,법률안제출권,법률안거부권,대통령과 정부각
료의 국회출석발언권으로 통제하고 입법부는 정부각료탄핵소추의결권,정부각료해
임건의권,국무총리임명동의,정부각료국회출석요구와 질문,예산심의확정,일반사
면동의,국회의장법률안공포 등을 들 수 있다.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회의 소집요구는 대통령과 국회재

적의원1/4이상의 요구로 가능하다.법률안제출권은 행정입법만으로 충족되기 어려
운 국정수행의 원활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에서 장식적인 대통
령에게 주는 법률안 제출권은 권력분립원리에 반한다.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의 자
의적 입법권행사를 방지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판단하여 대통령이 15일 이
내에 법률안 공포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통령정부각료 국회출석발
언권은 대통령과 정부각료는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입법부의 탄핵소추의결권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

의 대상이 된다.정부각료해임건의는 정부각료해임건의가 갖는 기속력의 강약은 구
체적인 정치상황의 여러 변수에서 정해진다.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서 정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정부질문은 국회의 본회의의 회기에 기간을 정
하여 국정전반이나 특정분야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국정전반에 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실시하는 감사활동

으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을 국정감사기간으로 행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국정조사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실시할 수 있으며
국회의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요구로 실시된다.국회의 예산의결권은 국가재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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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준칙규범으로써 국가기관을 구속한다.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대통령이 중요한 조약을 체결·비준하거나 선전포고를 하고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

거나 외국군대를 우리 영역에 주둔시키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률안거부권
의 남용을 방지하기위하여 국회의 재의결과 국회의장의 법률안공포를 인정한다.
대통령이 갖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임명권과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은 행정부에

게 준 사법부의 견제수단이라면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위헌·위법
심사권은 사법부가 가지는 행정부의 견제수단이다.정부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
명권과 사면·감형·복권을 통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있다.대법원의 구성은 대법원
장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
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일반사면은 국
회의 동의를 요하며 사면은 죄수에 대한 소추권이나 재판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감
형은 형량 또는 형의 집행을 감경하며 복권은 상실 또는 정지된 법률상의 자격을
회복하고 일반사면은 특정한 죄수를 대상으로 공소권이나 형의 선고를 소멸시키는
것이다.법원은 사법기관으로서 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작용에 대하여 통
제하고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심사를 통하여 국회규칙이나 행정입법 등에 대
해서도 통제한다.
입법부는 사법부를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동의,사법부의 예산심의,탄핵소

추의결로 통제하고 사법부는 입법부를 위헌심사권과 위헌결정제청 그리고 헌법재
판제도에 의해 통제하고 있다.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정부의 인적
기능을 통제하고 있다.예산과 법률은 서로 독립해서 기능하지만 예산과 법률의 상
호간에는 기능적으로 예산 없는 법률이나 집행의 근거법이 없는 예산은 기능을 제
대로 하지 못한다.사법부의 예산심의확정을 국회가 권능을 행사함으로써 사법부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게 탄핵소추의결권을 갖
고 있어 법관이 직무에 관하여 위헌·위법이 있을 때 탄핵소추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사법부는 입법부를 위헌심사권과 헌법재판제도를 통하여 통제한다.법원이
국회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을 제청함으로써 국회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으로 통제하거나 국회의원의 선
거소송을 통해서도 국회활동을 통제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권한쟁의 심판을 통하여 국

회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사법부의 이원화는 사법부의 권력을 분산하여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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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구조적 권력통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현대적 기능적 권력분립제도로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위헌·위법과 고급공무원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통제하고 있으
며 임기차등제도는 민주적 정당성으로 권력상호간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정
당을 통한 권력융화현상을 막을 수 있는 권력분립의 보완적인 제도이다.
단독기관의 행정부 내부적 통제는 정부 내부적 통제로 국무회의의심의,국무총

리·국무위원의 부서,자문기관들의 자문 등이 있다.국무회의의심의는 중요한 집행
부 활동에 대하여 국무총리 및 여러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장감
의 간접체험과 정책의 신중한 결정을 위한 제도이다.문서주의와 부서제도는 대통
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객관화 시키
고 권한행사의 신중성을 확보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요구하는
것은 자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자문기관의 자문은 국가안전보장회의만이 필수기
관이고 국가원로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 등은 임의기관으로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자문을 구하는 기관이다.
국가긴급권의 긴급재정·처분 및 명령의 통제는 사전통제와 사후통제가 있으며 사

전통제는 기관내의 통제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
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사후통제는 기관간의 통제로 국회의 승인을 얻
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조치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명령에
의해서 개정 폐지된 법률은 당연히 그 효력을 회복한다.
국가긴급권의 계엄에 대한 통제장치는 사전·사후통제가 있으며 사전통제는 기관

내통제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계엄선포는 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
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 원칙으로 계엄의 선포나 해제도 대통령이 반드시 문서로
써 하되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하고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임명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계엄사령관은 통제의 원칙에 따라 계엄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
으며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이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한다.사후통제는 기관간의 통제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그런데 계엄에 대한
국회의 대의적 통제는 계엄을 승인하여야하는 긍정적 통제가 아니고 계엄이 부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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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준수의무가 비록 선언적 의무라 하더라도 위헌·위법이 없는 정치를 할 것을
다짐하여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국가긴급권발동에 있어서도 실질요건을 통제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요건은 사법통제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정부를 외부적·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정부각료해임건의와 정부질문으로 통제
를 강화할 수 있으며 법원의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심사권과 헌법소원·권한쟁
의의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와 국민의 주권에 의한 통제나 여론에 의한 통제가 가
능하다.
고전적 권력분립은 힘의 등가성의 원리에 의한 국가권력상호간의 통제로 입법부·

행정부·사법부의 국가기관들이 견제와 균형으로 유지되고 보전되어 통제되는 수단
이며 시대와 국가에 따라 또는 정부형태에 따라 분립의 정도나 융합의 정도가 상
이하여 국제화 되어지는 200여개가 넘는 국가에서 통치 권력구조가 시대와 국가마
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지리 등의 모든 여건과 이상에 따라 상이하다.다양한
문화와 생활을 누리고 있는 현대경향은 거대화·과학화되어 행정부의 역할이 강화되
고 사회국가의 문화국가지향과 법치국가의 절차적 정당성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
향하여 권력상호간의 권력분립의 통제수단의 변화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조화로 통제가 어려운 권력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필요하게 되
었다.
현대는 장식적인 규범이나 군주제나 과두제의 규범은 사장되어가고 있고 공화제

나 민주제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규범과 정치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규범은 일반
보편타당한 사람을 기속하지 않고 선량이타적인 초인적인 사람을 기속하기 위함도
아니며 다만 이기주의적인 초인을 기속하여 공공질서·공공복리·국가존립의 터전에
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다.규범은 기본원리와 근
본이념에 의하여 절차적인 절차를 밟는 것으로 법을 모르는 사람도 인성을 갖추었
다면 규범에 기속되지 않고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질서를 이탈하는 사람을 규
제하는 것이 가치질서인 규범이고 일반적인 사람은 자연법에 의하여 마음이 지배
되어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다.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위하여
규제가 필요하며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은 국민의 대표자로 위헌·위법하지 않은 목
적의 정당성의 권능행사로 소수의 가족이 아닌 다수의 국민을 위한 권능행사를 기
대하여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위한 보편타당한 판단과 행동
으로 권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현대는 법치주의·사회주의·자유민주주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문화국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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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는 것이다.거대화되어 정당정치화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과학화되어 전
문적인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유비쿼터스시대의 정보화가 세계를 하나로 만들
고 정태적인 법과 동태적인 법이 조화되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규범이 필요
한 것이다.제도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범으로 존재하는 것이 현대
경향이다.정당성의 부여기능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절차적 정당성의 부여기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권력행사를 통제하고 통치구조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로 국가
권력을 국민의 기본권에 기속시켜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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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우우우리리리헌헌헌법법법과과과 정정정부부부형형형태태태

정부형태는 권력분립을 실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의미하며 한나라의 특수한 헌정
사,정치문화,정치제도를 형성하는 선거제도나 정당제도의 성격에 따라 같은 정부
형태라 할지라도 서로 다르다.119)대통령제의 단점은 권력집중이므로 권력분산이
대통령제의 성공조건이다.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외교에 관한 권한,영전수
여,국군통수권,긴급명령권,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계엄선포,국가중요정책
에 대한 국민투표부의,사면,헌법기관구성권,법률안제안권과 법률안 거부권,행정
입법권,행정부구성권,공무원임명권 등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이다.120)
8·15해방 후 미군정을 거쳐 독립정부가 수립되어 1875년 4월 18일 출생 하여 전

정무직공무원과 독립운동을 하였던 고이승만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1948.07 ~
1960.04)12년간이다.
4.19를 정점으로 피 어린 학생들의 억센 의지력과 불타는 애국심에 의하여 시대의
각광을 받고 커다란 발전이 기대되었던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바꾸고 민주당에
게 정권을 담당하여1897년 8월 26일 출생하여 정무직공무원과 국회의원으로 활동
한 고윤보선 대통령의 재임기간은(1960.08~1962.03)9개월로 상징적 대통령이었으
며 실세는 장면정부였으나 5.16군사쿠데타에 의해서 짧은 의원내각제의 권력구조
로 기억되고 있다.
고박정희대통령은 1917년 11월 14일 출생하여 정무직공무원과 군인을 재임하였

으며 대통령의 재임기간은(1963.12~1979.10)17여년의 장기집권으로 3공화국 헌법
을 제정공포하면서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바꾸었으나 민주공화당정권은 1972년
10월 17일에 약2개월 동안 헌법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비상조치,즉 국
회해산,정당 및 정치활동금지,비상 국무회의에 의한 국회권한대행 등 초헌법적인
조치를 단행하는 동시에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정의 중단을 가져왔고 이
어 동년 10월 27일에 유신체제를 뒷받침하는 헌법 개정안이 비상 국무회의에 의하
여 공고되어 동년11월21일에 국민투표에서 확정되었다.동년12월 27일 박대통령이
취임하고,1973년 2월27일에 국회의원선거가 시행되어 제4공화국 헌정체제가 시작

119) 7학자의 헌법시평, 전게서(주15), 175면

120) 상게서(주15),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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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이는 대통령의 정치권력을 최고 정점으로 하는 영도적 대통령제 내지 권
위주의정부 형태를 택하였던 것이다.1979년 10월 26일 박대통령이 시해되고 정치
적위기가 조성되자 정부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1979년 12월6일 최규하 대통령은 1919년 7월 16일 출생하여 정무직공무원 재임

하였고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1979.12~1980.08)9개월여로 긴급조치 제9호를 해제
함으로써 국회와 정부,정당과 학계,각 단체는 물론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정치참
여의 과열상태를 빚게 되었다.1980년 8월16일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였다.
전두환대통령은 1931년 1월 18일 출생하여 정무직공무원과 군인을 재임하고 대

통령재임기간은(1980.09~1988.02)9년여이며 1980년 8월27일에 제11대 대통령으
로 당선되어 동년 10월 22일에 정부의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회부,통과함으로
써 제5공화국이 공포 되었다.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중심
제이며 국가권력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집중되어있고 비상조치,국회해산,중요정책
의 국민투표부의,등을 인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권한통제와 권력남용방지를 위한
충분한 헌법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권위주의적 성격을
내제한 강력한 대통령제이다.
1986년에 이르러 여야는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87년 10월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따라 대통령직선제의 헌법개정을 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동년 12월 16일에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한 결과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어
노태우대통령은 1932년 12월 4일 출생하여 정무직공무원과 군인을 재임하였고 대
통령의 재임기간은(1988.02~1993.02)5년 단임제의 현행헌법상의 권력구조의 대통
령제이며 김영삼 대통령은 1927년 12월 20일 출생하여 정무직공무원과 국회의원을
재임하였고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1993.02~1998.02)5년으로 문민정부 하에 제기
된 신한국의 창조를 통한 문민민주주의,김대중 대통령은 1926년 1월 6일 출생하여
정무직공무원과 정치인을 재임하였으며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1998.02~2003.02)5
년으로 국민의 정부출범과 더불어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방북과 민간인들의
방북을 이끌어내었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세계화시대에 국제화 되었고 소련의 붕
괴로 미국이 패권국이 되면서 세계가 하나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노무현대통령은
1946년 8월 6일 출생하여 전 변호사였으며 2003년2월부터 정무직공무원과 대통령
을 재임하고 있고 참여정부를 출범시켜서 시민단체의 활약의 증대와 국민의 소리
를 여론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증대하고 메스컴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전자민주주의의 실행으로 정보공개법의 활성화와 국민의 정책 참여로 인해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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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락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문화생활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나 이러한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국민의 사생활의 노출과
신분의 도용,인터넷뱅킹에 의한 사기 등의 신종범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유비쿼
터스시대의 도래로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국민의 다양한 사회 또는 정치에 참여
하여 민심의 소리로 여론을 형성화하여 제도화되고 국민의 지적수준이 향상되어
정치화·집단화·사회화·되지만 반면에 지적수준의 향상에 비례하여 실업의 증가와
활동력의 감소로 인한 근면성이 결여되고 있다.세계화시대의 정보화시대에서 낙오
자가 되지 않으려면 앞서나가야겠지만 국민의 의식수준과 양심적인 미디어의 생활
에 동참하도록 규제대상의 홍보와 효력을 각인시키는 세계화의시대의 사회화가 필
요하다.2008년 2월에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가 출범하여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출
발하고 있다.

ⅠⅠⅠ...서서서론론론

9개월의 짧은 의원내각제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중심제이고 미디어의 발달로 세계
화시대의 사회화가 필요하며 헌법에 위임된 제한된 권력으로 3권중에 집행권만 부
여되어 있으며 집행권의 위헌·위법이 있을 때는 통제의 대상이 된다.대통령제국가
는 실권을 가진 행정수반인 여당의 당수로서 중립의무 수행이 어렵고 대의제의 변
화121)로 정당정치화122)되어감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서 반대 투표한 국민들에게는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대통령이 주권자인 전체국민의 총의를 모아 국가원수로
서 존재하며 국제적으로 대표가 되는 것이다.
다수결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통령제의 대통령선거는 민주주의

의 보편적 현상이고 원수의 지위에 따른 정통성은 주권자인 전체국민총의가 상징
적인 존재에서 구체화되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며 주권의 주체나 통치권의 주체
라기보다는 국민대표로 국가권력을 분담하여 행사하는 국민의 위임에 의한 대표로
써 국민주권·권력분립·대의제의 민주공화국의 헌법원리로 지위를 규정한다.즉 헌
121) 대의정치의 변질은 집단이 커지면서 의사집단의 과도화로 정당정치화 되어가며 정당이 정치를 움직

이는 원동력이며 정당에서 지지하는 대로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122) 정당의 문제점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막연한 공약을 내세우고 비공개로 비정상적인 활동

과 공정한 중립적 조사 기관이 없어 국회의원과 행정부와의 의사소통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정당정치

의 발달로 당정이 융합되고 위헌법률심사로 사법국가화 되어 사법권 독립이 강화되고 있다. 



- 72 -

법에 위임된 제한된 권력이고 국가권력은 여러 기관에 분산하여 집행권만을 담당
하며 입법·사법과 함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집행권을 담당하는 것이다.국민주권·
권력분립·대의제의 자유주의적 정치조직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공화국123)의 헌
법은 대통령을 집행기관·국가대표·중립적 권력자·헌법보호자의 대통령의 지위를 인
정하고 있다.
통치형태는 시대나 국가에 따라서 변화되고 새로운 이론을 도입하여 자국에 맞

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변화되어간다.국가원수로 대통령은 중립의무가 있어 의회군
주제(입헌군주제)는 권력분립원리에서 국가원수를 제외한 대표적 견해가 뱅자맹 꽁
스땅의 입헌군주제의 이론으로 중립적 권력에서 정치권력을 입법권·사법권·집행권
으로 분류한 다음 제4의 권력으로 군주의 권력을 부여했다.입법권은 의회에,집행
권은 대신에,사법권은 법원에 귀속하고 군주는 삼권의 권력의 중심에 위치하는 중
립적·조절적 권력으로 분류하여 권력분립원리에서 제외하고 군주에게 국가권력의
제4의 권력으로 중립적 조절적 중재자라 보았다 이에 반하여 게오르그 엘리넥은
국가권력의 담당자와 국가권력의 행사를 구별하여 권력분립과 대통령국가권력의
통일성개념을 조화하여 권력의 행사는 권한의 분할이며 권력의 분할은 아니므로
군주는 권력분립에서 초연한 모든 권력의 출발과 귀속을 의미하고 군주는 일차기
관이고 의회는 이차기관이라 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

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
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하여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하는 것도 대
통령의 모든 권한행사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할 것을 다짐하여 권력통제
의 효과로는 법률이 정하는 집행행위만이 효력을 발휘될 수 있다.
정부형태에 따라 대통령의 지위가 다르고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통령제

는 분리 및 견제,의원내각제는 통합 및 견제,이원정부제는 평상시 의원내각제이
고 위기 시 대통령제로 변환되며 신 대통령제는 권위주의적인 통치형태이다.국가
통치형태는 권력분립원리를 이론으로 한 Loewenstein의 분류에 따라 대통령제,의
원내각제,이원정부제,신대통령제로 분류하여 표본이 되고 있는 국가의 헌법상 통
치형태의 대통령의 권한이다.124)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이론을 받아들여 입법·행

123) 공화국의 헌법은 국민주권·권력분립·대의제가 대통령의 지위를 규정하여 헌법에 위임된 제한권력·분

산된 국가권력의 집행담당으로 입법부와 사법부에 수평적지위에 있다.

124) 하일석. 국가원수의 비교 헌법적 연구, 1986, 47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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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법권의 조직적·기능적 독립에 입각한 대통령제가 탄생하였고 대통령제의 모국
인 미국의 정부형태125)는 3권의 엄격한 분리와 독립으로 입법부는 상원의원과 하원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원의원은 53개주에서 2명씩 구성되어 임기는 6년으로 2
년마다 3분의1씩 교체하며 피선거권의 연령은 30세로 하원의원은 440여명으로 임
기는 2년이고 피선거권의 연령은 25세이다.대통령은 임기4년에 1차중임이 허용되
고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사법부는 연방대법원과 지방법원이 있고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9명이며 상원의

임명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원칙적으로 종신직
이다.3권간의 견제와 균형의 장치로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외국과의 조약체결
에는 상원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대사·공사·연방대심원법관·
기타 고위직 공무원의 임명에 상원의 동의를 필수로 하고 있으며 의회로 하여 집
행부의 예산안 및 재정지출에 대한 심의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은 대통령제의 독립성의 예외로서 대통령의 강력한 입법부

의 통제수단으로 의회제정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법률안의 이송을 받은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법률안이 발의된 의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환부 거부된 법률안이라도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3분의 2의 찬성으로 재
의결된 경우에는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위헌법률심사제도는 우리나라는 심
사권을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갖지만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갖는다.MarburyV.
Madison판결이후부터 미국헌법에 위헌법률심사권을 연방대법원이 갖는다는 명문규
정은 없지만 관행의 반복으로 연방대법원이 갖게 되었다.
대통령제의 장점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정국이 안정되고 다수세력의 횡포를 막

을 수 있고 단점으로는 대통령의 독재가능성과 대통령과 의회의 충돌 시 중재기관
이 없어 해결이 곤란하다.미국대통령은 미국을 대표하며 국민의 정치지도자인 동
시에 정치적으로는 그가 소속한 정당의 당수이며 헌법상으로 미합중국의 집행기관
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125) 미국의 대통령제의 성공요인으로는 � 연방국가적 구조에 의한 수직적 권력분립의 정착과 � 정당을 통

한 권력통합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지방분권적 정당조직의 특수성 � 사법권의 강력한 권력통제기능 수

행 � 여론의 강한 정치형성 기능의 투입의 효과 � 선거의 공정한 시행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와 

평화적 정권교체 � 국민과 정치인의 투철한 민주의식과  현명한 정치 감각이 대통령의 독재와 의회 전

제적 요소를 불식 시키고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최소한 권력통제와 평화적 정권교체의 메카니즘이 합리

적으로 마련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조직과 기능의 분리라는 제도 본질적 이념이 정당을 통한 

권력통합 현상에 있어서 공동화 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조직을 지방분권적으로 다원화 되어 있다 미국의 

정당은 선거인단의 구성을 목표로 단합되고 선거를 마치면 각자가 본업으로 돌아가며 정당의 통합이 아

니나 초창기부터 2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의 생명력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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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의 근거는 17세기 영국의 회의정부제에서 유래되어 내각책임제 단계
를 거쳐 수상정부제로 발전하였고 의원내각제는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로 의회주의와 대의의
이념에 입각한 책임정치를 일상적으로 실현시키는데 목적을 두어서 의회와 내각의
조직·활동·기능상의 의존성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게 되는 권력분립주의의 실현형
태이며 이념적 근거는 로크의 2권 분립이론과 대의제도의 의회주의적 실현으로 의
존성의 원리와 일원적 민주적 정당성과 이원적 집행부구성으로 의회와 내각의 조
직과 기능이 상호의존적이어서 의회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내각이 존속할 수 없고,
의회도 수상에 의해 해산될 수 있으며 내각은 의회의 다수당내지 다수세력의 정책
집행성격 때문에 의회와 내각의 상관관계는 마치 협동적이고 병렬적인 통합관계와
도 같으며 일원적 민주적 정당성은 집행부의 장인 수상이 의회에서 선출되고 수사
에 의해서 인선되는 각료들이 수상의 정책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업무를 담당
하지만 수상과 함께 언제나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이원적 집행부 구
성으로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있다.
프랑스의 의원내각제는 제3·4공화국은 의회에서 정부불신임만 있고 정부는 의회

해산권이 없는 강한 의회,약한 정부의 의원내각제로서 부진정의원내각제이고 제5
공화국의 드골헌법은 이원정부제로서 평상시에는 의원내각제로 운영되지만 비상시
에는 대통령제로 바뀌며 1962년 이후 대통령직선제이고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갖
고 있다.
독일의 의원내각제는 정부가 의회에 의회해산권이 있고 의회가 정부에 건설적인

정부불신임을 인정하는 약한 의회,강한 정부의 수상이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인 민
주주의로서 통제된 의원내각제로 연방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우위의 의원내
각제이고 연방수상을 연방대통령의 재청으로 연방의회에 토론 없이 선출되며 바이
마르공화국의 파괴적 불신임을 건설적 불신임126)으로 전환하였다.정부의 의회해산
권의 행사도 의회에서 연방수상으로 당선된 자가 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와 신임을 요구한 연방수상의 제의가 연방의회의원의 과반수찬성을 얻지 못한 경
우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일본에 의원내각제는 영국의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전통적 의원내각제로서 입법

권은 국회에 있고 내각에 집행권이 있어서 국회에 연대책임을 지며 여당의 당수인

126) 건설적 불신임은 수상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행사는 연방의회가 과반수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연방대

통령에게 현직수상의 해임을 건의함으로써 기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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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내각의 수상은 내각총리대신이고 중의원의 내각불신임과 내각은 중의원해
산권을 갖는다.
영국의 의원내각제의 성공적요인은 여론정치 및 공개정치와 책임정치의 실현이

가능했기 때문이고 야당의 당수는 수상과 같은 지위를 갖는 야당보호제도의 확립
이 되었으며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제도의 확립과 소선거구와 상대다수대표제로
양당제도의 장착이 가능한 선거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며 정치투쟁으로부터 직업공
무원제도의 정착과 영국국민과 정치인의 높은 정치의식이다.의원내각제의 장점은
능률적 국정수행으로 책임정치실현이 가능하고 인재의 발굴의 기회가 많다는 점이
며 단점으로는 단명내각의 가능성이 있고 의회가 정쟁의 장소로 변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원정부제는 의원내각제적요소와 대통령제의 요소를 결합한 정부형태로서 위기

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지만 평상시에는 내각수상이 행정권을 행
사하며 하원에 의해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정부형태로 프랑
스제5공화국 헌법과 1919바이마르 공화국을 들 수 있다.대통령은 의회로부터 독립
되어있으며 국민에 의해 직선되고 전시·기타 비상시에는 대통령은 긴급권을 가지고
직접 행정권을 행사하며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
신임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이 있고 국가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대통
령은 수상과 국무위원의 부서 없이도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수상해
임과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으므로 대통령의 권한은 확대되고 수상의 권한은
약화된다.프랑스 제5공화국은 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이원정부제를 채택하였다.
이원정부제의 정부형태는 독재화우려가 있고 국민주권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며
여론을 외면한 행정이 행해지기 쉬운 정부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채택된다면 위기적
상황을 빙자하여 내정권한을 장악하고 국회를 해산시키는 등의 독재체제의 구축가
능성이 있다.
회의제는 의회정부제라고도 하며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절대적 우위의 정부형태

로 집행부의 성립과 존속을 전적으로 의회에 의존하지만 집행부는 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으므로 집행부가 의회에 종속할 수밖에 없는 정부형태로 집행부의 구성
원은 의회에 의해 선임되고 의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며 의회는 집행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집행부는 의회를 해산할 수 없어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존재할 수 없
고 양원제의회도 성립하기 어려우며 국가원수가 없고 만약 있을지라도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게 되며 집행부가 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까닭에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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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립은 의회의 존립을 전제로 하며 의회가 해산되면 집행부도 퇴진한다.의회가
모든 국가기관을 지배함으로써 권력체계가 일원화 되어있고 복잡한 권력지배가 없
다.본래의 의회정부제는 영국의 장기의회이고 민주주의 이념으로 의식적으로 채택
한 것이 프랑스 혁명당시의 국민공화정부제이다.
스위스 이원정부제는 200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국민의회와 44인으로 구성되는

참의원의 합동회의인 연방회의가 선출한 7인 각료의 집정으로 구성되는 연방평의
회인 최고 집행기관이 임기1년의 연방대통령을 선출한다.연방의회는 최고 기관으
로서 연방평의회인 최고 집행기관에 정부불신임이 가능하고 연방평의회가 연방의
회에 의회해산권이 없어 현실적 정치주도는 최고 집행기관인 연방평의회이다.
중국의 인민회의제는 입법부·집행부·사법부가 최고국가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

회의의 대의원 297인과 상무위원회의 위원150인에 의해 조직되고 그들이 인민대표
회의의 산하에서 활동하는 인민회의제의 정부형태이다.
북한의 인민회의제는 최고인민회의 라고 하는 회의체가 외형상 모든 권리를 가

지고 있고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으로 헌법과 법령의 채택 및 수정,국가주석 선출,
중앙인민위원회위원·정무원·총리·중앙재판소장·중앙검찰소장 등의 선출 및 소환,예
산승인 등이 있다.그러나 국가주권의 지도기관으로 중앙인민위원회를 두고 있어
이기관이 사실상 주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주석을 우두머리로 한 중앙인민위
원회를 구성하여 당정의 일원화를 추구함으로써 최고인민회의의 지위를 약화시키
고 있다.이러한 헌법상의 특징들은 당과 국가체제가 같은 체제에 입각한 노동당의
지배와 김일성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주석 영도체제를 반영한 것으로 사회주의 국
가의 인민회의제나 집단체제와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최고 주권기관인 최고
인민위원회는 92년부터 분리되어 주석을 선출하는 국가주권 지도기관인 중앙인민
위원회와 국가주권의 군사적 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로 분리되고 주석을 선출할 수
있는 국가주권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주권의 행정적 지도기관인 정무원
과 국가주권의 사법적 지도기관인 중앙재판소를 두고 있고 지방인민회의는 지방인
민위원회와 지방행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집단주의가 기본이고 통치구조적으로
권력통합주의와 민주적 중앙 집중제이다.
한국의 정부형태의 변화를 보면 48년 건국으로 제1공화국은 의원내각제가미 대

통령제였고 52년 1차 개정된 발췌개헌에서는 의원내각제요소로서 국무위원의 연대
책임제도를 도입하였으며 54년 제2차 개헌에 사사오입개념으로 의원내각제적 제도
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개별적 불신임제도를 약화시키고 국무총리제도를 소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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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0년 3월15일부터 발단이 되어 4월19일에 일어난 4.19혁명의 여세로 60년 6월
3차 개정으로 소급 입법하여 전통적 의원내각제가 탄생하였으며 61년 5월10일 국
가재건최고회의로서 과도정부가 출발하여 회의제 정부형태로 분류되며 62년 5차
개정하여 현행제도와 가장 비슷한 미국식 대통령제에 접근하였다.69년 6차 개정하
여 삼선이 가능하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용으로 권한을 약화하였으나 71년
12월 국가보위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72년 10월 7차 개정으로 신대통령
제의 정부형태로 유신헌법과 함께 제4공화국이 출범하여 79년 1월 26일 3선으로
12.12사태가 발생하였고 80년 5.18의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으며 80년 8차 개정으로
인하여 반대통령제의 정부형태로 제5공화국이 출범하고 87년 4월13일부터 발단이
된 6.15항쟁으로 인하여 6.29선언에 의한 대통령직선제요구가 수용되었고 87년 9차
개정으로 현행 유지되어오며 문민·국민·참여·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이어져오고 있
다.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요소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수반인

일원적 행정부구조이고 국민직선제이며 임기동안 탄핵소추를 제외하고 국회에 대
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회해산권은 없고 법률안거부권은 있다.의원내각
제적요소로 대통령은자문기관이고 의회는 의결기관인 국무회의의 심의기관과 국무
총리임명에 대해 국회동의요구로 조직의 의존성을 반영하고 부서제도와 정부의 법
률안제출권의 인정과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의 임명 및 해임건의권이 있으며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이 허용되고 대통령의 임시회의의 소집요구권이 있으
며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에서 결선투표로 당락을 결정
하도록 되어있으나 이규정은 조직의 의존성을 반영하나 대의의 대의를 허용하지
않는 헌법이론을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규정은 아니다.이원정부제 요소로 헌법
제76조와 헌법 제77조를 들 수 있고 이규정은 분단국의 상황과 이념의 대립의 세
계정세와 아울러 규정된 제도로서 현제의 세계정세는 이념전쟁이 소련의 붕괴로
종식되고 경제전쟁과 정보전쟁으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가 되고 있다.4공화국
이나 5공화국보다 많이 약화되었다 할지라도 현재도 독재의 요소로 잔재하고 있는
이규정이 어서 통일의 꿈을 이루어 더욱더 희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세계의
국가가 거의 안보에 관한 국가존립과 국민의 안정에 관한 규정을 시대와 나라의
사정에 따라 상이하나 국법으로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된다.다만 모두가 형식적인
규정으로 존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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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제제제111공공공화화화국국국

의원내각제요소를 가미하여 대통령중심제로 단원제,국무총리제,법률안제출권,
발췌개헌직선제,사사오입개헌으로 장기집권을 했다.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
시되었다.남북협상파가 불참하여 북한에 배정된 백석을 제외한 것이었으나 198명
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다.5월31일에 최초로 국회가 개회했다.이 제헌국회는
헌법127)을 7월 17일에 공포했다.이 헌법의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 간접선거
가 실시되어 그 결과 이승만이 당선되었다.이어 행정부가 조직되고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이 국내외에 선포되었다.
제헌당시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였다.제헌헌법의 대통령간선제는 1952년의 발췌개헌을 통하여 직선제
로 변경되었고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결정권을 가졌다.그러나 국무총리의 지위를
강화하여 대통령의 독재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지
명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다른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만 임명할 수 있게 하였다.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국회는 불신임을 가져 내각을 총리의 직무에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고 또한
개별퇴직하게 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와 비슷한 형태를 가졌다.정부는 지방의회의
원선거를 4월25일에 시·읍·면 의원선거를,5월10일에는 도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함
으로서 건국이후 최초의 민선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128)1953년 9월 12일 이승만의
지령에 따라 족청계의 숙청을 한 자유당은 5개의 기관단체로부터 선출된 12명의
중앙위원을 중심으로 잠시 당무를 집행해왔다.
1954년의 사사오입개헌은 제2차 헌법개정으로 동 개헌안은 재적 203명중 가136

표에서 1표가 적은 135표이고 부60,기권6,무효1,결1로 사회자 최순주 부의장에 의
해 부결이 선포 되었다.그러나 이틀 후인 29일 사사오입의 논리를 적용시켜 다시
가결된 것으로 선포되었다.사사오입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중심제가 강화되어 임
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이 철폐되어 신대통령제로 변
천하였다.국무총리제도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궐위될 때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하
127) 원래 헌법초안은 양원제와 의원내각제 이었으나 이승만의 의사로 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로 변했다. 

김운태외9인, 한국정치론, 박영사, 2004, 365면.

128)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에 제정공포 되었으나 건국초의 번잡을 피한다는 이유에서 경과규정으로 

지방의회구성이 유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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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대통령제의 통치형태를 채택하였으나 헌법을 개정하여 국무위원의 임명권
의 확대로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강화하여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4.19혁명
으로 인하여 미국으로 망명했다.

ⅢⅢⅢ...제제제222공공공화화화국국국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자유당의 패배와 민주당의교차로 상징적인 대통령과 행
정부수반인 국무총리,국무위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해임건의,문서주의,
부서제도 등의 제도로 국무총리를 통제하고 대통령에게는 법률안제출권이 있는 의
원내각제였다.4.19혁명의 국내정치적 구조의 완화의 개정형식으로 이루어진 제2
공화국 통치구조는 대통령제에 대한 반발로 전형적인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자유
당의 패배와 민주당의 교차가 이루어졌다.4.19혁명은 의원내각제의 통치형태를 채
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제2공화국의 대통령은 국가의 대
표라는 도덕적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권한은 형식적이며 행정권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국무원에 귀속되어 국무원의 수반인 국무총리는 행정권을 담당하였고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졌으나 5.16쿠데타로 인하여 9개월의 짧은
정부로 끝나버렸다.정권을 담당하는 관리와 집권당의 무능이 실패를 가져오고 국
제정세와 국내 상황이 가세하여 짧은 의원내각제의 통치형태가 지속되지를 못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기었다.

ⅣⅣⅣ...제제제333공공공화화화국국국

강력한 대통령제로 행정부수반과 국가원수의 지위를 보유하였으며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각료임명권의 권능을 보유하였고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임명제청 등의
권능을 부여하였다.제3공화국의 권력구조는 행정부의 수반과 국가를 대표하는 국
가원수를 겸하는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선되며 4년의 임기를 갖고 국회에 대
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
위원과 법률안거부권이 있고 국회의 동의 없이도 국무총리·국무위원·각 군 참모총
장 등의 고급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어서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이원정부제요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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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긴급권과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할 수 있었다.제3공화국 헌법은 권력
제한이유로,국가기관의 통일성의 요청에 권력분립원리의 완화방안으로 의원내각제
적 요소인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제청과 행정각부에 대한 통치권이 있었다.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이의를 붙여 대통령은
건의사항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정당 국가적 경향으로 국회의원이 당직이탈
의 변경의 경우에 의원자격이 상실되고 정당정치적인 경향이 강하여 대통령이 여
당의 수장으로 강력한 영향력이 가능한 현 통치구조와 비슷한 체계를 보였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권한,선

전포고와 강화를 행하는 권한,외교사절을 신임 접수하는 권한을 대외적으로 국가
를 대표에서 나오는 권한이며 대내적으로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자로 대법원장·대법
원판사의 임명권과 영전수여·사면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의 지위가 국가의 최고 집행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을
관장하는 권한이 있고 국무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경제과학심의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문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나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국회·대법원과 같은 국가의 최고기관이며 입법권과 사법권에 견제
와 균형으로 법률안거부권이나 특별사면을 행사할 수 있다.국가를 보위할 의무가
있어 국가가 긴급한 위난이 있을 때 국가긴급권을 발할 수 있다.긴급명령이나 계
엄명령은 이원정부제의 요소로 분단국의 현실에서 과거 한때 반공이데올로기로서
독재를 할 수 있는 위험성과 계엄명령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
게 할 여지가 있다.

ⅤⅤⅤ...제제제444공공공화화화국국국

영도적 대통령제로 통치권이 독점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통제수단이 없고 유신헌
법은 프랑스 5공화국을 모방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선거를 간선으
로 하였고 사법심사를 폐지하여 사실상의 통제수단은 없었다.유신헌법이 우리나라
통치구조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대통령선거의 간선제의 채택과 사법심사제의
폐지라고 할 수 있다.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선출
방식이 유신헌법의 간접선거제 이다.집행권의 통제장치가 결여된 권력분립원리에
벗어난 헌법으로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이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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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원수로 대외적으로 국가대표·조약체결·비준·선전포고와 강화·외교
사절신임 접수의 권한이 있고 대내적으로 헌법위원회의 위원·대법원장임명·영전수
여·사면·국회해산권 등이 있었으나 국가원수의 권한행사에 견제수단이 전혀 없었고
행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부 수반이며 대통령은 주권행사의 기관으
로 헌법개정제안·국민투표부의·국회의원1/3추천권·위헌정당해산 등의 권한을 행사
하여 영도적 대통령제로 통치권의 독점적인 존재였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양극체
제의 이데올로기의 전쟁과 우리의 지리적 상황을 고려한 반공이데올로기가 창출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평화통일은 선언이나 규범으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닌 현실적
인 공감대와 문화의 이질감이 해소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반공이념이 사라지고 서
로의 믿음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ⅥⅥⅥ...제제제555공공공화화화국국국

강력한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제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이나 실제로는
대통령이 행정권과 정당의 수장으로 권능이 강력하였다.제5공화국의 권력구조는
제4공화국 헌법상 권력구조의 반성에서 출발하였고 제4공화국 헌법에서 의회민주
주의의 민주화와 권력분립을 기하였으나 고전적 권력분립제인 미국헌법과 다른 의
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고 있었다.제5공화국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
제의 혼합형이나 실제로는 강력한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로 운영되었다.
입법·행정·사법의 제도로 분립되고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어 국

회의 신임과 관계없이 재직하는 임기동안 국가의 원수와 행정부수반으로서의 대통
령제와 입법부와 사법부에 상대적 우월성이 보장되고 비상조치·국회해산·헌법개정
제안·국민투표부의 등의 권한이 부여된 변화된 대통령제로 국가비상사태·국가발전
에 권한이 있는 프랑스의 대통령제와 같은 통치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국가원수
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국민의 화합과 전체를 대표할 국가기
관의 자격이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지위,국가와 헌법의 수호자의 지위,국
정화합과 조정자의 지위,헌법기관의 구성을 담당하여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로 대통
령의 지위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우월한지위로 강력한 대통령제에 속한다.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여 선전포고와 강화를 하고 조약을 체결·비준하며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파견하는 국가대표자이고 국가권력의 유지와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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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여론의 화합성과 3권의 권력분립원리가 때로는 국정의 화합과 조정으로 중재
역할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5공화국은 제도상으로 헌법개정안의 제안권·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국민투

표부의·국회임시회의의 집회요구·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복권을 할 수 있는 권
리로 국민의 의사를 여론화 하여 화합하고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조정하여 국정
의 화합을 이루어내는 중재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국정자문회의와 평화통일정
책자문회의를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두고 있다.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우고 비상조치·
계엄선포·위헌정당해산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의 제도상의 지위는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책무가 있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의 임명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원판사의 임

명,헌법위원회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으로 입
법·사법·행정 권력분립에서도 대통령의 기관에는 비록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통제
수단이 있으나 굵직한 수장의 주도권을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였다.행정권
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하여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최고책임자이고 행정부를 조직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무회의 의
장으로서 국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ⅦⅦⅦ...현현현행행행 헌헌헌법법법

현행헌법은 제3공화국과 비슷한 제도로 다만 법원의 위헌법률심판권이 아니라
독립기관형인 헌법재판제도가 도입되었고 정당국가의 경향을 완화하였다.현행헌법
의 대통령권력행사에 대한 통제는 국민·국회·법원·헌법재판소·기타 국가기관에 의
한 통제가 있고 국민에 의한 통제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
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외교·국방·통일 기타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의한 국민투표 등으로 대통령의 권력행사를 통제할 수 있다.국회에 의한 통제는
국회는 대통령의 권력행사에 일정한 행위에 대한 사전·사후의 동의를 얻게 하거나
국정감사권 또는 국정조사권이 있고 국무총리·국무위원임명 등에 대한 청문회와 탄
핵소추권을 발동하여 통제가 가능하며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과 긴급명령을 승
인하고 계엄선포에 대해서는 계엄해제요구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능을 통제한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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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의한 통제는 대통령의 명령과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처분심사권에
의하여 통제받는다.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법원은
재판에서 그 명령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 경
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와 취소를 명할 수 있다.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는 헌법재
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제소한 정당의 합헌
성의 결정을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통제할 수 있다.기타 국가기관에 의한
통제는 국무회의심의,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임명제,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감사위원임명에 대한 감사원장의 제청,대법관임명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등도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의미한다.129)
현행헌법에는 입법권은 국회에,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사법

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하여 권력분립을 채택하고 있다.130)제6공
화국 헌법131)은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하여 권위주의에서 탈피하고 대통령을 직선으
로 하여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선거방식을 취하였고 제5공화국의 헌법에 있었던 국
회해산권을 없앴으며 내각연대책임제도를 부인하여 의원내각제적요소를 상당히 완
화하여 미국식 대통령제에 접근하고 있으나 제6공화국 헌법상 권력구조는 헌법재
판소가 위헌법률심판권을 가지며 정당 국가의 경향을 보다 완화하고 미국식 대통
령제와 비슷한 점으로 대통령의 일정한 임기가 보장되고 국회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법률안거부권이 있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이 있으며 국회에는 예산
안심의·결정권,국정조사권과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법원이 위헌·위법명령심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129) 육종수, 한국헌법원론, 영설출판사, 1994, 595면.

130) 상게서(주129), 111면.

131) 헌법의 권력통제기능은 헌법은 국가생활에 필요한 권력구조를 설치하고 각 권력구조에 일정한 권력

을 주면서도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정치권력행사를 순화시키고 공존의 정치생활 질서를 보호하

는 기능으로 권력분립에 의한 권력상호간의 수평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을 

통한 기능적 권력통제를 한다. 공존의 정치적인 생활 질서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권력의 견제·균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의 근거 없이 침해할 수 없는 권력제한 기능으로 입헌주의 초기에는 국민소환, 국

민발안, 중요국사에 대한 국민투표 등의 직접적인 권력통제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감시·견제·통제와 3권 분립에 의한 입법·행정·사법의 상호간 감시견제, 그리고 헌법

재판소에 의한 입법·행정·사법작용의 감시·견제 등의 간접적인 권력통제방법을 채택한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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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ⅧⅧ...소소소결결결론론론

9개월의 짧은 의원내각제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중심제이고 미디어의 발달로 세계
화시대의 사회화가 필요하며 헌법에 제한된 권력으로 3권중에 집행권만 부여되어
있고 집행권의 위헌·위법이 있을 때는 통제의 대상이 된다.정부형태에 따라 대통
령의 지위가 다르고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통령제는 분리 및 견제,의원내
각제는 통합 및 견제,이원정부제는 평상시 의원내각제이고 위기 시 대통령제로 변
환되며 신 대통령제는 권위주의적인 통치형태이다.1공화국은 의원내각제요소를 가
미하여 대통령중심제로 단원제,국무총리제,법률안제출권,발췌개헌직선제,사사오
입개헌으로 장기집권을 했다.2공화국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자유당의 패배와
민주당의 교차로 상징적인 대통령과 행정부수반인 국무총리,국무위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해임건의,문서주의,부서제도 등의 제도로 국무총리를 통제하고
대통령에게는 법률안제출권을 부여하여 의원내각제였다.3공화국은 강력한 대통령
제를 채택하였고 이원정부로 행정부수반과 국가원수의 지위를 보유하였으며 국회
의 동의 없이 정부각료임명권의 권능을 보유하였고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임명제
청 등의 권능이 있다.4공화국은 영도적 대통령제로 통치권이 독점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통제수단이 없고 유신헌법은 프랑스 5공화국을 모방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선거를 간선으로 하였고 사법심사를 폐지하여 사실상의 통제수단
은 없었다.5공화국은 강력한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제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이나 실제로는 대통령이 행정권과 정당의 수장으로 권능이 강력하였다.현행
헌법은 제3공화국과 비슷한 제도로 다만 법원의 위헌법률심판권이 아니라 독립기
관형인 헌법재판제도가 도입되었고 정당국가의 경향을 완화하였다.정부형태의 선
택은 각국의 정치전통이나 직업공무원의 정착정도,정당제도의 성숙성,민족성,선
거제도의 민주성을 고려해서 정치풍토에 맞는 정부형태가 선택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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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현현현행행행대대대통통통령령령제제제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대통령선거방법의 상대다수대표제와 부통령제의 실종으로 대통령이 궐위될 때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대통령의 내부적 통제는 권력통제의 기능이 불확실하다
는데 문제가 제기되며 국무회의의 심의기관화와 행정조직의 수직성 그리고 정부각
료 해임건의와 국정감사·조사제도가 있다.이 밖에도 정당제도,정부의 권력집중,
정권교체 후 정책상실,헌법재판소의 구성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ⅠⅠⅠ...서서서론론론

대통령의 선거방법에서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함으로 소수지지를 받은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절대다수 대표제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궐위될 때에는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 부통령제가 바람직하며 우
리나라의 통치구조는 권력통제의 수단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대통령중심의 국정운
영이라는 대통령정부형태의 제도적 이념이 훨씬 강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고
전적·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도 권력통제기능의 약화를 자문기관과 의결기
관의 중간단계인 국무회의의 심의 기관화와 명령복종관계인 행정조직의 수직성으
로 탄력적일 수 없고 경직될 수 있다 양당제나 복수정당제도의 정당책임정치가 정
착되지 않은 우리의 정당정치에서는 거대여당의 경우 통제수단의 효력이 불투명하
다는 단점이 있다.

ⅡⅡⅡ...대대대통통통령령령의의의 선선선거거거방방방법법법

111...상상상대대대다다다수수수대대대표표표제제제
상대다수대표제에 의한 승자가 독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단순다수대표제는

양당제도나 복수정당제도의 정당책임정치가 정착되지 않은 정당구조가 후보난립과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단순다수대표제의 대통령선거는 정당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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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절을 억제하고 결선투표제는 정당체계의 분리를 가능하게 한다.단순다수대표
제는 유권자가 재투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당선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유력한 후
보자에게 투표하게 된다.132)현행 헌법의 대통령선거 방법은 가장 많은 지지를 받
은 후보자가 당선되어 소수지지를 받은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통치구
조로 대통령의 선거방법에서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함으로 최소득표선이 없기 때
문에 누구나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므로 민주적 정당성
이 약한 소수지지를 받은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것이다.국회결선투표
제도는 대통령직선제와 체계적인 면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에 의한 결
선투표제로 개정이 필요하다.즉 대의의 대의를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 직선제이기
때문이다.현직 대통령은 투표자 총수의 51%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되어 민주적 정
당성이 확보된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선거운동이나 국민투표를 하기위해서는 상
당한 경제적인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여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여야 하고 투표소
와 개표에 따른 시간과 인력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상대다수대표제로
하였을 것이나 국민과 국가의 생활의 여유가 있다면 절대다수 대표제도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22...궐궐궐위위위시시시 민민민주주주적적적 정정정당당당성성성
현행헌법은 임명직 공무원인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형태의 대통령

제로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접적 정당성을 부여받
는다 할 것이므로 부통령은 선거에서 직선으로 당선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의
직접투여가 가능하고 대통령제 정부형태에도 부합한다.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
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법률이 정
한 국무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이때 궐위란 대통령이 재위하지 않게 된
경우로 사망,탄핵결정에 의한 파면,피선자격 상실,사임의 경우를 포함하며 사고
란 대통령이 재위하고 있으나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는 경우로 신병,해외순
방,탄핵소추가 의결된 경우를 포함한다.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수반이기
때문에 국외에 있을 수도 있고 탄핵소추를 받을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망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133)대통령제이면서 부통령을 두고 있지 않아 대

132) 진연재편저, 전게서(주80), 188면.

133) 7학자의 헌법시평, 전게서(주15), 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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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이 유고시 또는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보좌나 대행이라는 면에서도 바람직하
지 못하며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가 있다.순수한 대통령제에는 부통령이 있어 대통
령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투표에 선출된 국정의 대표기관으로 대통령이 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국정안정이 유지될 수 있게 하
기위한 것이며 우리는 의원내각제적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국무총리,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유고시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다.대통령제에서는 국가원수와 행정부수반인 대통령
의 유고나 사고로 인한 헌정중단의가능성에 대비해서 부통령을 두고 있다.

ⅢⅢⅢ...권권권력력력통통통제제제 기기기능능능의의의 약약약화화화

111...국국국무무무회회회의의의 심심심의의의기기기관관관
국무총리 및 여러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안에 대한 대책을 수

립·추진하려는 제도이다.중요한 집행부활동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국무회의를 하는 가운데 사안에 대한 기본적 상황을 함께하여 통일적이
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여러 국무위원들의 의견
수렴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가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심의기관은 자문기관보다는 구속력이 강하고 의결기관보다는
구속력이 약한 중간단계의 구속력으로 국무회의는 대통령제에서는 심의기관이고
의원내각제에서는 의결기관이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는 것은 이원정부
제적인 요소이다.의결기관과 자문기관의 중간형태의 구속력을 가진 심의기관이다.

222...행행행정정정조조조직직직의의의 수수수직직직성성성
중앙집권적 하향식 행정조직은 권위주의적인 과두정치가 행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앙·지방간의 수직·수평분립으로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지방분권제도로
행정조직을 상향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현행 제6공화국의 대통령제도 제4공화
국 헌법이나 제5공화국헌법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권위주위적인 변형된 대통령제로,
국민에 의한 5년 임기의 직선 대통령제이며 국회해산권과 비상조치권도 삭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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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공화국 헌법상의 대통령권한보다는 상당히 약화 되었지만 미국보다 더 큰 권
한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제이면서 부통령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대통령이라
는 하나의 공인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제도는 대통령이 유고시나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보좌나 대행이라는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333...정정정부부부각각각료료료 해해해임임임건건건의의의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통제의 효과보다는

구체적인 정치상황에 변수가 있다.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
할 수 있는데 탄핵소추와는 달리 법적효력은 약하다.우리헌법의 각료해임건의권은
제도적으로 해석·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기속력이 없다고 하면 헌법 제63조의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고 국회의 해임건의가 기속력이 있어 대통령이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한다면 국회해산제도가 없는 현행정부형태의 구조적 골격에 맞지 않아 해
임건의의 사유와 횟수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은 국회의 각료해임건의권은 해석
이나 이론에 무의미한 전시적인 통제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그렇지만 현실 정치적
인 측면에서 정치상황에 따라서는 국회의 해임건의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 해임건의가 갖는 기속력의 강약은 해석론이나 헌법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해
임건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정치상황이 여러 변수에 의하여 정하여 질수 있어
서 우리 각료 해임건의권의 개방성과 정치성이 있다.134)

444...국국국정정정조조조사사사와와와 감감감사사사
국정조사는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국회재적의원1/4이상의 요구로 국정조사가 실

시되며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을 9월 10일부터 20일간 감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기
간을 변경할 수 있다.국정조사제도는 건국헌법에 규정하였으나 제4공화국 1972년
의 유신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제5공화국 1980년의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이 부활하
였다.6공화국의 현행헌법은 제61조1항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
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정감사권과 함께 국정조사
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의 본질·주체·방법·한계·효과 등에서 동일하

134) 허영, 전게서(주5), 9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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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기·기간·범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이 통설이다.국정조사는 조사가 필요
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실시할 수 있으며 국회의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정조사가 행해지게 되며 국정조사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을 조사의 대
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이며 선진국의 경우 국정감
사권이 없이 국정조사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20일의 감사가

행해지는 사실로도 행정부의 활동에 제약이 될 것이며 이러한 국정감사에 대해서
는 감사기간에 비해서 과다한 감사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대부분의 감사가 형식적인
것에 머무른다거나 중복감사의 문제,폭로성감사의 문제,과도한 서류제출의 문제,
감사의 전문성결여의 문제 등이 있으나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행정작용
이 확인되는 예가 적지 않으니 통제의 효과가 크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국
정감사조사는 통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정부통제의 전제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여 조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처리는 본회의 의
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여당이 다수당일 경우에 국정감사권으로 정부통제효과
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소수 야당이 국정감사·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야 국정
감사·조사권이 국가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555...부부부서서서제제제도도도
국법상 행위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

령의 자의를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에게 책임을 지
우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할 것이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현실적으로 대
통령의 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이 되기는 어렵다.국무총리제도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이고 국무위
원의 부서는 이원정부제적인 요소이다.대통령제의 권력구조가 정치적으로 책임지
지 않기 때문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에 의한 정치적 책임지우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방탄조끼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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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정정정당당당제제제도도도

대의기관인 의회의 정당정치가 정착하지 못하고 철새정당이 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과두제적인 인물중심의 정당이 문제이다.국회의원은 국민주권에 의한
절차적 민주주의로 선출된 대표기관,입법기관,행정부감시기능,예산통제기능 등이
있다.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
회의원의 일부의 임기를 2년제로 변경하는 양당제의 정착을 모색하여 국회의원의
권한을 분산 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135)정당제도와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선거는 소수여당의 상황에서 여당이 야당의원을 영입하거나 정당연합을 통하여 여
대야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법적재제의 결여,중앙조직의 취약성,당적변경을 용
인하는 선거문화 등의 많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136)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
역시 제도와 환경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행동양식에서 벗어
나지 못하여 국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당의 구조와 운영방식은 대통
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자율성을 심하게 제한
함으로써 국회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137)선거비용의 부담이 증감되겠지만 사회의
안정과 정권의 권력통제를 위하여 양당제의 확립이나 복수정당제의 정착으로 정당
의 정책선거와 정당책임의 정치구도가 필요한 것이다.미국의 정당은 200년이 넘게
장수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정당은 인물정당의 권위주의적인 정당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꿔지는 철새정당으로 인식되고 있고 선거가 끝나면 분당·합당 등으로 주
권의 참다운 실천을 저해하고 있다.이념과 정책으로 설립된 정당이 사회발전에 따
라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대표를 낼 수 있는 국민에 의한 정당이 될 수 있다면
우리헌법 제1조의 목적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겠다.우리의 정당도 정착되어 대통
령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표가 정부를 대표하더라도 정당책임으로서 추진하던
정책에 영향이 없어야 하겠다.

135) 7학자의 헌법시평, 전게서(주15), 309면.

136) 진연재편저, 전게서(주80), 269면.

137) 상게서(주80),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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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정정정부부부의의의 권권권력력력집집집중중중

현행헌법은 대통령중심제로 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권력구조인 정부형태
이다.국회가 많은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대여당의 경우에는 통제의 실효
성이 보장되지 않는다.현대국가는 행정국가 또는 사회국가로 표현되며 행정국가는
그 집행기능을 집행부에 맡기고 있다.현행헌법은 제4장정부에서 대통령과 행정부
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때의 정부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 및 감사원으로 구성되고 집행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하는 기구로 국무회의를 설치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각종 자문
회의를 두고 있다.그러나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은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등은 단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
에 지나지 아니한다.현행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
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조직이 더 이상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의 영역에
속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138)우리의 현행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로 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권력구조이다.권위주의적인 신대통령의 지위가 많이 희석되어 국회
가 많은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대여당의 경우 통제수단은 효력이 보장되
지 않는다.대통령제의 성공조건은 권력분산이므로 고급공무원과 정치인들의 통제
수단으로 강력한 사법부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ⅥⅥⅥ...정정정권권권교교교체체체 후후후 정정정책책책상상상실실실

정당기율이 강하여 당의 결정에 종속되고 분리된 정부가 될 우려가 미국보다 더
강하며 정권이 교체되면 추진하던 정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현상으로 인물중심
의 정책은 인물정당이 사라짐과 동시에 추진하던 정책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현
대는 여론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책위주의 정당이 정착하는 선진정
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헌법은 모든 국민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균등하게 참여시키고 정권이 사회의

138) 정천 허영박사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전게서(주11), 6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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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집단이나 특정계층에 의해 독점행사 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치적 정의실현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보장한다.우리의 대통령제가 미국의 고유한 대통령제를
도입하였다면 우리의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따라서 미국의 대통령제에
있어서도 분리된 정부형태가 많았으나 하원의원의 임기가 2년이며 하원의원의 일
부가 2년마다 교체되기 때문에 중간선거가 대통령의 통치에 중간평가 역할을 하고
미국은 정당내부결속이 약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정당기강이나 정당기율에 얽
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의 기율이 강하여 당의 결정에 종속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분리된 정부형태가 될 우려가 많다.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권위주의적 과
두정당에서 대통령이 다수당의 당수가 되어있는 경우 국회의 정부통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추진하던 정책이 정권이 바뀜으로 인하여 축소되거나 무산되는
예는 많을 것이다.이렇게 되었을 때 국민의 혈세가 정치권력의 다툼에 휘발성의
물거품이 된다.선거공약이 지켜지기도 어렵지만 착수된 정책이 무산된다면 그 동
안의 노력이 불필요한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이런 정권교체 후의 정책상실을 방지
하기 위하여도 정당책임정치가 정착되어야 한다.의원내각제적인 정부형태요소를
첨가하여 국정책임을 지우기보다는 정당이 존속하면서 대표자를 내어 대표자의 임
기가 끝나도 정당이 책임을 질수 있는 정당의 정착이 필요한 것이다.
인물정치의 청산이 올수 있는 정치문화의 선진화가 요구된다.정당책임정치가 정

당이 해산됨으로써 정당만 사라지고 그 정당에서 일하던 의원은 다른 정당을 설립
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아이러니한 형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정
당은 같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등록을 함으로써 설립된 추상
적인 단체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의원들은 인물인데 정당이 책임을 진다고 보이
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는 정당이란 단체만 없애고 그 정당에서 일하던 의원들은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다시 똑같은 정권획득을 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ⅦⅦⅦ...헌헌헌법법법재재재판판판소소소의의의 구구구성성성

양당제의 확립이 안 된 정당구조에서 대통령3인,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3인,
국회3인은 고전적 권력분립의 황금분할 같지만 6인 또는 전원에 가까운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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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성원을 대통령의 정치이념이 반영될 수 있다.대통령제가 성공하기 위한 강력
한 사법부를 대통령에게 사법기관의 구성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
립성의 의무가 실현되기 어렵고 대통령제의 통제수단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의
해 구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현행헌법은 거대여당이 형성되었을 때 국회3인과
대통령3인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3인으로 구성 되었을 때 고전적 권력
분립에 의한 황금분할 같지만 사실은 6인이나 또는 전원에 가까운 헌법재판소구성
원이 대통령과 이념을 같이한 사람일수 있는 모순이 제기될 수 있어 사법구성권을
대통령의 관할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헌법재판소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
어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가각 3명씩 임명·지명하여 표면적으로는 권력분립적인
원리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의 정당정치의 구조로 보아 문제가
있다.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은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같은 사람일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고 국회에서 3명을 지명하지만 집권여당
이 국회를 구성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독립된 권력의
통제기관의 본질을 실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을 대통령·대
법원장·국회에 주어 현행 정당정치의 현실로 통제의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치
적 중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성도 저해할 수 있겠다.

ⅧⅧⅧ...소소소결결결론론론

현행 헌법의 대통령선거 방법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어 소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
통령이 지명하여 간접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할 것이므로 부통령은 선거에서 직
선으로 당선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의 직접투여가 가능하고 대통령제 정부형태
에도 부합한다.국무회의의 심의는 국무총리 및 여러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추진하려는 제도이다.
행정조직의 수직성으로 중앙집권적 하향식 행정조직은 권위주의적인 과두정치

가 행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앙·지방간의 수평분립으로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와 지방분권제도로 행정조직을 상향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직업공무원제도로
수직적·수평적 권력분산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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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통제의 효과보다는 구
체적인 정치상황의 변수가 있다.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데 탄핵소추와는 달리 법적효력은 약하다.
국정조사는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국회재적의원1/4이상의 요구로 국정조사가 실

시되며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을 9월 10일부터 20일간 감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기
간을 변경할 수 있다.국법상 행위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의를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
원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대의기관인 의회의 정당정치가 정착하지 못하고 철새정당이 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과두제적인 인물중심의 정당이 문제이다.현행헌법은 정부에 권력이 집
중되어 있는 권력구조로 국회가 많은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대여당의 경
우에는 통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정당기율이 강하여 당의 결정에 종속되
고 분리된 정부가 될 우려가 미국보다 더 강하며 정권이 교체되면 추진하던 정책
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현상으로 정착된 책임정당은 정책을 정당이 책임지고 있
는 것과는 달리 인물중심의 정책은 인물정당이 사라짐과 동시에 추진하던 정책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현대는 여론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책위주의
정당이 정착하는 선진정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헌법재판소구성이 양당제의 확립이 안 된 정당구조에서 대통령3인,대통령이 지

명한 대법관 3인,국회3인은 고전적 권력분립에서 보면 황금분할 같지만 6인 또는
전원에 가까운 헌법재판소구성원이 대통령의 정치이념이 반영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세계화 되어가는 국제화시대에 21세기에 적합한 국가권력의 효율적

인 행사로 인한 통제수단이 요청된다.거대화되고 복잡화되어 과학의 발달과 전문
지식화 되어가는 현대는 행정행위의 복지·사회국가로 수급행정의 극대화가 입법부
와 행정부의 융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통제수단도 현대적 경향에 맞게 강화되
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제2공화국의 9개월의 짧은 의원내각제를 제외하고 대통령

중심제였으며 현행헌법은 20년의 헌정사의 안정으로 문민정부,국민정부를 지나 참
여정부에서 대통령탄핵심판으로 권력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주권에 의하여 정당
성이 부여되는 국민의 대표임을 확인해 주었다.2008년 2월에 국민을 섬기는 정부
가 가능한 것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탄핵심판을 하였던 최초의 선례를 남겨서 최
대의 권력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 되었을 때는 통제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



- 95 -

급공무원에게 남겼으리라 본다.제도는 만들어서 효력을 발휘할 때에 살아있는 실
질적인 가치질서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다.비록 여소야대의 정부통제
수단이 효력을 발휘하였든지 아니면 정치성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권력의 위상이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주도자들도 통제의 대상에서 예외 일수
없다는 경각심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을 위한 봉사가 목적이고 의무가
될 것이다.
시대와 국가에 따라 통치구조는 변해가지만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국민 개개인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한국사회가 세계
화되어지는 국제시대에 생존하기 위하여 국내정치가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권위주
의적·숙명주의적·명분주의와 형식주의·파벌주의 등의 과거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21
세기에 적합하고 우리의 고유사상과 맞는 공동체적 대동주의와 인간은 하나다는
한얼사상으로 세계화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단군이념은 현대의 세계화시대에 적합한 사상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
이다.대통령제는 의회로부터 독립되고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엄격
한 권력분립을 원칙으로 하며 통치기관의 조직,활동,기능상의 독립성이 최대한으
로 보장되는 권력분립주의의 실현 형태이고 집행부의 조직과 활동이 독립성의 원
리에 의해서 지배되며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직선에 의
한 정당성이 확보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구성원들이 의회에 책임지
지 않는 대신 의회의 조직과 활동은 집행부와 분리 독립한다.
현대는 권위주의의 권력구조로는 국가를 유지하고 보호할 수 없는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모든 국민의 소리를 여론화하는 메스미디어의 발달로 시민단체와 국가
기관의 이원적인 대립의 구도가 현대의 권력구조의 통치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정치체계의 운명은 최종적으로 정치지도자의 통치능력,신뢰유발능력,권력의 한계
에 대한 인식능력,그리고 최소한의 국민합의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등에 따라 결
정되므로 지도자의 자질이 중요하고 인성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우리나라의 통
치구조는 권력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력통제의 수단을 마련해놓
고 있지만 대통령중심의 국정운영이라는 정부형태의 제도적 이념이 훨씬 강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권력분립은 국가권력의 효율적인 행사로 정당국가
또는 행정국가에 의한 권력의 부분적인 융합이 허용되고 더불어 통제수단이 필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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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666장장장 현현현행행행 대대대통통통령령령제제제의의의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ⅠⅠⅠ...서서서론론론

절대다수대표제와 부통령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가 민주주의 원리에
합치하고 국무회의가 심의기관인 만큼 정부의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실질적인 정책
의 수립을 하여야하며 행정조직의 수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지방간의 수평분립
이나 지방분권적인 지방자치제의 활성화가 바람직하고 정부각료의 해임건의제도는
거대야당의 정부통제적인 역할보다는 정치성을 반영하여 분리된 정부의 권력누수
현상을 조장하고 권력통제역할 보다는 권력쟁탈의 무기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개선되어야할 제도이다.
형식적인 국정감사로 혈세와 인력을 낭비하는 것보다 국정조사권만을 인정하면

발생한 사안만을 조사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만 정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따라서 국정 감사가 행정부의 통제수단으로 존재한다면 혈연·지연·학연 등의 사심
이 개입되거나 권력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정감사기관의 독립성과 임기를 보장
하고 또한 임기에 차등을 두어 안정적인 직무에 종사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능
적 권력분립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부서제도 역시 대통령제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대통령의 자의를 방지하고 국무위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여지를 두었으며 책
임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당제의 확립이 필요하나 제도개혁이 어렵다면 국
무위원에게도 임기를 보장하고 1/3씩 교체 투입하는 방안은 부서효력의 적실성을
찾을 수 있겠다.지방자치와 지방분권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정책의 상실을 막기 위
해서 인물정치가 아닌 정책정당의 확립이 요망되며 헌법재판소의 구성역시도 임기
차등제도의 도입을 생각할 수 있겠다.
대통령의 선거방법의 개선방안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절대다수대

표제가 적당하다.절대다수대표제는 유효투표과반수이상의 득표자만을 당선자로 하
는 제도로서,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최다득표자와 차점득표자
의 2인을 상대로 제2차 투표가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다.투표자수의 과반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가 가능하다 하겠으나 현대의 국민이 주권행사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에는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가 전체 총 유권자수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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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투표자수를 고려할 때의 개념은 다르다 할 수 있으므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고
려해야 하겠다.부통령제의 실종으로 대통령이 궐위될 때 발생하는 민주적 정당성
에 문제가 있다.대통령제를 국정운영체제로 하는 미국은 대통령부에 대통령과 다
음서열인 부통령을 두고 있다.부통령의 권능,활동영역을 헌법과 법규,대통령의
부통령에 대한 믿음을 부여하는 임무의 성격,부통령의 지위가 최근에는 확대·강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사망·사임·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유고시
에 부통령이 대통령을 계승하도록 되어 있다.139)대통령은 부통령을 자신의 정치적
동지이며 특별한 동반자로140)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통할하고 대통령유고시에
잔여임기동안 대통령의 직무를 승계한다.부통령은 대통령과 동반 입후보하여 국민
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141)우리의 현행헌법은 대통
령제의 권력구조를 택하고 있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
보다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에 더 근접하여 대통령제 권력
구조에 더 부합하다 하겠다.다만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써 부통령
에게 권한의 분배가 적절한 수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권력통제의 기능의 약화의 개선방안은 심의기관은 자문기관보다는 구속력이 강

하고 의결기관보다는 구속력이 약한 중간단계의 구속력으로 정책을 자의적으로 결
정하지 않고 국무총리 및 여러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고 결
정하도록 한다는 취지이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과 국회의 동의로 임명되는 인적 권력구조로써 통
제수단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심의과정이다.그러므로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도 임
기를 보장하고 1/3씩 교체하는 임기 차등을 둔다면 직업공무원제도의 통제효과가
정무직공무원에게도 나타날 수 있으며 심의기관의 구속력이 강하여 통제수단의 효
력이 발휘될 것이다.
행정조직의 수직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자치행정의 활성화와 직업공무

원제의 기능적 권력분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현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서는 하향식 권위주의적 명령과 위계적인 조직체계가 아닌 상향식 민주주의의 설
득·타협·협동의 화합적인 조직체계로 인한 지방분권의 수평적 권력분립과 수직적
권력분립의 이원적인 권력통제가 가능하며 동태적인 정치세력의 통제수단으로 정
139) 최명길, 대통령학, 박영사, 2002, 289면.

140) 리처드뉴스타트 (역:이종훈), 사랑받는 대통령의 조건, 중앙북스, 2008, 186면.

141) 진연재편저, 전게서(주80), 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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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인 직업공무원의 권력분산의 효과가 크다 하겠다.직업공무원제도가 권력분산
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임기보장과 안정적인 직무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한국의 관료제도가 기여하였다고 생각이 되어진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겸직을 금지하고 국회의 국무위원해임건의제도는 폐지되어

야 하지만 헌법 개정이 어렵다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행정부를 감독하는 국
회의 구성원이 행정각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남용을 가장 강력(거대 야당일 때)한 통제로 사전예방과 사후교정을 할 수 있는 통제수
단을 무력화 한다.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건의는 법적구속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어 임기를 보장하고 임기차등제도가
도입된다면 해임건의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정치현실에 비추어 국정조사가 활성화 될 수없어 국정감사제도가 유지되

어야 한다면 대통령직속의 감사원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42)정치문화가 선진화되어 혈연·지연·학연의 폐단과 권위주의적인 권력구
조가 아닌,국민을 위한 참 권력구조가 가능하다면 광범위한 국정감사조사가 형식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특정한 현안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권만을 인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다만 정치성이 있을 수 있어 선진화된 정치문화와 의원들의 수준향상
그리고 책임정당정치의 정착 등이 요구되므로 제도의 개선이 어렵다면 부정한 이
익이 개입되거나 사심이 없는 중립적인 통제수단으로 존재하여야 하겠다.
부서제도는 국법상 행위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요구하

여 대통령의 자의를 방지하고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할 것이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
이 되기는 어렵다.다만 정부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수반으로 국무회의를 통하여
지역의 현안과 정보수집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간접적인 경
험이라고 생각한다.부서제도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요기관장이 정권과 관
계없이 소신 있게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하여야 한다.현행헌법은
정권의 출현과 함께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장

142)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남미국가들은 단임제·복수 행정부·내각제·변형된 내각제·의회의 임명동

의권·행정 분담·탄핵제도·연합정부 등을 구성하였으나 성공하기 보다는 실패한 예가 많았다. 복수 행정

이나 행정의 분담은 각료의 해임과 임명의 권한이 실패의 원인이었고 남미 대부분의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의 일부를 정지시키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제의 권한

이 아니라 남미국가의 헌법이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창설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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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대통령 인수위와 함께 조직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부서의 의미는 형식적인 제
도에 지나지 않고 사실 이 제도는 이원정부제의 요소로써 대통령제의 권력분립원
리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정당제도의 개선방안은 대통령제에서는 정권의 획득이 목표이고 가장 많은 유권

자의 지지를 확보한 정당이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두개의 집권대안으로 조
합이 이루어질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대통령제에서는 모든 정당이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대통령 선거에서의 현실적 승리 가능성에 의한 정당의 주관적 평
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143)정당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양당제나
복수정당제의 정당책임정치 확립이 중요하며 정치안정과 정치 문화적 발전으로 국
민이 참여하고 비판하는 참여문화로 민주정치의 정착과 민주성,자율성,전문성,개
혁성 등의 자질과 인성을 겸비한 지도자가 요망되는 것이다.정당의 중앙집권적 구
조보다는 분권적인 방향과 의원들의 자율성으로 민주적 대통령제의 운영을 위하여
정당과 정치인들의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절충과 타협의 관행을 정착시켜서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144)대통령제 권력구조에서는 대
통령·국회 그리고 정당은 정치과정의 주요 행위자로 대의 민주주의의 탄생과 더불
어 의회정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따라서 정당제도나 선거제도가 어
떻게 구성되어 있고 유권자들이 어떤 정당을 얼마나 지지해주느냐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간의 관계가 달라진다.145)현대사회가 거대화 다양화되어서 대의민주주의제
도에 의한 국회의 정당을 통하여 대표를 선출할 수밖에 없다면 인물중심이 아닌
정당의 이념과 정책으로 정당의 정착화와 인물의 상징이 아닌 정당의 상징을 추구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정당정치의 성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의 결속력을 이완
시켜서 일당제 내에서도 다양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양원제의 차등적 임기와 국
회의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다수당의 결속으로 통법부화 되는 폐단을 없애야
참 권력분립원리의 실현이라 볼 수 있다.
정부의 권력집중의 개선방안으로는,중앙집권이므로 지방분권으로 권력을 분산하

143) 상게서(주80), 234각주면.

144) 상게서(주80), 229면.

145) 함성득, 대통령학, 나남출판, 2002, 214면. 대통령당선자는 선거 공약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지지의 

표출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70일의 기간에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안정된 정권인수와 치

밀하고 철저한 정부구성의 준비를 재임대통령과 상호신뢰를 충분히 구축하여 정권인수에 협조하고 대통

령 당선자의 국정목표에 맞추어 정부구성과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상을 보통은 권력누수 

현상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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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하며 대통령제의 성공조건은 권력분산이므로 권력의 분배와 권력남용
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현행헌법의 문제는 정부형태가 혼합되어 대통령중심제의
장점이 발휘되길 바라지만 단점이 나타날 때 권력집중의 현상이 대두되게 된다.가
장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순수한 대통령제에 근접하여 국가권력이 제대로 작동되었
을 때 권력분립의 효과가 자연히 발휘되겠지만 개정이 어렵다면 국무위원과 정부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그 임기에 임기차등의 제도를 접목한다면 정부의 권력남
용은 통제될 수 있겠다.다만 권력남용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야지 권능을 발휘하
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고려해야 하겠다.
정권교체 후 정책상실의 개선방안으로 양당제나 복수정당제의 정당책임정치정착

이 필요하고 인물정치가 아닌 정책으로 정당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의원이
정당에 기속되어 국민을 위한 권력행사가 소수의 과두정치가 행사되는 것을 방지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구성의 개선방안으로 재판관의 임명에 신중을 기하여 동의와 청문회

의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헌법재판소의구성을 임기차등을 두어 헌법재판의 연속성
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고려하여 재판관의 임기를 6년 또는 9년으로 하고 9인의
재판관을 3분의1씩 교체하면 정치세력간의 정치투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
이다.
통치구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기능적·제도적

인 통치 질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목적의 정당성146)·민주적정당성147)·절차적정당
성148)·체계적정당성149)의 자유민주주의의 통치구조의 이념으로 사회와 국가의 질서
를 유지하고 국민과 국가기관사이의 화합과 융합으로 평화로운 국가가 유지 될 것
을 목적으로 한다.

146) 목적의 정당성으로 통치권의 기본권에의 기속되는 이념으로 국가내의 모든 권능행사는 언제나 기본

권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가치가 자유민주주의적 통치구조가 지향해야할 최고의 이념이다.  

147) 민주적 정당성은 주권적 원리로서 통치권의 창설은 물론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능은 언제나 

국민의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주권적 원리로서 현대 민주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통치권창설의 민주적 정당성과 통치권의 이양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을 함께 포괄한 것이다. 

148) 절차적 정당성은 권력통제의 기능으로 통치권의 행사방법과 과정의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기능 원리이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권능의 분산과 

권능간의 균형 그리고 권능에 대한 견제와 감시수단의 형평성, 통제수단의 효율성 등이 요청된다.

149) 체계적 정당성은 규범통제기능의 이론적 근거로서 이념적 기초는 평등의 원칙인 체계적 원리로서 통

치구조의 구조적 정합성을 정하는 체계적 원리는 헌법과 법률의 구조적 정당성과 헌법규정간의 구조적 

정당성으로 법률의 구조적 정합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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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새새새로로로운운운 정정정부부부형형형태태태

111...순순순수수수 대대대통통통령령령제제제
대통령제는 국가권력의 분립을 통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보장된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분립된 권력들의 균형과 견제를 기본 작동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원
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서는 분립된 권력기구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역
할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150)대통령제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보다 더 순수한 대통령제에 접근하는 변화가 바람
직하다.대통령제의 권력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가져와 집행부의 독주를 방지할 수 있다.또한 대통령이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
한 최고 지도자로서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명확한 책임을
지게 된다.대통령 자신이 의원개인과 제도로서의 의회전체를 존중하는 자세를 평
소에 견지하고 이들과 신뢰를 구축하여 국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151)
권력분립원리에서 성립한 대통령제가 신생국과 개도국에 도입되면서 군주제나 제
왕적인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의 권력으로 고대의 군주나 제왕보다 더 큰 권한을 행
사하여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위에 침해가 있었던 세계 국가들의 경험과 우리나
라의 짧은 헌정역사를 비추어 정부형태가 선진화 되어야 하겠다.

222...의의의원원원내내내각각각제제제
단독제의 대통령제는 합의제인 국회를 통하여 통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지만 합

의제의 권력집중에 대해 단독제인 대통령은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미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합의제형인 의원내각제의 책임성확보에 성공하려면 양당
제가 확립되어 있는 책임정당이 정착 되어 있어야 한다.내각제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정치풍토의 쇄신,의원의 자질향상,정당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정당정치의 정착과 발전으로 정당의 활동과 정당의 기반을 굳게 다질 수 있는 합
리적인 선거제도와 효율적인 정당의 육성책이다.의원내각제의 도입문제는 의회는

150) 진연재편저, 전게서(주80), 227면.

151) 상게서(주80), 215~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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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으로 내각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수정파의 지
도자들로 구성된 내각에 의해 지배된다.즉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에 대한 의회의 자
율성은 확보되기 어렵다.의원내각제에서 총리·총리를 비롯한 내각 아니면 특정세
력에 권력이 집중될 때에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불충분하다.의원내각제를 운영하
는 영국에서와 같이 다수의 지배에 역점을 두는 체계로 총리나 집행부에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152)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가 현 정부에서 정착하
기 어려운 점을 생각해보면 양당제나 복수정당제의 정당책임정치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내각제의 책임정치가 어렵고 분단된 현실,주위 강대국과 우리한반도
인 지리적 여건,아직 영국처럼 선진화 되지 않은 정치문화이다.우리의 의원내각
제의 역사는 제2공화국의 9개월의 역사로써 제도의 변혁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여 조심스럽게 수립하고 집행되어져야 하겠다.

333...이이이원원원정정정부부부제제제
이원정부제의 도입문제는 한국정치에서 정부와 정당의 복수최고지도자가 성공적

으로 권력을 공유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협력한 경험이 부재하여 국가행정이 대통
령의 정파와 반대정파간의 대립으로 정치 불안이 장기화 될 우려가 많다.153)헌법
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행헌법의 해석으로 이원정부제의 국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현행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는 규정과 제88조 제2항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규정은 이원정부로 해석하여 운용할
수 없다.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은 대통령제의 운영원리에 부합하지도 않아 행정부의
안정적 정책을 방해한다.국무위원의 국회의원겸직은 국무의원이 행정업무에 전념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정부형태에 가미되어 있는 내각제요소들 역시 제대로 작
동되어 순기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제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작동하고 있다.따라서 이원정부제가 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들이 상당부분 적
실성을 잃고 있다.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여
양제도의 문제점이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내각제의 채택보다도 더욱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154)현행헌법이 이원정부제적인

152) 상게서(주80), 203면.

153) 상게서(주80),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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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다르다 하겠다.형식적인 통제수단일지라도 아
무통제수단이 없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이원정부제가 도입된다면 분단된 나라
상황과 강대국속의 한반도의 지리적 현안을 들어 독재가 될 가망성이 높다.반공이
데올로기를 들어 유신헌법이 탄생하고 계엄령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과거
가 아니더라도 항상 유능하고 탁월한 덕망 있는 지도자가 선출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ⅢⅢⅢ...입입입법법법부부부의의의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111...정정정책책책 투투투입입입
111)))사사사회회회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정정정책책책 투투투입입입
국가와 시대에 따른 정치성향과 행동으로 사회를 형성하고 정치과정을 형성한다.

정치과정이란 넓게 생각하면 국가와 사회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의사결정
의 과정을 말할 수 있으며 작게는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및 집행절차를
말할 수 있다.이익집단이 형성되어 정책에 반영시키는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회집
단의 발생과 이러한 집단 상호간의 화합과 조절의 정치로 사회집단의 정치적 관심
은 정치적 과정의 동태성에 있으며 정치적 과정의 동태성이 사회구성원의 상호작
용이다.정책투입과정은 미시적인 개인의 이익에서부터 공공복리를 위한 단체들이
추구하는 거시적인 이익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정책의 변화는 현행제
도에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집단보다는 현행제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집단의 개
혁으로 인하여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현대사회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발
생과 이러한 집단 상호간의 화합과 조절의 정치라고 할 수 있고 사회집단의 정치
적 관심은 정치적 과정의 동태성에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살
아있는 현실정치일 것이다.

222)))정정정당당당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정정정책책책투투투입입입
국민은 헌법 제정 권력으로 헌법상의 여러 국가기관을 창조하고 국가의 정치적

인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여론과 국가작용의 조정자이며 합의에 의해 정당화되는

154) 상게서(주80), 237~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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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시원적인 권력이다.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이지만 국가기능수행과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책임정치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후보를 추천하여 지지하며,국
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참여하여,정치권력의 창설을 목적으로 헌법이나 법
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직·운영되어 국민의 주권을 통하여 행사하는 대의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국회와 실질적인 정당으로 정치과정의 국민 대중을 조직하고
그들의 의사와 이익을 여론,조직하여 화합으로 가치화시켜서 정책에 반영한다.국
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정당은 정권창출의 목표를 달성하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정당제일 수밖에 없다.정치적 이념
과 목표를 같이하는 집단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통하여 국민의 주권에 의한 대표
자로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다른 일반 시민단체나 법인보다 정치입법제도에 매
개체로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222...정정정치치치의의의 문문문화화화
우리의 고대정치문화는 홍익인간,한얼사상,대동주의,민족적인 화의원리와 인본

사상을 본질로 정치문화를 형성해왔다.현대는 정치학습과정으로 전수·변화·수정·보
완된 정치문화를 형성하고 있다.성원상호간의 친화관계와 세속적인 인간을 근본으
로 삼고 존중하는 인본주의 전통에서 화의 원리인 친화성,역사적으로 단군신화에
나오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서 군과 민의 근본이 하나다의 한얼사상이 정의를 위
한 통합력을 강조하는 대동주의로 표현되고 건국정신에는 인간을 크게 이익 되게
한다는 홍익인간사상으로 표현되어 우리정치문화로 민족적인 화의원리와 인본사상
으로 밝혀주고 있다.155)우리들의 정치사의 전개나 오늘의 정치현상은 국가의 법이
나 제도,규범의 성격,사회·경제 등의 여건,국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나
정치문화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156)정치문화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알몬
드는 정치사회화란 정치문화에의 인입과정이라 하고 랭튼은 정치사회화는 사회의
다양한 매개체를 수단으로 하여 정치에 연관되어 있는 성향과 태도의 행동적 유형
을 개인이 학습하는 과정이고 매개체로는 가족·동료·특수단체·통신매체 등이 있으

155) 김운태외9인, 전게서(주127), 218면.

156) 상게서(주127),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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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정치사회화를 통하여 전수·변화하여 수정되고
보완된 그 시대의 정치문화를 형성한다.한 인간이 성장하면서 권위주의적 정향이
나 행동성향을 습득했다면 근거가 되는 주요 원인은 권위주의적 정치문화가 지배
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 무의식적인 권위주의적 사고와 행동양식으로 정치적 태
도와 정향이 형성된다.정치사회화 과정에서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습득하는 정치적
태도,습관,행동양식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정치사회화는 그 시기에 종결되어지
는 현상이 아니다.유년기에서 노년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정시기
별로 정치적 정향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효과의 면에서 차이는 있으나 정치사회화
의 작용은 일생을 두고 변화한다.157)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분들의 행복
과 풍요를 위하여 필요한 문화가 동화내지 수용되어 불편하고 필요 없는 문화는
소멸되면서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기위한 제도와 정책을 강구 할 것이다.국민의 정
치사회화가 이상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정치문화 형성에 국가와 사회가 노력해야
하겠다.

333...국국국민민민의의의 정정정치치치 참참참여여여
이익추구로 이익집단이 형성되어 정책에 반영시키는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회집

단의 발생과 이러한 집단 상호간의 화합과 조절의 정치로 사회집단의 정치적 관심
은 정치적 과정의 동태성에 있으며 정치적 과정의 동태성이 사회구성원의 상호작
용이다.개개인은 미약하여 같은 이익을 추구하거나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집단으로 정부에 추구하는 뜻을 반영시켜 사회를 이끌어 간다.세계 국가들은 자국
의 이익과 사정을 참작하여 나라의 갖가지 살림을 한다.개인의 이익에서부터 공공
복리를 위한 단체들의 이익까지 사회에 반영하여 추구하고 있는 이익을 달성하려
한다.그러나 현재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나 후일에 후손에게도 우리와 같이
자연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물려주려 생각하는 환경단체 같은 단체도 정책 결정
에 투입하려 한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 또는 이성,마음에도
변화를 꾀하려 하는 인권운동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동물이면서 사회에 자신

의 이익과 의견을 투입하려는 생각으로 행동하여 욕망을 성취하려는 본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자신,지역,국가,세계,무한광대한 자연과 후손

157) 상게서(주127), 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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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책과정에 참여한다.현대사회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발생과
이러한 집단 상호간의 화합과 조절의 정치라고 할 수 있고 사회집단의 정치적 관
심은 정치적 과정의 동태성에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다.정치과
정이란 넓게 생각하면 국가와 사회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의사결정의 과정
을 말할 수 있으며 작게는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및 집행절차를 말할 수
있다.우리는 더 낳은 삶을 위하여 개인,단체,국민,국가,세계,자연과 훗날의 이
익을 위하여 사회집단을 조직하고 의견 표출을 시도한다.공익,사익,또는 훗날의
보다 향상된 삶을 생각하고 행동하여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노력한다.자신의 이익
만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른 이들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제국주의 논리나 강자의
이익이라는 힘에 논리로 세상을 보는 작은 그릇의 마음을 가진 소유자는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런 권력을 창출한다면 잘못된 헤게모니이데올로기 속에
서 생각하고 사고하여 실행하는 위험한 무기가 생산될 것이다.삶에 권력이 꼭 존
재해야 한다면 우리들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될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과 개개인
의 자신감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부흥으로 세계 속
에 한국을 이루어야 한다.

ⅥⅥⅥ...행행행정정정부부부의의의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111...고고고급급급공공공무무무원원원
도덕과 지혜를 겸비하고 이타주의로 장기간의 다수의 이익이 되도록 지혜와 중

립을 지킬 수 있는 완성된 인물이 주도권으로 많이 투입되었으면 한다.주도권의
이념이 다수의 삶을 지배한다면 새로운 주도권의 진출은 도덕과 지혜를 겸비한 현
자들이 많이 진출 했으면 한다.나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보다는 다른 분들을 배려
할 수 있고 가까운 현실만을 해결하기보다는 장기간을 생각 할 수 있어서 다수의
이익이 되도록 지혜와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완성된 인물이 많이 선출 되어 자연법
적인 인권은 물론이고 헌법이 보장한 실정법적 기본권인 경우에도 인간이 추구하
는 최고의 가치가 국가권력이나 사인에게 침해되었을 경우 정의에 벗어나지 않는
합헌적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으로 합목적성을 이루어야 하며 권력자의 이념
과 권력획득의 수단이 아닌 평화롭고 안정된 규범의 법치주의 원리를 이루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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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정당하다고 느끼는 당위성과 일반성이 있는 보편타당한 법규의 존재로 대한
민국도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살아있는 법과 보편타당하고 일반적인 정의를 실
현할 수 있는 주도권의 역할이 필요하다.

222...대대대통통통령령령의의의 지지지위위위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수반인 권한이전에 나라의 살림과 국민의 안전

을 책임지는 대표이다.현대의 대통령은 서민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지도자로 세계지
향적인 덕성의 비전과 추진력을 겸비하여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서민을 위한 권력
자이여야 한다.모든 지혜를 모으고 두뇌조직력을 갖춘 사람으로 지혜와 기술이 필
요하고158)도덕성과 명백한 언행일치의 신뢰도와 세계지향적인 안목으로 생각과 육
체가 건강하여 국제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서민 대통령으로 강인한 젊음의 추
진력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159)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대통령제가 최초로
실시된 나라는 미국이고 초대 대통령이 된 행운아는 조지 워싱턴이다.그는 과거
어느 누구도 경험치 못한 대통령제의 스타트를 끊으면서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
다.160)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설득하는 권력이고 권위주의 대통령은 명령
하거나 호령하는 대통령이다.설득력은 신뢰도에 비례하여 언행에 일관성이 있을
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설득력이 효력을 발휘한다.정치는 사회를 바르게
하는 것이며 사회의 정의실현에 있다.진정한 정치지도자는 덕을 앞세우는 정치를
한 명분과 도덕의 정치가 정치집행에 있어 타당성과 당위성이 부여되는 것이다.현
명하고 근면한 공경과 신뢰로 국민의 뜻을 실천하여 상황에 맞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겸손한 지도자여야 한다.161)
대통령이 지녀야할 정치력은 너무 중요하다.막강한 정치권력을 쥐었다 해도 정

치력이 결여되면 제대로 정치를 못한다.주체성·불의의 항거·정의·지조·추진력의 정
치력의 자질이 보충되었을 때 진정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큰마음과 나라경제를
걱정하고 잘되게 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에 국민이 감동하는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

158) 김오식, 차기대통령의 필수조건 45가지, 환경인권연구회, 1997, 23면.

159) 상게서(주158), 248면.

160) 고승우·윤초화, 당신이 대통령입니다, 형지사, 2007,12면.

161) 상게서(주160),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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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료나 공무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162)성공한 대통령의 자질은
경영 및 관리능력과 설득력으로 정부조직운영의 효율성과 관련 집단간의 갈등을
타협과 조정으로 해결하여 설득력을 겸비 하여야 한다.현명하고 부지런한 칭송받
는 대표로 국민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유능한 지도자여야 한다.163)전문성
을 지닌 탁월한 정치가의 위기 대비 능력과 국내·외 정세에 밝고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수양을 하며 권력을 활용하는 지혜로 정부권력을 조직하고 시대의 흐름을 파
악하여 정책을 실행 할 수 있어야 한다.164)
대통령제 통치구조의 대통령기관의 지위는 국가원수로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대

표하고 입법부가 만들어낸 제도를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만 권력이나 명예는 아니며 다만 나라에 살림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대표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나라의 살림과 국민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대표
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임기동안 지위에 맞고 헌법에 규정된 한계 내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 비난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지니고,한 국가를 운영
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위엄과 덕망을 겸비하며 더불어 넓은 아량으로 정의롭고 형
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국가정책으로 한나라의 국민이 최대한 기본권을 보장받고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국민의 대표인 것이다.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성공하였듯이 국민을 섬기는 정부 역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며 국민을 위한 정치와 정책과 제도에 협력과 화합으로 정부와 국민이 화합할 때
정권성공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며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 권
력의 지도자이다.대통령은 정당·언론·국민의 여론에 따라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탁
월한 능력의 소유자여야 한다.

ⅦⅦⅦ...사사사법법법부부부의의의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111...헌헌헌법법법재재재판판판소소소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 기관이고 위헌법률심사의 구체적 규범통제와 공무원

162) 상게서(주160), 15면.

163) 상게서(주160), 29면.

164) 상게서(주160), 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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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작위에서 비롯된 헌법소원,고급공무원의 탄핵제도,기관간의 권한쟁의,위헌
정당해산 등으로 권력통제 역할을 한다.통치행위는 각국이 자국의 정치상황과 재
판제도에 따라 정책적 합목적성과 현실적인 필요성에 기인하여 판례법상 정립된
개념으로,프랑스에서는 의회행위 또는 통치행위,독일에서는 재판에서 자유로운
고권행위 또는 통치행위,영국에서는 군주의 대권행위 또는 국사행위,미국에서는
정치문제로 각각 형성되어 왔다.보편적 통치행위는 통치행위적인법과 정책적인 문
제의 양쪽 측면으로 집행권적 지위를 구별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헌법재판소제
도로 독립적인 사법통제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의 통제와 감시·견제하는 제동장치로 사회구조의 변화와 정당국가화에 따른

권력통합현상 때문에 고전적·구조적 권력분립이 변질되고 있는 현대에서 새로운 권
력통제장치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질서로 다수와 소수의 기능적인 상호견제장치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에 의해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그 예로 국회
의원이나 야당교섭단체 등의 정치적 소수에게 권한쟁의 심판의 제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다수의 권력행사에 대한 강력한 통제효과가 되는 것이다.

222...사사사법법법부부부분분분립립립
법치주의 원리의 실현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사법권의 범위는 사인간의 생활관

계에 관한 분쟁을 국가가 재판권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는 민사소송,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행정 형과 사법형의 유형으로 국가와 국
민사이에 행정작용에 관하여 분쟁을 당사자의 쟁송재기에 의하여 법해석의 정당성
을 심판하는 행정소송,위헌법률심사 절차를 말하는 협의의 헌법소송과 명령,규칙
심사,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헌법소원,선거소송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헌법소
송이 있는 헌법소송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사법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법원의
관할로 인정됨이 원칙이나 실정법적,국제법적,사법 본질적,권력분립의 이유로 사
법권의 한계가 인정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 독립적이며 헌법의 침해
로부터 헌법 보호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규
범내용이나 기타 헌법문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함
으로써,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키고 헌정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헌법의 실현
작용으로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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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한한한국국국의의의 권권권력력력구구구조조조

우리헌법상의 통치구조는 목적의 정당성과 기본권기속성을 기본원리로 하여 권
력구조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핵으로 하는 국민의 기본권
을 생활영역에서 보호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입법·행정·사법으로 국가권력행사를 기
본권에 기속시키고 있다.입법 작용이 기본권실현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입법 작
용의 한계를 명시하여 법치행정을 실현시키고 행정작용의 내용과 범위를 법률로
정하여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며 효과적인 권리주체의 실효를 구하도록하고 있다.
고전적·구조적 권력분립에 의한 권력통제와 현대적 기능적 권력분립에 의한 권력통
제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권력통제가 되고 있다.권력상호간의 정치적인 독
립성을 유지하고 정당을 통한 권력융화현상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기능적
인 권력분립으로 헌법기관의 존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력융화현상을 피함으로서 상호견제와 균형유지기능을 하고 현대적
기능적 권력분립에 의한 권력통제로 정당정치와 복지행정으로 인한 권력융화 현상
을 통제하고 있다.현대는 고전적 권력분립이론도 변화되어지고 있지만 보완적인
권력통제적인 수단이 전문적이고 기능적인 면에서 발달되고 있다.

ⅦⅦⅦ...국국국제제제화화화 되되되어어어가가가는는는 국국국가가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재원은 인적자원으로 세계화 시대에 가장 행복한 나라로 기억
되었으면 한다.한국사회는 개도국의 선을 넘어 선진사회로 향하고 있으며,그 좋
은 예로서 한국이 널리 알려지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다녀가고 있다.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름답고 멋진 추억만을 간직하고 돌아가길 기원한다.개인
적인 생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원이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한다.그분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한국을 생각하여 홍보 되어야 세계화시대에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원이며 탈냉전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떤 목적
과 이유가 있더라도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세계화시대에 가장 행복한 나라로 군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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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ⅧⅧ...권권권력력력의의의 필필필수수수요요요건건건

재력,지력,명예,인성을 겸비한 주도권의 진출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제국
주의와 군사독제는 닮아있어 권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의 사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 미완성인 우리네인간이 완성을 위해,얼마나 많
은 노력과 생각을 하며 바른 판단과 올바른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냉정한 통찰력
이 필요함을 생각한다.우리들은 항상 본인의 단점을 찾아 바로 잡으려 노력해야
하고 겸손한 자세와 마음이 있어야하며 아는 것도 타인의 지식이나 사상이 더 적
합한가를 비교하여 보충해 나아가는 노력과 봉사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되
어진다.교과서적 지식이나 마음가짐이라면 일관된 표현과 지식의 명확한 확신으로
배우는 지식에 표본이 되겠지만 수많은 지식에서 한가지의 지식분야에 달인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거만과 폭행을 할 수 있는 주도권의 권력이 국민과 사회 그리고 국
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권력 있는 사람과 재력 있는 사람이 지력을 잘못활용 하면 단체와 사회는 물론

이고 국가를 위협할 강력한 힘을 가진 퇴폐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그러므로 권력
과 인성,재력과 인성,지력과 인성의 권력에서 하나만 가져도 되나 꼭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할 것은 인성이라는 성품이 하나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두 권력과
인성이 하나가 되었을 때는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또는 권력,재
력,지력,인성을 함께 겸비할 수 있는 자라면 모든 이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이
세상이 바라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다.아마도 모두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는 멋
진 인물로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여 이상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사회적인 동물로서 무리를 이루어 체계적인 제도와 정

책에서 안주하고 싶은 것이 인간에 마음으로 대통령제의 탄생근거도 안정된 국가
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 때문일 거라 생각된다.우리 인간은 사고하고 행동하여 태
어나면서부터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평등하고 노력한대로 보상이 주어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한다.제국주의의 자민족 중심주의나 국가기관의 잘못된 사상
에 의하여 국민과 사회 또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과거의 세계적인 실패한 통치
형태가 보여주듯 권력에는 항상 인성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필수 덕목이다.우리는
모두 아름답고 멋있게 살기를 원하며 평화를 갈구한다.비록 먼지만큼의 조그만 존
재일지라도 우리스스로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국가를 사랑하며 지구를 사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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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조상들이 꿈꾸었고 실현에 힘쓰던 대동사회와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부강한 조국의 될 것이다.

ⅨⅨⅨ...소소소결결결론론론

정부형태의 통치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
이 있을 수 있겠다.문제성 있는 제도의 개선하는 방법과 새로운 정부형태의 도입
이다.그러나 새로운 정부형태의 도입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므로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도의 개선방안은 절대다수대표제와 부통령제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가

민주주의 원리에 합치하고 국무회의가 심의기관인 만큼 정부의 충분한 의견수렴으
로 실질적인 정책의 수립을 하여야하며 국무의원과 정부위원을 임기차등제도를 도
입하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1/3씩 주기별로 교체한다면 정부각
료심의와 부서제도의 적실성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그렇게 되면 정부조직법의
개정도 어려워 제도의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국무회의의 기속성
과 부서제도의 활성화방안이 될 것이다.행정조직의 수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
지방간의 수평분립이나 지방분권적인 지방자치제의 활성화가 바람직하고 정부각료
의 해임건의제도는 대통령제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개선되어야할 제도로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대통령제와 혼합되어 순기능보다 정치성이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
우리의 고대정치문화는 홍익인간,한얼사상,대동주의,민족적인 화의원리와 인본

사상을 본질로 정치문화를 형성해왔다.현대는 정치학습과정으로 전수·변화·수정·보
완된 우리의 정치문화를 형성하고 이익추구로 이익집단이 형성되어 정책에 반영시
키는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발생과 이러한 집단 상호간의 화합과 조절의
정치로 사회집단의 정치적 관심은 정치적 과정의 동태성에 있으며 정치적 과정의
동태성이 사회구성원의 상호작용으로 재력,지력,명예,인성을 겸비한 주도권의 진
출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수반인 권한 이전
에 나라의 살림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표이다.고급공무원은 도덕과 지혜를
겸비하고 이타주의로 장기간의 다수의 이익이 되도록 지혜와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완성된 인물이 주도권으로 많이 투입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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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는 헌법의 제도적 내용으로 헌법의 해석 기관이고 위헌법률심사제도의
구체적 규범통제와 공무원의 부작위에 비롯된 헌법소원,고급공무원의 탄핵제도,
기관간의 권한쟁의,위헌정당해산 등으로 권력통제 역할을 한다.우리헌법상의 통
치구조는 목적의 정당성으로 기본권기속성과 기본권의 실현을 통치구조의 근본이
념과 기본원리로 하여 권력구조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세상에서 가장 큰 재원은
인적자원으로 세계화 시대에 가장 행복한 나라로 기억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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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777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대통령제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보다 더 순수한
대통령제에 접근하는 변화가 바람직하다.대통령제의 권력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
하게 되면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가져와 집행부의 독주를 방지할 수 있다.의원내
각제의 도입문제는 의회는 형식상으로 내각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지
만 실제로는 다수정파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내각에 의해 지배된다.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여 양제도의 문제점이 중첩되어 나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내각제의 채택보다도 더욱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 될 가능
성이 많다고 본다.새로운 형태의 도입은 적절하지 못하며 순수 대통령제에 접근하
여야 하며 현제도에서도 해석이론의 이완 또는 현대 기능적 권력분립 이론에 의한
정책이론으로 보완하여야 하겠다.
권력분립이론의 성립배경은 권력집중과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기본권보장이 권력

분립의 목적이다.로크의 2권 분립은 영국의원내각제의 이완된 권력분립에 영향을
주었으며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은 미국대통령제에 영향을 주어 견제와 균형의 권
력분립제도이고 루소의 입법부 중심의 권력통합은 직접민주제로 초기소련의 의회
정부제에 영향을 주었다.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과 분리 그리고 우위의 차이가 있
으나 사법부는 독립의 지위에 있다.
권력분립의 현대적 경향은 행정부의 능률적인 행정처리가 목적이며 정당정치와

수급행정 그리고 복지국가와 국가의 거대화 과학화로 인하여 고전적 권력분립의
보완적인 제도로 기능적 권력분립이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권력분립이론의 핵
심은 권력분립자체보다는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자유보호와 독재방지
에 있고 권력분립의 유형은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와 입법부와 사법부관계가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 분립된 미국식 대통령제와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관계인
영국식 의원내각제,그리고 입법부 우위인 프랑스의 국민 공화제,스위스의 회의정
부제,행정부우위형인 신 대통령제가 있다.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로 입법부 우위
인 영국은 위헌법률심사가 없으며 불문헌법국가로 헌법과 법률의 구분이 모호하며
사법부 우위인 서독은 위헌법률심사로 무효선언이 가능한 추상적 규범통제이고 미
국은 구체적 규범통제로 위헌법률심사로 무효선언이 안되는 규범통제이다



- 115 -

권력분립의 현대적 변화는 각종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지고 있으며 복지
국가적 요청으로 위임입법과 처분적 법률의 증가에 있다. 기능상 권력분립 장치로
연방은 통화·외교·국방 등의 국가 전체업무만 담당하여 수직적 권력통제의 수단이
고 연방제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단위들이 결합되어 다양한 문화와 지역정부들의
관계의 규정 또는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수평분립을 이룬다.지방자치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를 중앙과 지방간의 권력을 배분하여 기본권 실현에 기
여하고 기능분배의 보충성의 원리로 행정의 권한을 중앙과 지방으로 분산하여 분
권적인 다양화로 권력을 통제한다.중앙·지방간 권력통제장치로 뿌리를 내리기 위
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권력분립의 기능이 보편화 되어야
하겠다.
대의제적인 정당정치로 여·야간의 권력을 통제하고 야당에 의한 정부로 여당의

권력행사를 통제하여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정책수립을 실현한다.정태적이
고 계속적인 행정조직이 동태적이고 한시적인 정치세력을 견제하고 수직적·수평적
특별권력관계로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있다.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위헌정당해산,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으로 국가권력의 위헌·위법한 직무에 관하여 권력남용을 통
제하고 있다.헌법재판이 헌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헌법재판의 정치형
성의 기능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위한 제4의 국가작용으로 입법·행정·사법기
관을 통제하는 통제수단으로 헌법질서를 보장함은 위헌법률심사제의 중요한 기능
이고 개개의 헌법규범이 질서체계를 이루어 통일적인 헌법의 규범체계를 유지하게
하고 있으며 형식적 법률은 물론 실질적 법률에 해당하는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
명령,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이원적 관계를 통한 권력통제기능으로 현대의 다양한 복합사회에

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각종이익집단들의 각각의 이익집단의 이익을 표출하기위
하여 국가에 의견을 투입하여 집단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창출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의 참여로 국가의 통치기구의 조직에 국가와 사회를 구별하여 사회의 시민단
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투입하고 그 정책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균형적인
조화 속에서 통치가 행해져야 한다.선거관리제도에 의한 권력통제기능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의한 권력통제로서 세계최초이며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각종선
거관리와 정당업무를 일반 행정업무와 분리하였다.시민단체의 여론수렴정치로 정
책에 반영하고 정당은 형식적 정치결정과 명령·지시 등의 하향식의 의사전달보다
원활한 상향식 동태적 정치로 국가와 사회가 상호 작용하는 합의의 작용이다.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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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전적 삼권분립으로 조직의 견제와 균형의 통제와 더불어 기능적인 권력분립
과 동태적 권력분립,포괄적 권력분립,다차원적 권력분립의 구성으로 현대적 정서
와 권력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절차적정당성은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권력분립원리의 임기차등제도와 현대

의 기능적 권력통제로 권력분립의 약점을 보완하고 통치권행사의 국가권력의 통제
를 기하고 있다.고전적 권력분립은 힘의 등가성의 원리에 의한 국가권력상호간의
통제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국가기관들이 견제와 균형으로 유지되고 보전되어
통제되는 수단이며 시대와 국가에 따라 또는 정부형태에 따라 분립의 정도나 융합
의 정도가 상이하여 국제화 되어지는 200여개가 넘는 국가에서 통치 권력구조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상이하며 국가가 거대화되어 정당정치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
라 과학화되어 전문적인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유비쿼터스시대의 정보화가 세
계를 하나로 만들고 정태적인 법과 동태적인 법이 조화되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
하는 규범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9개월의 짧은 의원내각제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중심제이

고 1공화국은 의원내각제요소를 가미하여 대통령중심제로 단원제,국무총리제,법
률안제출권,발췌개헌직선제,사사오입개헌으로 장기집권을 했고 2공화국은 의원내
각제를 채택하여 자유당의 패배와 민주당의 교차로 상징적인 대통령과 행정부수반
인 국무총리,국무위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해임건의,문서주의,부서제도
등의 제도로 국무총리를 통제하고 대통령에게는 법률안제출권을 부여하여 의원내
각제였으며 3공화국은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하였고 행정부수반과 국가원수의 지
위를 보유하였으며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각료임명권의 권능을 보유하였고 국무총
리에게 국무위원임명제청 등의 권능을 부여하였다.4공화국은 영도적 대통령제로
통치권이 독점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통제수단이 없고 유신헌법은 프랑스 5공화국
을 모방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선거를 간선으로 하였고 사법심사를
폐지하여 사실상의 통제수단은 없었다.5공화국은 강력한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제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이나 실제로는 대통령이 행정권과 정당의 수장으
로 권능이 강력하였다.현행헌법은 제3공화국과 비슷한 제도로 다만 법원의 위헌법
률심판권이 아니라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도입되었고 정당국가의 경향을 완화
하였다.정부형태의 선택은 각국의 정치전통이나 직업공무원의 정착정도,정당제도
의 성숙성,민족성,선거제도의 민주성을 고려해서 정치풍토에 맞는 정부형태가 선
택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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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은 대통령중심제로 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권력구조로 국회가 많
은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대여당의 경우에는 통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정당기율이 강하여 당의 결정에 종속되고 있어 분리된 정부가 될 수 있다.
현대는 행정의 복지·사회국가로 수급행정의 극대화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통제수단도 현대적 경향에 맞게 강화되고 있지만 대통령제의
권력구조의 탄생배경인 권력분산의 효과를 내려면 고급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차등하여 임기동안 안정된 정책을 실현하고 또한 수직적 권력분립과 수평
적 권력분립을 실현해야 대통령제의 통치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통치구조는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력통제의 수단

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대통령중심의 국정운영이라는 대통령정부형태의 제도적 이
념이 훨씬 강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권력분립은 국가권력의 효율적
인 행사로 정당국가 또는 행정국가에 의한 권력의 부분적인 융합이 허용되고 더불
어 통제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절대다수대표제와 부통령제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가 민주주의 원리에

합치하고 국무회의가 심의기관인 만큼 정부의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실질적인 정책
의 수립을 하여야하며 행정조직의 수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지방간의 수평분립
이나 지방분권적인 지방자치제의 활성화가 바람직하고 정부각료의 해임건의제도는
대통령제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개선되어야할 제도이다.헌법재판제도는 헌
법의 제도적 내용으로 헌법의 최종해석 기관이고 위헌법률심사제도의 구체적 규범
통제와 공무원의 부작위에 비롯된 헌법소원,고급공무원의 탄핵제도,기관간의 권
한쟁의,위헌정당해산 등으로 권력통제 역할을 한다.
현대의 보편적 경향으로 200여국의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대통

령제에서는 지도자의 자질이 그 체계에서 중요하므로 인성을 겸비한 지도자를 선
출하여야 한다.대통령 중심제인 현행헌법에서는 권한과 통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로 내부적·외부적 통제가 있다.대통령의
내부적 통제로 국무회의의심의,국무총리·국무위원의 부서,국무총리 국무위원 임명
제청 및 해임건의,자문기관들의 자문 등이 있다.대통령의 권한남용의 외부적통제
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국민에 의한 통제가 있다.국회의 통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행위이전에 국회에 의한 사전 동의를 통한 통제가 있으며 헌법상 중요한
조약체결·비준,선전포고,국군해외파견,외국군대 국내주류,일반사면,국무총리·감
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등이 있다.대통령의 국법상의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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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행위의 사후승인은 예비비지출,긴급명령,긴급제정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에 대한 승인과 계엄해제요구권이 있다.그 밖에도 국정감사·조사,국무총리·국
무위원해임건의,정부질문 등을 통하여 대통령에 대한 통제를 강화 시킬 수 있다.
법원에 의한 통제는 대통령이 행한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
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에 의한 통
제는 탄핵심판,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하여 대통령의
국법상행위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다.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 의
한 통제는 헌법상 미약하나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할 경우에 한하여 주권행사
의 통제가 가능하다.그 밖에도 저항권 행사도 생각할 수 있으나 현대는 정보사회
의 발달에 따른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를 하기전이나 국법상 행위를 하고난 후에도
살아있는 여론에 의한 통제가 실질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
국민 개개인이 자급자족하던 원시시대와는 달리 고대로마시대부터 근대와 현대

를 지나오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와 기능을 과학화하고 차별화하여 분담시
키고 각각의 능력에 맞는 지위를 부여하여 인류는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루었고 또
이루어갈 것이다.홉스의 전부양도설이나 로크의 일부양도설의 주권개념이 아니라
도 권한을 부여하면 그 권한에 맞는 통제수단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현대는 권위주의의 권력구조로는 국가를 유지하고 보호할 수 없는 정보사회에 살
고 있다.모든 국민의 소리를 여론화하는 메스미디어의 발달로 시민단체와 국가기
관의 이원적인 대립의 구도가 현대의 권력구조의 통치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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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 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2008 년 8 월    일

  

                                       저작자: 정 원 경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총장 총장 총장 총장 귀하귀하귀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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